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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최근 들어 더욱 커지고 있는 국가간의 지식격차는 결국 각국의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의 차이를 가져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전통적인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지식기반 사회가 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선․후진국 간의 지식격차가 계속된다면 국가간 경제수준

의 격차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인류의 공동번영을 저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

라 선진국 및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국가간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한국정부는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에 전파하기 위

하여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서 본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과의 지식공유사업을 추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사업대상국으로는 향후 경제협력 잠재력과 한국의 개발경험

에 관심이 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두 국가를 선정하였다.

본원은 재정경제부의 총괄아래 국별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조사활동, 연구보

고서 작성 및 정책자문활동을 실시하였다. 수차례의 서면 및 방문조사로 대상국의 

수요를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거쳐서 완성된 이번 정책권고안은 베트남, 우즈베키

스탄 각 사업별로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현지 카운터파트기관의 연구진 및 정책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다만, 

본 국문 보고서는 각 국가별 영문 정책권고안의 요약본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같은 

시기에 발간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국별 영문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자리를 빌어, 현지의 여러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동 사업을 헌신적으로 

추진한 국별 연구진 여러분들과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어려울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신 진념 사업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다. 또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논평과 자문에 응해 준 국내외 여러 전문가 여러분

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헌신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교류협

력실(IDEP) 직원들의 수고가 많았음을 밝힌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향후 국제협력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본 보고

서에 수록된 내용은 사업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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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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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요 약

1. 지식공유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자문

을 실시하여, ①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② 국제협력사업 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③ 특화되고 통합적인 경제개발 컨설팅사업의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업대상국으로는 향후 경제협력 잠재력이 크고 특히,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

심이 매우 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양국이 선정되어 2004년 8월 27일에서 

2005년 12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주요활동으로는 ① 서면조사 및 카운터 파

트기관 선정, 현지 수요조사 등의 기획단계, ② 세부실태조사, 중간 및 최종 보고

회 등의 연구조사활동, ③ 정책실무자연수, 정책대화(policy dialogue), 사업결과 

전파세미나 등의 정책자문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추진체계는 사업발주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총괄아래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

을 주관하였으며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와 

국별 정책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수출입은행과 외교통상부의 협조 하

에 이루어졌다.

전체사업의 방향은 ① 통합적 접근방법(integrated approach)의 활용, ② 종

합적 프로그램(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의 구성, ③ 정부 및 

민간기업 global management와의 연계, ④ 수원국 수요중심에서의 사업기획

과 운영, ⑤ 학계, 관계, 업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활용, ⑥ 연구결과 활용도 

등 사후관리 강화의 견지에서 추진되었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외교채널을 통한 서면조사실시와 대상국의 카운

터파트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고위인사 면담 및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현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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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에서 수원국이 요청한 베트남의 주요 과제로는 ① 베트남의 WTO가

입 등 세계화의 영향과 대비책, ② 직업훈련, 인적자원 활용방안, 교육재원 

확보 등 인적자원개발전략, ③ 발전전략 수립과 성공 및 실패 경험, ④ 한국 

재벌정책의 경험, ⑤ 베트남 경제구조의 분석과 개편방안, ⑥ 총공사화, 민영

화 등 공기업 개혁, ⑦ 경제관련 법령체제 정비(기업법, 경영법 등), ⑧ 한국

정부의 분권화정책 경험 등이었다. 특히 전반적 정책연구보다는 한국의 구체

적 사례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더불어 베트남 재무부에서는 설립예정인 

수출입은행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책제안과 연수를 희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과제로는 2005년 초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시한 ① 경

제자유화 및 시장경제제체 전환과 국민소득 향상, ② 국가재산 사유화 문제, 

③ 중소기업활동 활성화(농업에서 산업으로), ④ 은행제도 개혁 문제, ⑤ 조

세제도 개혁(세금축소방안 등) 등의 연구와 ⑥현재 진행 중인 WTO가입 후

의 영향 및 효과 등이었다. 이와 더불어 카운터파트 기관인 경제정책센터( 

CEEP)는 한국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경험 전수 및 자문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희망하였다.

상기 조사를 기초로 우리의 투입역량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국별 과제를 확정하고 카운터파트기관과 MOU를 체결하였다.

베트남은 한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지식교류사업을 수행해 온 바, 현지 

수요에 따른 우리 개발경험의 구체적 사례 제시에 초점을 두고 개방경제체

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는데, 분야별 

연구과제는 ① WTO가입 준비 및 대응, ② 공기업 민영화 및 운영효율화를 

핵심으로 하고 상기 국제경쟁력 제고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③ 거시경제 안정화, ④ 인적자원개발전략, ⑤ 국내외 재원조달 

정책, ⑥ 수출금융 정책으로 구성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와 한

국의 경제개발 경험전파를 위한 자문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에 다양한 관심사

항 중 정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① 효과적인 체제전환 전략을 모색하며, ② 

제조업 발전과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정책 및, ③ 산업활

성화와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 및 금융정책과 ④ 재정 및 조

세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⑤ 아울러 산업정책과 통상진흥 및 시장개방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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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주요 활동은 세부실태조사(pilot study), 면담조사 및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의 정책연구활동 부분과 정책실무자연수,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및 사

업결과 전파세미나로 구성된 정책자문활동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분야별 연

구진들은 현지 세부실태의 조사와 현지 전문가를 확정하고 지원을 받아 정

책권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중간보고회에서는 정책실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하여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특성 상 정확한 정책정보 및 통계 입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회를 가졌다.

현지의 요청과 우리의 개발경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두 번의 정책

실무자연수를 실시하였다. 현지의 구체적 요청에 따라 베트남의 1차, 2차 연

수는 수출입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우즈베키스탄 1차 연수는 한국의 개

발경험과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역량강화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베트남 3차 연

수는 공기업 민영화 및 WTO 가입문제와 한국의 개발 경험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되었고, 우즈베키스탄 2차 연수는 산업 전략 및 수출 진흥 전략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정책연구를 지원한 현지 연구진과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관련 전문가를 서울로 초청하였으며, 사업결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한 많

은 대상에게 전파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대화, 사업결과전파세미

나를 개최하였다. 설문지 조사 등을 통해 현지 정부 및 기관을 대상으로 사

업평가를 실시하였고, 본 사업의 성과를 국내기관과 공유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진출 및 투자 희망업체와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영문 최종보고서와 별도로 국문 및 현지어 보고서를 준비

하였다.

2. 베트남의 개방경제체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

베트남경제는 1986년 대외개방 및 대외개혁정책인 도이모이(Doi Moi)정책이

래 아시아 금융위기였던 1998년을 제외하고는 6-7%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

고 있는 반면, 물가는 비교적 안정되었고 국제수지적자 규모도 GDP의 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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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속되고 있다. 총 대외부채는 2004년 현재 GDP의 

36.4%로 크게 줄어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대외

지불준비금은 2개월간의 수입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적어도 3개월분이 바람

직하다. 재정적자는 GDP의 4%선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베트남정부는 사

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의 개발, 인적 자본의 질적 향상, WTO 가입, 복지의 향상 등을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발전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성장의 질이 좋지 않다. 전통산업의 성장은 주로 저급기술과 생산요소의 투

입에 의존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의 불안정으로 공업제품, 농산물 및 서비

스 생산비는 여전히 높다. 또한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의 질이 아직은 저수

준이다. 둘째, 경제의 구조조정이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구조조정

은 산업화, 현대화를 위한 필수 수단이다. 정책의 방향은 분명하나 추진 수

단이 빈약하다. 셋째, 자원의 사용이 비효율적이다. 즉, 국가자산, 재정 및 기

업재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수입이 안정적이지 못하

다. 넷째, 수출구조의 고도화를 필요로 한다.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음으로 수

출가격 전망이 좋지 않다. 다섯째, 교육 및 훈련의 질이 낮고 과학기술수준

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끝으로 부패와 사회악이 여전히 난무하고 지방주민

의 생활여건이 열악하여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정책과

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한국경제발전에 실무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자문단을 구성하여 ① WTO가입을 위한 준비, ② 공

기업의 개혁방안 ③ 거시경제정책의 개선④ 인적자원개발 ⑤ 외국인 직접투

자(FDI) 유치 ⑥ 수출금융과 수출은행 설립 등의 6가지 과제에 대해 정책대

안을 제안하였다. 

가. 베트남 공기업 개혁과제 및 방안

2005년 현재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은 공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공

기업은 고정자본 형성에 75%를 차지하고 국내투자의 20%, 국가 재정에 40%

를 기여하고 있다. 베트남 공기업의 자국 내 비율은 2003년도 GDP중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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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9.7%, 서비스 부분의 38.5%를 차지한다. 높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기술개발 저조, 낮은 생산성 등이 다른 나라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공

기업에도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기, 항공, 통신 등 주요한 네트워크 

산업에서 공기업의 시장점유율이 80%를 넘는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도 과점체제이다.

1990년도에 베트남 공기업은 12,300개였으나 2005년 현재 민영화 및 구조조

정을 통해 1,931개 정도 남아 있다. 베트남 공기업 민영화는 일부 매각을 하

는 부분적 민영화이며 이들은 이를 equitization이라 한다. 현재까지 민영화

된 2242개 공기업을 보면 산업별로는 제조업(65.5%), 서비스업(28.7%), 농

업․광공업(5.8%) 순으로 제조업 민영화가 가장 많았다. 민영화 기업들의 자

본규모로 보면 50억 VND 미만(59.2%), 50억에서 100억VND(22.3%), 100억 

VND이상(18.5%)로 대기업 보다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민영화하였다. 민영화

종류로는 일부매각방식이며 전체매각(full privatization)은 아주 미미한 수준

이고 민영화된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여전히 정부, 지방정부, 또는 대규모 

공기업집단(General Corporation)이 50% 이상을 소유하는 주요 대주주이다. 

정부는 전략적인 이유로 사기업이 영위하지 못하는 업종과 규모의 경제가 

있는 부문은 공기업으로 유지하고 그 이외의 공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 민

영화(equitization)를 1986년 개방정책 이후 20년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

회주의와 시장경제의 선택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규

제, 민영화 판매지분의 선택에서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의 실패부분에서만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는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로부터의 보호이탈에 대한 우려가 크고 관주도 경제에 익숙해 

있는 상태이다.  

우리의 경험사례에 비추어 베트남 공기업의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3가지 중

요한 정책이 필요하다.

첫째로 정부는 부분민영화가 완전 민영화의 전 단계로 종국에는 완전 민영

화를 한다는 인식과 민영화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국민들에게 홍

보하고 전파하여야 한다. 후속조치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매각방식

은 산업별 특성과 경제환경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고르면 된다. 둘째로 

공기업으로 남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영평가제를 실시하여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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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공기업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대규모 기업집단(state corporation)의 경쟁

유도를 위해 반독점 금지법의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규모 공기업 집단

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공기업체제로 남는 

SOE의 지배․통치구조 연구 필요하다.

민영화정책에 있어 베트남의 과제로서는 첫째로 민영화 대상 기업의 선정에

서 개인 기업이 담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가진 산업은 배제하여야 하며 민영

화 이후 규제산업의 경우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매각대상의 

선정에서도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계층 간 격

차의 심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가령 중소기업의 배제 또는 대규모 기업의 

배제의 경우이다. 국민주 등을 이용한 대규모 매각방식은 신중해야한다. 종

업의 인수규모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영화시 외국인 투자

의 참여를 강력히 권고한다. 매각의 수월성과 장기투자의 지연간의 tradeoff

를 고려해야 한다.      

경영 평가제도의 베트남의 적용 측면을 보면 베트남의 공기업개혁법(2004년)

에 의한 공기업의 내부 경영감시제도는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이 경쟁적이고 

효율적이면 정상적으로 가동하나 그러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제도로는 경영

자와 근로자간의 정보비대칭성, 불확실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결

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기업에 대한 강한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유인제

도의 완비이다. 일단 SOE의 경영평가를 위한 주무부처 및 기관의 설정이 급

선무이다. 주식 관리하는 베트남 공사(state corporation), SCRED(Steering 

Committee for Enterprise Reform and Development), 재무부, MPI 등이 구

성되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 이 위원회에서 개별 SOE의 목표치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교수단의 구

성이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제도의 운용이다. 소위 incentive 

compatible 계약을 어떻게 만드는 가가 중요하다. player 간의 위험을 적절

히 부담시키는 계약을 만들어야 한다. 

베트남의 대규모 공기업 집단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서는 첫째로 

GC(General Corporation)는 반드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시일이 

지날수록 대규모 공기업은 점차 확대되고 정부만이 제어가 가능한바 때로는 



요 약  7

정부 관료도 관련 대규모 공기업집단에 포획이 되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이 높다. 둘째로 한국의 경우처럼 1997년에 시행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재

벌 구조조정정책의 시행보다는 이러한 구조정책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여

건 조성을 위한 경제 및 시장 환경의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직

접적 규제보다는 시장 유인적 규제의 시도가 바람직하다. 셋째로 기업의 지

배구조를 만드는데 정부 또는 민간 대주주의 소유지분의 양의 결정이 중요

하다. 소유지분과 소유분산의 결정을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나라의 자본시

장 구조, 기업문화, 법, 기업의 리더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소유지

분결정이 요구된다. 베트남의 경우 정부의 강한 리더십은 오히려 소유 집중

을 유발하므로 보다 더 많은 지분을 매각하고자 한다면 정부의 강한 리더십

을 시장 리더십으로 변화해야 한다. 넷째로 소액주주의 보호제도 및 사외이

사제도 등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 소유구조, 기업

내부지배구조, 기업외부지배구조, 시장경쟁 등이 흔히 이야기되는 기업의 지

배구조에 관한 문제들이다. 정부가 100% 또는 50% 이상을 소유하는 공기업

의 경우 시장이 독점이고 자본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기업 내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해이, 불완전 계약 등에 대한 치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다. 

나. 세계 무역 체제로의 통합 : WTO 가입을 위한 베트남의 준비 

현황 및 현안 과제

현재 베트남의 WTO 가입이 상당 부분 가시화 되고 있다. WTO 가입을 전

후로 베트남 사회, 경제, 금융, 정치 등 전 부문에 걸쳐 상당한 변화가 예상

되며, 특히 베트남의 경제 및 통상 제도는 커다란 변혁에 직면하게 될 것으

로 판단된다. WTO는 각 회원국에 대하여 국내 경제 및 무역 정책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발생할 막대

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WTO 가입과 관

련,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주요 교역국과의 양자협의에 있어 非市場經濟 (Non‐

Market Economy: “NME”) 문제와 市場攪亂 制度 (Market Disruption: 

“MD” rule)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핵심적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특히 NME 문제와 관련, WTO 가입 초기에 NME 지정을 받는



8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다고 하더라도 향후 동 문제를 재심의할 수 있는 합리적 메카니즘의 마련이 중

요하다. WTO 가입 이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베트남 내에 “WTO 전문

가” 풀을 조직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WTO 회원국으로서 요구되는 다양한 

법적 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베트남 내 제반 관련 분야에서의 WTO 전문가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산재한 많은 작업들 중 가장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이슈부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 내에 

WTO Task Force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당국 (Investigating 

Authority)의 신설 및 운영, 통상법 교육과정의 신설, 영어교육의 강화, 관련 

국내법령의 지속적 정비, 사법제도의 개혁 등도 WTO 가입 이후 시급한 과

제이다.

통상분야에서 베트남의 주요 관심 사항에 관한 보다 현실적 제언을 위해서는 그

간 한국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험은 베트남에 대하여 

다음의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급증하는 해외 반덤핑 제소 대응과 관련, 전반적으로 반덤핑 조사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접근(practical approach)’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반덤핑 조사는 특정 기업의 반덤핑 행위에 대한 penalty라기 보다는 오히려 국

제 통상 체제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불가피한 “사업비용(business cost)”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 및 기업은 

반덤핑 제소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을 자제하고 베트남 수출상

품의 해외 진출이 늘수록 당연히 수반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냉정하게 받

아들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둘째, 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는 베트남이 NME의 지위로 남아있는 한 베

트남에 대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NME 국가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면제되는 것이 각국의 일반적 관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베트남이 WTO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의 시장경제 체제 인정은 시간의 

문제일 뿐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 경우 보조금 및 상계관세 문제는 베트남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구성할 것이다. 따라서 WTO 가입과 동시에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산업 및 기업들과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약화 및 단절

하여 나가는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베트남 경

제의 특성상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기계적 단절이 용이하지는 않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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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소한 장기적 계획을 통한 단계적 실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WTO 분쟁해결제도 참여와 관련, 한국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

나 한편으로는 외국 변호사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아울러 존재한다. 한국의 경험은 베트남에 대해 통상법 분야 전문가의 장기

적 육성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WTO 가입 초기 단계에서는 외국 변호사 

및 전문가에 대한 아웃소싱이 불가피할 것이나, 점차적으로 외국 변호사의 

역할을 줄여나가고 반대로 베트남 변호사 및 전문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

다.

넷째, WTO 협정에 따라 한국은 외국 수출 기업의 한국 시장 내에서의 ‘불공

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 당국’ 설립 및 운영의무를 부담함에 따

라 1987년 산업자원부 산하에 한국무역위원회 (Korea Trade Commission: 

“KTC”)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WTO 체제와 FTA 체결의 확

산에 따른 자유무역의 확대로 외국 수입품의 한국 내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내 시장 보호의 중요성을 점차 자각하게 된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2004년 이래 KTC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키고자 다양한 노력을 경

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역시 일단 수출주도형 국가이나, ‘불공정한’ 외국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것이 

절실하다. 특히 WTO 가입과 동시에 베트남은 조사당국 설립 의무를 부담하

는 바, 그러한 상황이라면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사 당국” 설립이 

적절할 것이다. 특히 베트남 국내 시장에서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 

당국의 철저한 단속 및 법집행은 해외에서 베트남 수출업체가 외국 조사 당

국에 의한 부당한 반덤핑 및 보조금 조사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을 줄이

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금번 베트남의 WTO 가입은 베트남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turning point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WTO 가

입에 따른 다양한 여파 즉, WTO 가입이 베트남의 경제 및 무역 부분에 미

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이에 기초한 충분한 사

전 준비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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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트남의 인적자원개발 전략

경제개혁(Doi Moi)이 시작된 이후 약 20년이 흘렀지만, 농촌부문에는 불완전

고용, 공공부문에서는 과잉고용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빈곤 노동력의 90%

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빠른 산업화를 통해 민간부문에서 많은 일자

리가 창출하는 것이 경제발전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첫째, ‘산업화를 통한 고도성장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도시 비공식 부문 중심의 고용이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되

고, 연구개발, 비용(가격)우위 확보 등을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기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원리가 

잘 작동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퇴출시키거나 경쟁력 있는 기업에 M&A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만 

경쟁력 있는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 현재 민영화된 

기업들의 대부분에서 여전히 대주주가 국가이므로,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만 

있으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럴 경우, 퇴출, M&A, 

감량경영 등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 인원조정의 대상범위도 확대되고 

그 규모도 민영화 과정에서 예상했던 수준 이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

로,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보상 재원을 미리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젊은 노동력이 풍부한 양적인 부분에서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직능

과 노동규율이 부족한 질적인 부분에서의 약점을 잘 보완하는 노동정책이 

요구된다. 현재의 정부가 직접 사업주체로 나서는 공공훈련이 주도하는 모델

은 일시적․제한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산업수요의 변화를 

좇아가는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의 경험과 최근 다른 선진국의 

개혁을 벤치마킹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업주도 훈련 시스템의 모델 구축을 추

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대기업 및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직업훈련분담금 제

도를 도입하는 등 자체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또 산업정책, 

지역정책과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연계하여, 업종․지역별 훈련사업을 추진하

되,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에서는 ‘업종별 공동훈련’의 방식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진출 시 사내 기술대학 설립을 유도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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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특히 농촌출신 근로자의 노동규율 부족과 산업부문에 대한 충성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교육과 적절한 인적자원관리 방식의 

도입이 요구된다. 첫째,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교육기관에서 해결해 주어야 

할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종업원에 대한 직업훈련과 별도로 정

신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무기강

이 양호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보상에서 철저히 차별화하는 인사제

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문에서 오래 머물려 하지 않고 쉽게 농촌

으로 회귀하려는 의식적 경향은 아직도 산업부문이나 도시부문에서의 매력

도가 그곳에 장기 정착할 유인을 가질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식의 “기업=평생직장”의 비전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

다. 

셋째, 민영화된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갖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주도할 R&D 인력, 충분한 자본주의 마인드를 갖고 효율적인 기

업경영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최고-중간 경영자들의 양성이 절대적으로 중

요하다. 하이테크 인력의 양성은 고등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대학교

육의 수월성(excellence)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교수 인사관리 개혁을 통

한 교수자원의 질적 수준 제고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대

학에서 부족한 기술교육을 보완․대행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관인 외

국인기업을 교육주체로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및 공학교육 기관을 설립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전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brain drain 문제를 방지하여 양성된 하이테크 인력이 해

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베트남 내에 그들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가 직접 고용주로 나섰던 한국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의 노동보호 규제가 압도적 다수의 노동력이 종사하는 농촌부문, 

도시 비공식부문, 소영세기업 부문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제한적인 보호라는 

점, 실제 노동시장 상황과 괴리되어 있는 과보호 성격의 규제인 경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어 법의 실효성이 제한적인 점, 그리고 근로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 설사 감독을 통해 적발하더라도 사업주가 뇌

물로 해결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한국도 과거에 이러한 경험을 하였다는 사

실 등의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실효성 없는 노동보호 규제

가 자본투자 의욕만 저하시키고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증가시켜서 결국에는 

노동자 대중 전체에게 불리한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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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문제이며, 제한된 

지역에서 먼저 규제완화를 실험한 이후에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베트남의 거시경제 안정화 

본 연구는 베트남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거시경제 안정

화정책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한국의 성장과 안정화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이 앞으로 취해야 할 거시경제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

다.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는 시장지향적 경제시스템의 재

구축, 효율적인 생산 및 금융 시스템 개발, 보다 개선된 기업지배구조 정착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한국이 이와 같은 개혁조치들을 외환위기 

이전에 시행했더라면 위기를 맞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1960년대의 개발초기부터 최근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베트남의 경제안정화정

책을 위한 방향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의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베트남의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발전과 

성과,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추이, 한국의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

의 진행과 성과, 한국의 주요 거시경제변수 추이, 한국의 거시경제 불균형 

점검, 한국의 각종 거시경제정책, 베트남의 거시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제안 

등이 있다.

지난 5년간의 베트남 사회경제개발계획에서 드러난 특징적인 변화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둘째, 산업화와 현대화를 

향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효율적으로 재

조정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하였다. 셋째, 거시경제의 안정화가 향상되었다. 저

축과 지출의 균형이 개선되었으며 물가도 그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안정되

었다. 넷째, 대외경제활동이 개선되었다. 최근에는 거센 시장경쟁, 투자자본 

유입 둔화 등으로 베트남이 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국내 

정치․사회의 안정과 정비된 정치적 조치의 시행으로 계획된 목표들 비교적 

잘 달성하였다.



요 약  13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회경제개발계획의 문제점이 있

다. 첫째, 성장의 질이 좋지 않으며 경쟁의 강도가 낮다. 또한 노동생산성이 

낮고 노동의 질이 좋지 않다. 둘째, 경제의 구조조정이 계획보다 느리게 진

행되고 있다. 경제정책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거

의 없다. 셋째, 자원의 사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금융자원의 동원이 부족했

으며 자원이 사회경제개발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 재정지출은 경제

성장 속도에 맞추어 빠르게 증가했고 재정의 직접적인 보조가 빠르게 증가

했다. 넷째, 대외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출의 경쟁강도가 약하고 저

부가가치 원자재 비중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훈련의 질이 낮고 과학

기술활동이 충분치 못하였다.

베트남 경제는 과거의 높은 통화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물가 압력은 높게 나

타나지 않았다. 통화수량설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속도가 대폭 하락했어야 하

는데, 유통속도의 하락만으로는 베트남의 통화증가율과 명목소득의 관계를 

전부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으로써 통화팽창

에 따른 물가압력을 해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베트남 통계에 오류가 

없다면 팽창된 통화와 신용의 증가는 시차를 두고 가까운 장래에 인플레이

션으로 발현될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에서 향후 베트남 거시경제의 안정화

를 위한 경제정책의 운용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국의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베트남 정부는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할 것을 권한다. 

1) 재정정책 : 재정적자를 GDP의 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베트남은 재정수입이 지나치게 작기 때문에 계획된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수준까지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정적자를 감축

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지출을 줄인

다면 자본지출보다는 경상지출을 줄여야 하며, 비효율적 공공투자계획을 취

소하거나 연기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투자계획의 선별을 위해서 공공투자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조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며, 정부가 효율적 투자계획을 선별하도록 하

기 위해서는 공공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통화정책 : 베트남의 효율적인 통화관리를 위해 M2가 과연 통화목표로 

신뢰할만한지 점검해보아야 한다. M2 증가율과 인플레이션 간에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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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달러화” 영향을 고려하여 다른 통화지표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M2와 CPI 간에 안정적 관계가 사라진 데는 여러 가지 원인

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높은 통화증가율이 

계속되면 가까운 장래에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통

화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본 자료인 M2와 CPI를 정확히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급 측면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사상한 코어 인플

레이션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3) 물가정책: 물가정책은 베트남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정책이다. 1992년 이전에는 정부가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을 책정

했으나 그 이후는 수요-공급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의 간접적 개입으로 정책

을 전환하였다. 2002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정부가 가격결정에 영향을 행사하

지는 않았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기 위해서 통화당국과의 협조체제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가정책보다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조합이 

인플레이션 조정에 훨씬 유효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을 간접적

으로 조절하고 선제적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가예측모형을 개발할 필

요가 있다. 

4) 환율정책: 베트남에서 환율정책은 거시경제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활용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실질실효환율은 대외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개

념이다. 외환당국이 실질실효환율을 적정선에서 유지한다면 대외불균형 문제

는 훨씬 완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결정되도록 변

동환율제를 운용해야 한다. 한편 환율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조

절하기 위해서는 통화당국과의 협조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ⅰ) 

유지가능한 고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본을 많이 동원하는 것보다 생산

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베트남의 자본동원율은 이미 36%를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본동원은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심화시킴

으로써 극심한 대내외 불균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ⅱ) 시장경제를 운영

하기 위해서는 잘 작동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한편 시장경제 

실천을 위한 제도와 기구를 보강함으로써 경제계획을 책임지고 추진해나가

야 한다. (ⅲ) 사회경제개발계획의 목표치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거시

경제의 운영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계획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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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수정해야 하며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 내 조직 설립이 필요

하다. (ⅳ) 경제개발을 고정계획이 아닌 연동계획으로 바꿈으로써 중장기계획

의 유연성을 제고해야하며 유도계획의 성격을 부과하여 정부가 민간부문으

로 하여금 정책목표에 순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 베트남의 외자조달 방안: 외국인직접투자를 중심으로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대외개방정책인 도이모이(Doi 

Moi)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법 제정, 재정금융개혁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한 결과 물가안정, 재정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증대 등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연평균 7%가 넘는 경제성장률

을 달성하는 등 베트남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2004년 기준 국

내총생산(GDP)이 53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이 이러한 경제성장을 이

루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자본이 필요하였는데 국내 투자자본이 부족한 베

트남으로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통한 투자 재원 조달을 적극 추진

해 왔으며 이를 통한 투자자본 조달이 총투자의 30.5%까지 이르는 등 성장

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필요한 자본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원조, 차관 그리고 FDI 등이 있는데 아시아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경

제여건에 따라 상이한 외자 조달 방안을 추구해 왔다. 한국의 경우에는 1950

년대까지는 전후 복구를 위해 대부분 외국 원조에 의존하였으며 1960년대 

이후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로 차관 형식의 외자도입을 도모하

게 되었다. 반면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FDI가 주도적 외자 도입방안으로 

활용되었다. 베트남도 자국 경제개발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으로 FDI 유치 정

책을 추진해 왔는데 FDI가 베트남 경제의 GDP, 산업생산, 수출, 재정수입, 

고용, 기술이전 등에 미친 실질적 영향을 보면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FDI가 베트남의 지속적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한 재원조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베트남의 FDI 유입 현황과 베트남 경

제에 미친 영향을 부문별로 살펴보고 FDI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요인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향후 과제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외자 도입 

정책에 대한 소개를 통해 베트남 FDI 정책에 대한 시사점도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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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통계가 파악되기 시작한 1988년 이후 1994년까지의 FDI는 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에 집중되었다. 1994년 이후에는 FDI가 부동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1997~1998년 기간중의 아시아 외환위기 발생 

이전까지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저임금을 찾아 해외투자를 크게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1998년 이후에는 대베트남 FDI 유입이 크게 감소하였

는데 이는 아시아의 외환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베트남 투자가 급감하

였으며 특히 부동산 부문에의 투자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이후 외국

인투자 유입이 지속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베트남은 2001년의 제9차 공산당 

전당대회를 통해 신회사법 채택, 외국인투자 관련법 개정,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FDI 유입이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대베트남 FDI는 베트남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총투자의 상

당부분을 차지하며 주요 투자 재원조달 역할을 하여 개방정책 실시 이후 경

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수출 증대를 통해 세계시장에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베트남에 유입된 FDI의 GDP 기여율은 1995

년의 6.3%에서 2000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13.3%를 기록하였고 수출기여

율도 23.2%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FDI가 GDP 증대, 수출 등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기준 FDI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는 베트남 

전체 노동 가능인구의 2%에 불과하다. FDI 기업에 의한 고용창출 효과는 

FDI가 주로 자본집약적인 부문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제한적이었으며 기술이

전 효과도 FDI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제품 의무 사용비율 부여에도 불구

하고 크지 않았다.

이는 주로 베트남 내 기업들이 FDI 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제반 기술, 관리 

능력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FDI 기업들이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 형성된 베트남 기업들

에게 새로운 개념 및 생산기술의 도입과 기술 및 노하우의 발전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FDI의 74%가 베트남 전체 인구의 15%만이 거주하고 있는 5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인구의 85%가 거주하는 여타 56개 지역에 대한 

FDI는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FDI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자원개발

이나 관광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FDI기업들이 투자 대상 지역으로 대규모 

시장이 존재하고 제반 사회간접자본이 이미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를 선호하

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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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50년대까지는 해방 초기 및 전쟁기의 혼란과 전후 복구를 위하여 

엄청난 규모의 외국원조에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외국원조가 점

차 소멸되기 시작하였고 반면 적극적인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 주로 차관형

식의 외자 도입을 도모하게 된다. 외자도입은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되

고 조달 비용이 저렴하던 1970년대 중반까지 국내저축을 보전하는데 유효하

였으나, 1970년대 말 세계경제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1980년대 

초에는 급속한 교역조건의 악화와 지급이자의 급증으로 외채부담이 가중되

어 경제 정책 운용에 큰 제약 요건이 되었다.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외자도입정책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

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외자도입정책의 일관성과 장기 계획이 결

여되어 있어 항상 사후 조정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이다. 장기계획에 대한 조

정계획으로서 Rolling Plan 작성 시 전체 경제의 동향이나 경기 상태를 고려

하여 예방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방적이기 보다 

사후적 조치에 급급하였다. 둘째는 외자도입정책이나 외자도입 관련 법규의 

기본 취지가 잘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행정관료나 기

업가들이 실정법규를 위반하였다는 의미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조건이 나쁜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도입 억제 방침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현

실적으로는 이를 규제하지 못해 결국 외자 도입 기업의 부실이 확대되었다. 

셋째, 1960~1970년대까지의 개발과정에는 외자도입 자체에 급급했던 나머지 

외자의 조건이나 외자도입의 결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나 평가를 하지 못하

였고 이를 위한 제도의 보완도 미비하였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외자를 도입

하는 경우 정부는 도입되는 외자의 조건이나 원리금 상환능력, 국제수지 효

과, 고용효과, 기술이전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이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에는 선

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한편 한국의 FDI 유치 정책은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를 맞기 전까지 크게 

3단계에 걸쳐 변화해 왔다. 경제개발을 추구하던 산업화 초기에는 외국인투

자를 규제하다가 어느 정도 산업화가 달성되고 개도국의 외채문제가 세계적

인 이슈로 대두된 1980년대 초부터 차관의존도를 줄이고 FDI를 적극 활용하

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말 한국 외환위기 이후의 FDI 

정책은 적극적인 투자 유치로 전환 되면서 제 4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FDI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외환과 금융부분을 대폭 자유화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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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정부의 FDI 정책 목표는 첫째, FDI가 원활하게 유입될 수 있는 제

도 개선과 투자환경의 정비 둘째, FDI 정책을 국내 산업정책의 목표와 긴밀

하게 연계해서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한국정부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외국기

업의 국내기업 지배를 우려하여 외자조달 수단으로 FDI 보다는 차관을 주로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하였으나 

외채비율의 과다로 인한 외채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해외의 

개방 압력으로 급속하게 시장을 개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베

트남은 외자 조달 수단으로 FDI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성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베트남 경제의 성장에 따라 투자재원을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점차 차관을 통한 외자 조달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향후 베트남이 FDI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과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반 경제, 사회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FDI시 

합작기업 및 100% 단독투자법인의 법정자본금이 총투자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 것과 합작투자의 경우 FDI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을 완화해

야 할 것이다. 둘째, 재산권 관련 법령들을 포함하여 시장경제체제가 잘 운

영될 수 있는 법률체계와 함께 건전한 금융제도가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국영기업의 민영화 실적을 보면 국영기업의 수는 개혁 초기에 비해 

38%로 크게 축소되었으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국영기업의 8%에 그

치는 등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기업경쟁력 강화, 구조

조정, 금융 개혁, 민간부문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제반 경제 개혁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더 적극적인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베트남 투자환경의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정

부패 척결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이 베트남이 시장경제체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영기업 개혁, 부정부패 

척결 등의 개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바. 수출지원금융정책 및 베트남 수출입은행 설립방안 

베트남은 인구 82.6백만명이고 면적은 33만 ㎢로서 최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한 국가 중 하나이다. 2001년부터 4년간 베트남경제는 7.2%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같은 기간 동안 더 높은 성장을 보인 국가는 8.2% 

성장한 중국뿐이다. 베트남이 이렇듯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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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의 도이모이(쇄신)와 1989년의 무역과 해외투자를 통한 경제개방, 수출

확대로 인해서이다. 그러나 무역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에는 무역금융

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수출신용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

나 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 베트남은 시행하고 있는 수출보조금 제

도를 폐지되는 대신 허용보조금이라 할 수 있는 수출신용제도를 도입할 필

요가 있다. 

먼저 한국의 수출지원 금융정책에 대하여 살펴보자.

수출지원제도: 한국은 2004년까지 지난 40년간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기

록하였다. 1996년에는 세계 11대 경제국이자 12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동기간 연평균 21%의 성장률을 기

록한 수출이다. 한국은 성장동력으로서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정책 추진 초기에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수출우대금

융, 수출소득에 대한 직접세 감면, 수출우대환율, 수출-수입연계제도, 주요 수

출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감가상각제도 등을 통하여 수출을 지원하였

으나 1967년 GATT 체제 도입과 1994년의 WTO체제에 따라 이러한 직접적

인 수출지원책은 모두 폐지되었다. 그 대신 현재 한국은 WTO체제하에서 인

정하는 수출보험 및 연불신용을 비롯하여 원활한 수출관련 무역금융의 제공 

등, 간접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무역금융제도: 무역금융이란 수출업체 및 국내수출물품 생산업체를 지원 대

상으로 하여 수출물품 선적 전후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수출자금지급을 지

원하는 무역관련 금융 및 지급보증을 의미한다. 선적전 금융은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제도에 근거하여 주로 지원되며, 선적후 금융에는 무역어음 할

인과 국제팩토링/포이팅이 있다. 

수출신용: 수출신용은 WTO체제하에서 인정되는 공적지원으로서, 많은 선진

국들과 개도국이 수출신용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자는 수출신용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수출신용에는 보험, 보증, 대출이 있다. 금융조건이 프로젝트의 가격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대규모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신용의 공여가능성 여부가 

입찰에서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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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그리고 이차보전제도를 제공하며,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수출보험을 제공하

고 있다.

베트남 수출금융 제도를 위한 제안

WTO체제와 보조금: 베트남은 현재 DAF의 단기수출금융제도 이외에는 수출

지원금융제도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제도는 WTO에서 금지하

고 있는 수출보조금이기에 WTO가입과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 

무역금융: 베트남에는 적절한 상업은행을 통한 무역금융제도가 없다. 따라서 

모든 수출기업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무역금융제도를 도입하고, 늘어나

고 있는 무신용장방식의 거래에 있어 지급불능 등의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수출보험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수출신용: 베트남의 현 경제개발단계에서 중장기 수출신용의 수요는 많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나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커버하는 수출보험제도의 도입

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보험을 제공하고, 필요한 수출금융을 제공하

며, 무역관련 전문가의 집합체 또는 정보센터 역할을 하는 공적 수출신용기

관(ECA, 수출입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수출입은행의 설립을 위한 제안

수출입은행의 형태: 새로이 수출입은행을 설립할 것인가 또는 기존의 DAF와 

같은 기관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이라는 독립된 기관을 갖

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초기에는 기존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수출보험업무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직접금융제공이 보험이나 보증보

다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베트남은 직접금융을 제공하는 수출입은

행형태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보험과 대출업무는 두 업무의 성격의 

차이로 두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의 종류: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서 수출지원을 위한 수

출보험과 같은 공적 수출신용 업무를 제공한다. 또한 신용보증 뿐 아니라, 

프로젝트관련 보증을 제공, 베트남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단기적으로 

베트남에서 플랜트 기계류 수출에 따른 중장기 대출수요는 별로 없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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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다만 프로그램을 유지, 향후에 대처토록 한다. 또한 수출입은행은 

무역관련 전담기관으로서 단기무역금융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무역금융과 무역어음할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정책기관으로서 중

소기업을 수출지원을 위한 특별한 대출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타 

수출지원을 위하여 베트남기업의 해외전시 참여 및 시장조사를 지원한다. 또

한 무역관련 연구를 강화, 수출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기타 제안: 수출입은행은 새로운 조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이사회, 그리고 집

행부서가 필요하며, 집행부서로는 총무부(인사․서무포함), 수출신용부서(수

출보험, 중장기 신용, 단기무역금융 제공), 국별조사부, 리스크관리부, 자금부, 

법규부, 감사실이 필요하다. 또한 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정부출연을 주요재원으로 한다. 그러나 향후에는 정부로부터의 차입과 국내

외 금융시장으로부터의 차입도 확대한다. 수출금융 전문화를 통하여 베트남 

수출입은행은 대외무역 및 무역금융관련 전문가 인력센터가 되어야 할 것이

다. 수출입은행이 전문가 인력센터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및 수출

금융에 관한 연구를 강화하고, 해외동향 등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하며, 해

외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에도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베트남에는 수출신용 본연의 기능 뿐 아니라 무역금융을 전문으

로 하는 수출입은행의 설립이 필요하다. 새로이 설립되는 수출입은행이 반드

시 독립기관일 필요는 없다. 수출보험을 통합형으로서 수출입은행에 모두 맡

길 것인지, 독립된 수출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은 좀 더 검토

할 필요가 있으나, 일단 초기에는 새로운 사업인 만큼 기존 국영상업보험회

사에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겠다. 새로이 설립되는 베트남 수출입은행은 경

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3.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 방안

가. 우즈벡 경제현황과 정책 개관

우즈베키스탄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비

교적 많은 인구와 육상교통로를 가지고 인접국가들과의 교역에서 핵심적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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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하였다.

1991년 구 쏘련연방에서 독립된 이래 우즈베키스탄은 소위 “Uzbek Model”

을 택하여 점진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해 왔으며 산업화 촉진을 위

해 정부가 경제운용에 폭넓게 개입해 왔다.1) 

[ 경제현황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환율조정이나 주요 상품에 대한 가격 및 물량을 통제

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체제전환 CIS국가와 달리 

급격한 체제전환의 충격을 방지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체제로의 전환이 지연되어 민간부문의 활력부

족과 외국인 투자 기피 등으로 인해 성장잠재력이 크게 훼손되어 여타 CIS 

국가에 비해 중기성장전망이 저조한 상황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일인당 FDI는 CIS 국가중 최하이며 2000년의 일인당 GDP는 

$2360로 마지막 세 번째로 낮다.2) 그러나 2002년 이후 금과 면화 등 주력 수

출상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4년에는 7.7%의 실질성장률과 10억 달

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또 면화, 금, 자동차 및 기타 천연자원 수

출이 30% 증가하였다3).

<표 1-1-1> 우즈베키스탄의 GDP 성장률

2001 2002 2002 2003 2004

3.8 4.2 4.0 4.4  7.7   
자료 : Uzbekistan Economy, CEEP, 2005. 6,

1) "Uzbekistan Living Standard Assessment", World Bank Report No. 25923, May 2003, p. 4 and 

"Republic of Uzbekistan: Country Financial Accountability Assessment", World Bank, December, 

2004.

2) World Bank(2004), p. 1

3) "Statement by IMF Staff Mission to the Republic of Uzbekistan, IMF, March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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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로의 개혁 ]

우즈베키스탄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금융, 외환, 

교역, 민영화 등 각 분야에서 규제완화와 자유화를 추진해 왔다.4)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노력은 아직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며 

World Bank, IMF, EBRD 등 국제기구는 투자환경개선을 위해 보다 전반적

인 개혁조치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5)

2005년 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자유화와 민간부분 경제 촉진을 위한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민간기업의 권리를 제고하여 기업환경

을 개선하고 민영화를 가속화하며 금융부문과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 개혁을 

포함하는 것이다.

[ 위험요인과 제약 ]

그동안의 개혁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 경험부족과 관료계층 및 기득권 

세력의 저항 등, 정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체제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우즈

베키스탄 경제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제약된다.

뿐만 아니라 2004년에 7.7%의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금, 면화, 등 주력 수출

상품의 저부가가치 특성으로 인해 주로 이들의 생산과 수출에 의존한 지속

적인 성장과 소득증대는 한계가 있다. 또 이들 원자재의 국제가격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불안요소로 작용한다6).

[ 경제발전 목표와 전략 ]

이러한 환경에서 우즈벡 정부는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 수출산업을 

확대하여 산업생산과 고용을 확대하고, 소득수준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지속

4) ibid, p143

5) For example, 참고자료 # 23, IMF WP, p30

6) "Analysis of Recent Growth in Low-Income CIS Countries", IMF working Paper, WP/40/151, 

August,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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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립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잡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금까지 저가수출되던 농산물이나 광물자원 등의 풍

부한 천연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제조, 가공하여 수출하는 현대적 생산

구조를 발전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여건 ]

우즈베키스탄은 상업화 촉진을 위해 다음의 강점과 제약요인을 가지고 있다.

1) 강점

가) 제조업 기반

경제발전 초기의 한국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산업화에 필요한 풍부한 천연

자원과 잘 교육된 인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동차, 항공, 기계(농기계 등), 화

학산업 부문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특히 화학제품이나 농기계는 구 쏘련 시절 주력 수출상품이었으며 항공관련 

기계부품은 우즈벡이 쏘연방내의 주요 생산기지 역할을 하였다. 현재 우즈-

대우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러시아 등에 활발히 수출되고 있다.7) 

나) 풍부한 천연자원

우즈베키스탄은 금, 천연가스, 석유, 우라늄, 기타 광물질을 풍부하게 보유하

고 있고 대량의 면화를 생산한다8).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은 이들 천연자원

을 수출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낮아 소득향상에 한계가 있었다. 

한국이 수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였던 것이 비

해 우즈베키스탄은 이러한 풍부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수출한다면 국제시장

7) 우즈벡의 주요 산업은 섬유, 자동차, 식품가공, 기계, 금속, 천연가스, 석유화학 등이다.

8)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2위의 면화 수출국가이며, 세계 4위의 금 매장량을 가지고 7위의 생산 국가이다. 

또 세계 10위의 구리 매장량, 7위의 우라늄 매장량, 중앙아시아 2위의 석탄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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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다) 풍부한 인적 자원

우즈베키스탄은 2천7백만의 인구의 평균 연령이 24세로 매우 젊으며 문맹률

이 0.4%에 불과하며 인구의 50%가 근로가능 인구이다. 매우 근면 성실하며 

잘 규율된 노동인력은 우즈베키스탄 노동집약적 산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자

원이 될 것이다. 현재는 경제침체로 인해 국내 고용기회가 없어 매년 대규모 

인력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 

우즈벡은 경제체제의 개혁을 통해 풍부한 자원과 인력 및 산업화의 경험을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때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소득수

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2) 약점

그러나 노후생산시설 개체와 신규시설투자에 필요한 소요자본과 더불어 생

산기술이 크게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기업가 정신, 경영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 시장경제에 적합한 금융, 

조세, 사유재산 제도와 시스템과 더불어 도로, 통신, 산업공단 등의 사회간접 

자본 확충도 절실히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이 사면이 육지로 둘러싸인 소위 “double land-lock" 지리적 위치

에 있다. 따라서 높은 수송비용으로 인해 수출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인도, 러시아, 인접 CIS 및 유럽국가 등 거대 

잠재시장이 육상 교통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실

크로드 확장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인접국가간의 수송협력 강

화를 도모하는 UN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9)

이 사업들이 완성되면 우즈베키스탄은 인접한 거대시장과 육상교통망 연결

이 대폭 확장될 것이며 이것은 우즈베키스탄의 “double land-locked가 향후 

9) Uzbekistan on the Threshold of Twenty-first Century by Islam Karimov, Korean version, 1999, 

p18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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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을 확장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과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

해서는 현대판 Silk Road 재건을 위한 국제협력사업의완성이 우즈베키스탄

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제 달성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KSP-Uzbek 

사업의 연구수행을 위해 World Bank, IMF, IBRD, ADB 등 국제기구의 보고

서 및 통계정보와 우즈벡 정부나 CEEP가 발간하는 경제사회 정책 보고서 

및 통계자료를 참고하였다. 

그 외에 우즈벡의 경제정책 담당자와 CEEP 연구진 및 국제기구 경제 전문

가, 현지의 국내외 기업가들과의 면담과 산업시찰, 시장조사 등을 통해 들과

의 인터뷰 및 자료조사를 통해 우즈벡의 경제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러나 짧은 조사기간과 통계자료의 제약에 따른 한계로 인해 우즈벡 경제

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된 정보

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즈벡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여기서 논의된 우즈벡 경제에 대한 시각이나 정책제안은 국외자의 

관점(outsider's view)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정

책수단은 우즈벡 현실에 적합하도록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전략의 제안

[ 산업화의 기본 전략방안 ]

우즈베키스탄이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

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부응하는 정책 전

략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1) 개방적인 시장경제의 육성

2) 민간부문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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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제도정비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5) 중소기업 육성

다음은 본 보고서에 제시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및 수출촉진 정책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제

조업 육성과 수출촉진 정책, 산업화를 위한 거시 금융, 조세 및 재정정책 방

안을 논의하였고 마지막으로는 국제통상 정책 및 WTO 가입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과거 한국의 산업화와 수출촉진 경험을 여건이 다른 우즈베키스탄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적절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한 부

분도 있을 것이다. 

1) 한국의 경험에서 본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전략 개관 

1991년 독립이후 점진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도모한 소위 “우즈벡 모델”을 

택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체제전환에 따른 국민

소득 하락폭이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벡의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 하였다. 

예를 들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입대체산업 전략은 중소기업의 발전과 

농촌부문의 발전을 지연시켰다. 

무엇보다도 최근까지의 미온적인 개혁과 광범위한 정부개입으로 인해 시장

의 활성화와 민간기업가의 출현을 저해하였고 나아가 외국인 투자가 매우 

부진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지속적인 높은 성장과 소득수

준 향상을 위해 시장 지향적 개혁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국유산업의 민영화와 사유재산권 보호, 시장경제에 부합하는 법적, 제도적 

개편과 행정관행의 확립이 절실하다. 또 금융, 조세, 재정 등 각 분야의 개혁

과 사회안전망의 구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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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혁을 통해 경쟁적인 기업환경과 금융시장이 착실하게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개혁의 추진을 위해 국제금융기구나 우방국가의 지지와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 경험에서 보면 유능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강화하고 

한계중소기업을 보조하기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로의 업종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의 기본방향

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분야의 기술과 인력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되 기업의 리

스크를 정부가 부담함에 따라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은 민간기업의 국제 경쟁력 열세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택한 반

면, 우즈베키스탄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할 수 있

도록 과거 사회주의체제에서 벗어나 시장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 보다 중요한 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우즈베키스탄은 산업화에 있어서 한국에 비해 월등

히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이들 생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여건

이 조성될 때 double land-locked의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산업화를 달

성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즈벡의 제조업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자유지역 내지 중소

기업 전용공단 등 산업공단의 설립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집중된 산업공단을 

통해 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산효율성을 제고하여 우즈벡의 제조업 육

성과 수출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공장부지, 철도 및 도로, 공항 등 수송시설, 전력과 

수자원, 환경처리시설, 통신시설을 장기간 저가에 제공하여 이들 기업이 규

모 및 범위의 경제와 산업연관 효과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생

산비용 절감과 국제경쟁력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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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공단에는 정부주도의 인허가나 수출입 대행 기관, 해외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기관, 금융지원기관, 직업훈련시설이나 취업소개 시설, 생산기술 연

구시설, 물류센터, 산재병원, 근로자 주거시설, 복지시설을 설립하여 기업과 

근로자의 편의를 증대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 규범에 준하여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내지 폐지하여 사업인허가, 투자, 금융, 조세, 수출입업무, 외환업무 

등에서의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외국기업의 

공단 입주를 활성화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과 경영 노하우가 국내 기업에 

신속하게 이전 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소수의 특화 공단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이들이 우즈벡 산업화의 

구심점으로 성장 발전하도록 하고, 차후 다양한 지역에 공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WTO 규범에서는 국내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조치가 크게 제약을 받

는다.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우즈벡은 무역 및 통상정책의 국제규범과

의 정합성을 위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규제완화와 자율화를 위한 우즈벡의 

이러한 노력은 WTO 가입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국내 제조업기반 육성을 위한 정부

의 적극적 지원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우즈벡은 WTO 가입에 

있어서 다른 CIS 국가들과의 보조를 맞추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

부는 제반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국내산업 육성전략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다. 

2) 제조업 육성 및 수출촉진 전략

(1) 제조업 현황

다른 CIS 국가들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은 GDP에 대한 제조업 비중이 17%로 

낮고 수출도 저조하다.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여러 이유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제조업 부문에 대한 생산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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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 수출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며, 투자자본과 기술 및 산업기반시설

이 부족한 것이 제조업과 수출산업 부진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관련된 직간접 비용이 과다하고 높은 규제로 인해 기업 투자수

익성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풍부한 지하자원과 양질의 노동력과 아울러 기계, 화학,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산업화 경험을 잘 활용하고, 특히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확립을 

통해 이들 생산요소가 효율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 때 우즈베키스탄의 제조

업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을 것이다.

(2) 산업화를 위한 정책 제안 

한국의 산업화 경험에서 보면 우즈베키스탄이 특정산업 육성전략(industrial 

targeting) 보다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할 수 있는 시

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단순하지만 잘 정비된 지원전략을 통해 제조업과 수출

부문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제도금융권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

  - 세제 및 관세지원

  - 도로, 통신,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 국가적인 R&D 기반 강화

  - 중소기업 전용 산업공단과 수출자유지역의 설립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하고 잘 교육된 저임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

집약적인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화학 분야 등의 고도

산업화의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단지나 수출공단 등을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산하여 설립하기보다 생산, 수송, 원자재 및 노동력 확보 등 종합적인 차

원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입지를 전략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요 약  31

있다.  

민간의 기업가 정신이 최대한 조장되어야 할 것이며, 또 국내 기업과 외국기

업, 혹은 정부간의 기술, 자본, 경영기법의 제휴를 통해 국내산업의 활성화가 

더욱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기술과 시장정보수집 및 시장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KOTRA나 종합상사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 가입을 준비하는 우즈베키스탄은 WTO 규범 내에서 기업에 대한 지급

보증, 우대금융, 세제혜택 등의 금융 조세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지원은 민간의 R&D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비차별적이어야 할 

것이다. 또 산업공단 설립이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은 WTO 규범에 허

용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

3) 거시경제운용과 금융정책

[중기 경제개발계획의 운용]

우즈베키스탄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종합적이고 일관된 중기개발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것을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계획에는 목표 성장률을 기준한 소요 투자자

본과 국내저축과 경상수지, 자금조달계획, 조세 및 재정운용계획을 포괄한 

거시경제운용 방안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체로 향한 제반의 개혁

조치도 중기계획의 틀에서 계획하고 시행하며 평가, 보완함으로써 보다 효율

적으로 개혁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정책]

경제성장과 투자목표의 설정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는데 이것

은 시장실패가 심각하여 투자를 저해하고 정부투자의 외부효과가 클 때 필

요해 진다. 따라서 우즈벡의 경우 산업단지나 교통 및 통신 하부구조나 인적

자원개발에 대한 정부투자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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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안정적인 거시운용]

건전한 통화 및 재정정책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거시운용은 저축증대, 투자 

활성화 및 저인플레를 유도하여 고성장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산업촉진을 위한 경기확장적 정책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 간

에는 항상 상충이 생긴다. 개발경제의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이들 두 과제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종합적인 중기

경제운용계획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것이 종합적인 경제운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금융개혁 정책]

은행계좌로부터 강제적인 세금납부나 예금인출 제한 등은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중개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자금중개기능의 제고를 위해 금융시

스템의 개혁과 아울러 민영화 촉진과 자본시장 육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의 경험에서 보면 금융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클수록 금융자원배분

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업의 과다부채 의존과 도덕적 해이의 조장 등 부작

용이 심각해 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 조세 및 재정정책

한국은 경제개발 초기에 조세 및 재정정책을 활용하여 산업을 지원하였다. 

한국의 경험을 우즈베키스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우즈베키스탄 정부

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균형재정의 확보

- 재정규모 비중과 조세부담률의 동결

- SOC 투자확대를 위한 재정지출구조의 개선 

-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개선

- 신중하고 적극적인 조세유인을 통한 FDI 및 중소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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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구조의 개편]

우즈베키스탄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

해 SOC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따라 확

대된 재정규모 증가분을 주로 SOC 투자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재정균형을 유지하면서 SOC 지출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세제개혁]

과다한 조세부담은 민간부문의 활력을 저해하여 경제발전을 지연시킨다. 따

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조세부담률을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

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유인제도]

한국은 다양한 조세유인 제도를 활용하여 산업발전과 수출 촉진을 도모하였

다. 우즈베키스탄도 현재 여러 가지 조세 유진제도를 활용하고 있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세유인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 조세유인에 의해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조세유인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WTO 가입에 대비하여 조세유인제도가 국제규범에 부응하면서 중소기

업이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산업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의 조화 

우즈베키스탄은 과거의 한국의 상황보다 훨씬 복잡한 규범의 국제무역질서 

환경에 있다. 따라서 과거 한국의 산업육성 정책 수단을 우즈벡에 적용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개발정책의 이행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및 법적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 동시에 WTO 가입을 위한 효과적인 시장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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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수입대체정책의 평가]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경우 특히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수출진흥 

보다는 수입대체를 지원하는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입

대체정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수립함으로써 보호무역주

의적 정책을 유도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수출진흥정책의 주요 효과는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입경쟁을 차

단하는 대신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도록 국내경제의 경쟁력을 증대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더욱이 수출진흥정책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제

거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을 위한 시스템의 구조조정 등 다양한 무역

원활화 수단이 동원된다. 따라서 통상정책의 제 1차적 목표는 중장기 경제개

발을 위해서라도 수입대체가 아닌 수출진흥이어야 한다. 

[법제도의 개선]

제도적 개선은 국내 산업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WTO가입을 통해 시장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

도적 개선은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법제도의 구축 

및 개선, 2) 통상정책 이행을 위한 조직의 구조조정 등이다.   

통상정책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 (trade remedy 

systems)의 강화를 통해 WTO 원칙에 맞게 수입시장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무역구제제도의 법규정이 광범위하

게 제정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침 및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한다.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무역구제조사를 담당하는 특화된 조직이 조기에 구

축되어야 한다. 이는 무역구제절차의 관리 및 이행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무역원활화를 위해 세관절차의 원활화, 수출입 절차의 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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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세관행정 및 국경절차의 비용절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3국의 수출 우회를 통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야기하지 않으

면서 다른 CIS 국가와의 여러 경제협력관계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는 구체적인 원산지규정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WTO 가입과 산업촉진정책의 조화]

WTO 가입과 관련하여 국제수지(BOP) 예외조항이나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지위의 활용, 과도기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 , 무역조정지

원(TAA)제도 등 다양한 특례혜택을 검토하여 국제통상규범 내에서 우대조치

를 얻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신용과 수출금융보증을 제공

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수출입은행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메커니즘이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체와 초기단계 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입은행

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및 기타 수출지원 프로

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WTO 보조금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

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국내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금면제조치는 

또 다른 전형적인 통상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진흥

을 위한 방안으로 세금감면 또는 면세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면세조치를 이행하기에 앞서 WTO 보조금협정의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

해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리한 대외상황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

여 있는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진흥을 위한 경제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정책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

은 정책은 보조금협정의 어떠한 조항이나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WTO 원칙에도 준수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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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련 기업들 간의 경쟁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당 정부의 보조금

정책의 임의적 이행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 한국의 산업화 경험에서 본 기타의 교훈 

[개방적 시장경제 체제의 확립]

흔히 한국의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해 한국이 시장에 대한 정부

의 전적인 통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등 동아

시아 국가의 경제적 기적은 다른 저개발국가나 개발도상국에 비해 상대적으

로 개방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으

로 평가된다. 

이들 나라들은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해외의 시장과 자

본, 기술 및 경영기법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러한 개방경제체제는 기업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서 경쟁력을 배양하고 수익성을 제고하는 압

력으로 작용하였다.

한국의 정부주도형 개발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민간 인센티브 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었다. 정부가 경제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정책수

단과 자원배분을 주도 하였지만 구체적인 생산, 투자, 고용, 또는 원자재의 

조달 등 핵심 경영의사결정은 민간의 재량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차이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잔존이 강하고 시장경제 기반과 민간부문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은 시장경제환경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창의와 활력을 최대한 촉진하는 정책이 필

요하다.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면서 경쟁적이고 개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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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장을 조성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과 규제완화를 통해 안정적인 기

업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의 HCI정책의 교훈]

과거 한국의 중화학 공업(HCI) 육성정책은 자주국방 외에, 산업구조 고도화

와 수출품목 다변화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HCI 육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면적이다. 

HCI 육성전략의 결과 고도성장을 이루고 오늘날 한국이 기계, 조선, 전자, 

자동차, 화학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혹은 지역간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였

고,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HCI 투자확대에 따른 인플레 유발, 경제력 집중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한국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장경제 기능 확대를 

위한 경제자유화와 개방화를 적극 도모하였다. 금융 및 외환시장 자유화, 무

역자유화와 더불어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과 개입을 중단

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industrial targeting 전략과 같은 정부 주도의 주요 투자 프로

젝트의 수행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지만 중화학 공업화가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하였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따른 폐해]

시장이 불완전할 때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일정부분 정

당화 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은 기업과 정부와 정치권 간

의 야합으로 변질되고 경제운용에 있어서 경제적 합리성 보다 정치적 고려

가 우선되고 부정과 부패가 확산되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게 된다. 

따라서 산업촉진을 위한 지원 등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에도 경쟁을 

통해 우월한 기업이 보상될 수 있는 제도와 관행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



38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야 할 것이다.

[한계기업의 퇴출]

한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정부가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

는 과정에서 경쟁력 없거나 과다한 부채의존에 따라 부실한 기업이 많이 발

생하였다. 

이들 부실기업을 정치적 이유나 실업발생우려 등으로 인한 정부의 구제조치

는 결국 기업으로 하여 소위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신화를 조장하여 

기업의 무모한 투자나 과대한 차입경영을 조장하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 현

상을 초래하였다.

이들 경쟁력 없고 부실한 기업에 막대한 금융 및 인적자원이 지속적으로 투

입됨에 따라 국가적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막대하였다. 나아가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자 거대 부실기업들의 연쇄도산과 이에 따른 금융위기가 

초래 된 것이었다.

우즈벡의 경우도 경쟁력 없는 기업이나 부실기업이 쉽게 구조조정하고 퇴출

(exit)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 및 인적 

자원이 보다 효율성 높은 기업으로 배분 되도록 함으로써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구제를 기대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방만한 기업경영에 따른 부실화를 최소화 내지 방지할 수 있

다.

[새마을 운동]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근면과 자조,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으로 시작하였다. 그 후 농어촌 새마을 운

동은 공장 새마을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한국전쟁 후 좌절과 패배의식에 젖어 있든 국민들의 생활의

식을 개혁하고, ‘잘 살아 보세’라는 희망과 ‘하면 된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

인 자신감을 심어주어 국민정신과 행동양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으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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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Think Tank"의 역할 강화]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정책 입안 경제성과의 평가에 있어서 국책연구기관의 

역할과 비중이 컷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이 구 사회주의 체제에

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데 정부 think tank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국의 경험에서 볼 때 최고 정책 결정자가 정부 think tank를 잘 활용함으

로써 국가의 중장기 경제발전 비전과 목표를 정립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과 전략방안을 제시할 수있다. 

한국은 연구기관이 정부와는 독립된 조직을 설립함으로서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였으며, 이들 연구기관들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KDI 등 한국의 think tank들은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해외의 저명 대학이

나 연구기관,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전문인력과의 교류를 활성화 하

였다. 경제정책 선택에 있어서 외국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견해는 국내의 이

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경제 통계정보의 공급확대]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경제통계제도로 인해 통계

생산이 제한되어 있거나 공개되지 않는 것이 많다. 또 공개되는 경제통계도 

시장에서의 활용가치가 적은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거시경제나 금융 및 기업활동 관련 통계들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그 내용과 형식이 시장경제권에서 사용되는 통계와는 매우 상이하여 통계로

서의 활용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 등 경제주체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시장경제체제의 

하부구조로서 경제정보와 통계를 생산, 공급하는 것이 우즈벡 정부의 핵심과

제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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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의 성과 및 시사점

가. 베트남 지식공유사업의 성과

이번 연구를 통해 연구진은 베트남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이는 양국

의 지식 갭을 좁혀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 중요한 사

항은 이번 지식공유사업에 대하여 수원국인 베트남정부의 실무 정책입안자

들은 물론 정부 고위지도자들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WTO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전의 준비사항과 가입 후의 대책방안을 한

국의 경험과 중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히 제시해줌으로써 통상에 경험이 

부족한 베트남 정부 관계관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WTO가입 후에도 

한국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업 개혁방

안 역시 한국의 구체적인 민영화 사례와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소개하여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성장일변도의 성과도 크지만 대내외 불균형성

장 즉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와 방만한 경제운영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는 경험은 베트남 거시경제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며, 베트남 인적자

원개발에 있어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 감소에 역점을 둠으로써 도농 간

의 소득격차를 줄여 가는데 한국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 경제개발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는 여전히 기술이전 효과가 크지 못

하여 고용효과 역시 미미하다. 그 이유는 FDI 대상인 대형공기업들이 선진기

술의 수용태세가 미흡했고 자본집약 제조업 위주였기 때문이다. 대형공기업

의 경영합리화와 고급두뇌 인력의 양성과 영입으로 FDI를 통한 선진 경영 

및 생산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택하

고 있는 베트남의 수출지원 금융제도가 아주 취약하며 수출보험제도 역시 

빈약하다. 수출신용기관(ECA)에 의한 수출신용, 수출보험, 대출 등의 공적지

원 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

식공유사업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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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공유사업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지식공

유사업을 1년 더 연장한다면 실천가능한 대안과 실천과정에서 예상되는 문

제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수혜국인 베트남 

모든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식공유사업을 수혜국인 베트남에게만 유

익한 것이 아니고 공여국인 한국의 주요 지식인들이 베트남을 좀 더 깊이 이

해하고 또한 베트남의 지식인들과의 우호와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협

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밝혀 둔다. 

나. 우즈베키스탄 지식공유사업의 성과

이번 연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시장경제를 활성화 하고 제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1) 개방적인 시장경제를 육성하고 2) 민

간부문을 활성화 3) 이러한 시장경제에 부응하는 제도를 어떻게 정비하느냐 

4)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5)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정책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통제와 열악한 사업 환경 등의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고려하면 현

재로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여 단기간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풍부한 자원과 

우수인력, 국내외 잠재시장의 확대 등 발전 잠재력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

부가 한국을 중요 협력국가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섬유, 의복, 자동차 및 기계부품 산업, 그 외에 다양한 경공업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본기술, 자본 

및 경영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자 파견 및 노후 기계설비

의 이전, 경영 노하우 전수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5개년 계획은 경제발전 정책 수립이나 중소기업 전용 산업공단의 

설립, 정부의 Think Tank 육성 방안 지원, 시장경제 교육 사업 등을 지속적

으로 추진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전략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이나 일반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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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약간의 물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효과

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전반적인 경제발전단계가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당장 큰 이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우즈벡의 주된 

생산품인 면화와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은 한국의 섬유 및 자동차 산

업에 장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현재 정부는 WTO가입

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잠재시장 중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즈벡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금융의 불투명성 및 비효율이므로 수출입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

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그로인해 금융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체재가 개선된

다면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었던 부수적인 

소득은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즈베

키스탄은 북한 다음으로 폐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CIS 국가보다 사회

주의 체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얻은 경험은 앞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체제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때 할용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정보와 지식이 될 것이다.

다. 시사점

현재 대폭적인 ODA확대의 어려움, 개방화의 심화,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 등 쉽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개발원조정책을 체계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번 지식공유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동 사업이 우리 무상원조의 주요과제에 시사하는 점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로 구분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우리의 개발협력사업이 계획의 단

기성,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미비 측면이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다양

한 프로그램들도 수원국의 소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권고를 

실시하고 있어 동 사업에서는 약 5개월간의 경제종합연구를 통해 다양한 시

각에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수행하여 적절한 정책권고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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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에 중점을 두어 특화한 바 있다. 두 번째로는 수요자 및 성과중심적 사업

기획의 측면이 부족한 측면이다. 특히 정책제안과 이의 수용여부 및 정도가 

핵심인 동 사업에서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동원, 현지인의 

참여를 통한 실천의지를 제고를 위해 다양한 대상과 방식의 정책자문 수단

들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구성하였다. 

종합적, 통합적 기술협력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기타성과와 우리 개발협력사

업의 성과 및 체계화 제고를 위한 제언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과거 개발협력사업들의 체계화가 미비한 바, 동 사업에서는 사업결의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산재되고 업데이트가 미비한 국

내 대외협력사업, 지역연구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

다. 이를 통해서만 개발협력사업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후속 과제와 

수행기관의 선정, 과제의 활용수단이 선순환 되는 전략적인 개발협력사업 시

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는 우리 민간의 활용을 소홀히 한 측

면으로 동 사업에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대상국 경제정책과제를 파악하

고,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등에서 우리 진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들과 관련 정책들을 파악한 바 있으며 이는 대상국의 

실질적인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약 1

년에 걸쳐 현지 정책담당자 뿐 아니라 고위직, 지식인 다수를 대상으로 동 

사업의 목적 및 정책제안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

하였고, 장기적인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다. 향후에도 본 사

업의 결과로 구축된 네트워크와 무한한 확대가능성 및 부가가치를 지닌 경

제개발컨설팅사업의 경험을 활용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인사, 

전문가들 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동참이 필수적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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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1. 추진배경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제 막 진입단계에 들어선 한국은 국제사회에

서의 위상강화를 위하여 그에 맞는 역할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한국의 지속

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부국이나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들과의 전략적이

며 장기적인 안목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정부 및 공공부문이 추진해 온 기

존의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 지원사업은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성격을 벗어나

지 못하고 있어 상호 유기성이 부족하며, 수원국의 경제 환경이나 정책수요

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기술협력사업

(technical assistance)과 정부의 경제원조 사업들 상호간에도 연계가 미비하

고 우리의 국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한국의 축적된 개발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할 수 있는 유능한 민관전문가들의 활용 정도가 낮았다. 따라

서 개도국의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내기관들의 협력사업간 유기성

을 강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며, 우리의 국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대개도국 경제개발 컨설팅사업의 모색이 필요하다. 

2. 사업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민관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첫째, 개도국 경제정책의 개발, 집행 및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지원하

고, 특히 사업 결과를 우리의 경제개발협력기금, 정부의 기술협력사업 등과 

연계시킴으로써 개도국의 경제사회발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둘째, 정부․기업의 세계화전략 및 국내기관들의 국제협력사업과 연계시켜서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나아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셋째, 

지식공유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고 한국의 특화된 지식 및 경험을 활

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경제개발 컨설팅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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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국 및 주요활동

사업기간은 2004년 8월 27일부터 2005년 12월 20일10)까지였으며 대상국은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2개국이다. 

주요활동으로는 첫째, 사업의 기획단계로서 서면조사 및 카운터 파트기관 선

정, 현지 수요조사, MOU 체결을 통해 국별 사업계획서를 확정하고, 둘째, 

연구조사활동으로 종합적인 경제현황 분석 및 연구,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실태조사, 정책권고서 작성을 위한 중간 및 최종 보고회 등을 수행

한 후, 셋째, 정책자문활동으로 관료나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한 정책실무자연수, 중간 및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정책대화(policy 

dialogue), 현지의 관료 등 각계인사들을 대상으로 최종 정책권고서의 내용

을 공유하기 위한 사업결과전파세미나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대상국의 관

련 인사 및 사업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조사, 인터뷰 등을 실시하고 

수혜국 및 우리말 최종보고서를 배포하여 사업결과의 공유 및 활용을 제고

하도록 하였다.

<그림 1-1-1> 사업결과 공유체계도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 (외교통상정책)

수출입은행  KOICA

(경제개발협력기금) (무상원조사업)

한국개발연구원

(사업결과/성과)
수원국

(경제사회정책)

세계은행

(개발원조사업)

민간기업

(해외투자사업)

10) 사업기간을 당초 2005년 8월 26일에서 외교공관, 현지 정부와 서면조사 등 사업협의로 인해 기획단계

에서 사업기간을 2005년 12월 20일로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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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체계

사업발주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총괄아래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을 주관하였

으며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심의위원회11)와 국별 정책

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심의위원은 대개도국 지원사업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민관분야 고위인사 5인으로 구성되고 의사결정기구에 준하는 

사업심의위원회에서는 보고서의 검토 뿐 아니라 사업 활동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며 사업활동을 평가하였다. 국별 정책자문단은 정책자문단

장, 실무책임자(PM), 정책자문단원으로 구성되며 국별 사업과 관련된 세부실

태조사(pilot study), 종합적인 대상국경제 연구 및 정책권고서 작성, 자문활

동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변 기관들과의 역량을 활용하여, 수출

입은행의 참여를 통해 국별 경제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현지주재소를 통한 

현지 활동의 지원을 확보하며,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주재소를 활용하여 현

지의 객관적 정보를 확보함은 물론 최종세미나 참여를 유도하고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뿐 만 아니라 차별성을 부각하고,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의 해

외 공관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현지 활동을 수행하고 기술협력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

내 민간기관(민간기업, 민간경제단체, NGOs)들이 실시하거나 계획 중인 사

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해외에 진출한 민간기업과도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11) 금번 사업의 심의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진 념 서강대 교수,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 이경훈 서울

대 교수, 허 승 전 주제네바 대사, 신동규 수출입은행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종찬 위원과 이경훈 위

원은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국별단장을 겸임함. 2004년 9월 13일 1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방향과 예산의 운영에 대해, 2004년 9월 17일 2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국 선정과 수요조사에 대해, 

2005년 4월 19일 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국별사업계획서에 대해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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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사업추진체계도

재정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수출입은행

세계은행

국내 관련기관들

사업심의위원회

국별정책자문단

단장 I 단장 II

PM  
자문단원

PM 
자문단원

5. 추진방향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의 경제개발 정책과제가 지닌 복잡성과 여타 정책과제

들과의 긴밀한 연관관계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성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는, 정확한 분석과 관련 정책 간 연계성의 강화를 기초로 통합적인 접근방법

(integrated approach)에서 추진하였다. 

수원국 정치․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기획, 집행, 사후관리까지 지원하

고 패키지화된, 종합적 프로그램(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으

로 구성하고, 정부 및 민간기업의 global management와 연계하였다.

종전의 공급자 중심적 지원으로부터의 탈피하여 수원국의 수요중심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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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며, 학계, 관계, 업계의 전문가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함

은 물론 사업결과의 전파․공유 확대 및 활용도를 제고하여 연구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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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업 기획

1. 대상국 선정

대상국 선정에는 양국간 교역, 해외투자, 외교정책 등 우리의 국익과, 대상국

의 수요, 사업의 기대효과 등이 고려되었으며 특히, 한국의 개발경험에 관심

이 많고 향후 경제협력 잠재력이 큰 후보국을 선별하여 결정하였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의 대상후보국을 선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외교

통상부, 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등 관계기관들의 경협 또는 개발협력 

대상국 선정 시 고려사항을 조사12)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우즈

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주요 후보국으로 선정하고 주한 대상국 대사관의 관

계자 면담을 통해 수원국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특히 주 베트남과 우즈베

키스탄의 한국대사관과도 현지의 수요뿐 아니라 안전문제를 협의하였다.

2. 기초자료 조사

국별 사업 활동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등에 

대한 정책자료 및 연구보고서 목록의 정리, 대상국과의 ODA실적 조사뿐 아

니라 수출입은행의 해외경제연구소와 협력하여 대상국의 일반현황과 경제현

황을 조사․작성하였다. 또한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대상국별 한국전문가

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소개와 함께 정치․경제현황, 주요 현안

과제, 민간 및 공공부문의 對한 관계 등을 논의13)하였다. 

12) 재정경제부는 교역규모 등 경제협력관계가 증진과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규모와 시장개척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함. 수출입은행은 아시아지역 대상국 고려사항으로 소액, 다국의 원

칙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동구 CIS 국가들 중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우선시

하며 외교통상부는 OECD와 세계은행에서 구분한 지정한 최빈개도국 등으로 대상이 변화되고 있으나 

외교적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히 지역별, 국별 배분을 고려하여 대상국을 선정하였다. KOICA는 다방

면으로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ASEAN 소속 

국가와 특히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13) 2004년 10월 6일 개최된 베트남 간담회에는 최종찬 단장, 송희연 인천대 교수, 이재민 수출입은행 해

외경제연구소 소장, 손승호 수출입은행 부부장, 권 율 대외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성렬 연세대학교 

교수, 도의관 KOTRA 처장, 임기택 증권거래소 부장, 박정운 한세실업 전무 등이 참여함. 우즈벡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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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면조사 및 카운터파트 기관 선정14)

KDI에서 마련한 사업소개자료와 서면조사를 위한 질문서를 재정경제부가 외

교통상부의 협조를 통해 현지 정부에 전달하여 대상국의 관심사항과 정책자

문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현지 수요조사의 내실화를 기하며 특히, 사업

전반의 협조 및 지원, 연구 활동의 참여를 주관할 현지 카운터파트기관을 선

정하여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베트남의 카운터파트기관으로는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산하 개발전략연구소(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DS

I)15)가 선정되었으며 경제사회개발 정책역량 제고 하에 아래의 분야와 사업

형태를 희망하였다. 구체적 수요로는 ① 정부와 기업부문 발전전략 수립 및 

집행, ② 공공행정개혁 및 한국의 개발경험, ③ 산업, 농업 및 기업의 구조조

정, ④ 완전고용을 위한 노동시장 개발, ⑤ 교육을 포함한 인적자원개발, ⑥ 

금융․산업․무역정책 등이었고, 사업형태로는 분야별 정책연구와 연구결과

의 공유를 위한 워크숍 및 세미나이며, 사업결과를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베

트남 정부 및 의회에 제출하고 공무원과 연구원 훈련 교재에 활용하기를 희

망하였다.

우즈벡의 카운터파트기관으로는 경제부 산하 경제정책센터(Center for 

Effective Economic Policy: CEEP)16)로 선정되었으며 구조개혁과 경제성장이

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을 요청하였다. 구체적 수요로는 ① 거시

담회는 2004년 10월 5일 개최되었으며 이경훈 서울대 교수(단장), 허 승 前 주 제네바 대사, 고식기 

수출입은행 국별조사실장, 차 실 수출입은행 차장, 정여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임수 이화

여자대학교 교수, 최경석 대우증권 국제본부 팀장, 이성윤 (주) 대우팩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14) 재정경제부는 KDI의 조사자료인 사업소개자료와 demand survey form를 활용하여 외교통상부 협조 

하에 현지 정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카운터파트기관을 선정하였다.

15) 1994년 설립된 DSI는 국가․정부부서가 주도하는 국가 경제사회 개발전략 및 계획의 수립 등 각종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자문위원회 및 8개의 연구부서와 교수 2명, 과학박사 1명, 박사 

23명, 석사 6명등 총 90명으로 구성되었음. KDI는 1994~6년간 DSI를 대상으로 연구기관 운영과 역량

강화에 대한 자문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

16) 경제정책센터(Center for Effective Economic Policy: CEEP)는 1966년 국가경제연구소에서 출발하여 

우즈벡의 경제과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현재 우즈벡 경제부 산하에 소속되어 다양한 경제개

혁 과제를 연구하여 정부에 조언하며 경제상황 파악과 예측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함. 조직

구성으로 총 13개의 부서에 약 60명이 근무하며 박사급 5명, 준박사급 15명, 그 외 연구원으로 구성

된다.



54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경제정책, ② 산업구조 및 제도개혁, ③ 투자활성화, ④ 대외경제활성화, ⑤ 

고용 및 사회개발정책, ⑥ 지역종합개발 등이며 사업형태로는 공동연구와 더

불어 초청연수, 세미나 등의 정책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경제

개혁 및 경제안정화를 위한 중기 경제정책개발에 활용하기를 희망하였다.

4. 현지 수요조사 실시

대상국의 경제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각 국가들이 처한 특수한 경제상

황을 파악하고 요청 과제들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교환함으로써, 국별 특성

과 대상국의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를 발굴․추진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자 하였다. 

베트남 수요조사17)에서 파악된 주요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① 베트남의 WTO가입 등 세계화의 영향과 대비책, ② 직업훈련, 인적자원 

활용방안, 교육재원 확보 등 인적자원개발전략, ③ 발전전략 수립과 성공 및 

실패 경험, ④ 한국 재벌정책의 경험, ⑤ 베트남 경제구조의 분석과 개편방

안, ⑥ 총공사화, 민영화 등 공기업 개혁, ⑦ 경제관련 법령체제 정비(기업법, 

경영법 등), ⑧ 한국정부의 분권화정책 경험 등이었다. 

특히 전반적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나 자문 보다는 한국의 구체적 사례에 지

대한 관심을 보였고 더불어 베트남 재무부에서는 설립예정인 수출입은행의 

운영전반에 대한 정책제안과 연수를 요청하였다.

우즈벡의 수요조사18)를 통해 파악된 주요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17) 3월 6일에서 12일간 수행된 베트남 수요조사단은 최종찬 단장, 송희연 인천대 교수(PM), 

재정경제부․수출입은행․KDI 실무자로 구성되었으며 Nguyen Bich Dat 투자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 차관, Ngo Doan Vinh 개발전략연구소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DSI) 원장과 연구진, 재무부 차관, Dinh Van An 중앙경

제연구소(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CIEM) 원장, Le Danh Vinh 무역부 

차관, 유태현 주베트남 한국 대사, Do Hoai Nam 사회과학원 원장 등과 면담하였다.

18) 3월 11일에서 16일까지 수행된 우즈벡 수요조사에는 이경훈 서울대 교수(단장), 이영기 

KDI School 교수(PM), 허 승 前 주 제네바 대사, 정경제부․수출입은행․KDI 실무자가 참

여하였으며 사마르칸트주 경제부지사, 문하영 주 우즈벡 한국대사, 현지 진출기업인, Mr. 

Ahmedov 경제정책센터(CEEP) 소장 및 연구진, World Bank 및 EBRD 주재소장, M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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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초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시한 ① 경제자유화 및 시장경제체제 전환

과 국민소득 향상, ② 국가재산 사유화 문제, ③ 중소기업활동 활성화(농업에

서 산업으로), ④ 은행제도 개혁 문제, ⑤ 조세제도 개혁(세금축소방안 등) 

등의 연구와 ⑥현재 진행 중인 WTO가입 후의 영향 및 효과 등에 대한 연구

로· 요약된다. 이와 더불어 CEEP는 한국개발경험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과 

연구기관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요청하였다.

5. 국별 사업계획서 확정19) 및 MOU체결

가. 과제선정의 기준

국별 사업과제는 수요조사에 나타난 대상국의 정책우선순위(priority list)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의 명료성, 사업기대효과, 전문가 확보 가능성, 가용예산, 

장단기 과제간의 조화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었다.

사업과제 선정은 수요조사의 결과 이외에도 ① 정상회담 등에서 정부간 합

의된 사항, ② 교역․해외투자 증대 등 대외협력 잠재력이 높은 부문, ③ 대

상국 종합개발계획 기여도 등을 감안한 경제정책 전반 자문사업, ④ 기타 사

업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기대효과가 큰 사업 등의 측면을 고려하였다. 

나. 베트남 사업의 주제와 주요활동

베트남은 한국, 국제기구 등과 다양한 지식교류사업을 수행해 온 바, 현지 

수요에 따른 우리 개발경험의 구체적 사례 제시에 초점을 두고 개방경제체

제하에서의 주요 정책과제와 대응방안20)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였다.

분야별 연구과제로는 ① WTO가입 준비 및 대응, ② 공기업 민영화 및 운영

Saidova 경제부 제1차관, Mr. Najimov 대외경제부 장관과 면담하였다.

19) 2005. 4. 19 제3차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요조사 결과의 보고와 사업추진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20) 영문명은 Major Policy Agenda and Policy Responses toward a Globalized Market 

Econom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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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화를 핵심으로 하고 상기 국제경쟁력 제고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정책

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③ 거시경제 안정화, ④ 인적자원개발전략, ⑤ 국내

외 재원조달 정책, ⑥ 수출금융 정책으로 구성하여 약 5개월간의 정책연구를 

수행21)하였다.

주요 활동으로는 세부실태조사(pilot study), 면담조사 및 중간보고회, 최종보

고회 등의 정책연구활동과 더불어 두차례의 연수, 정책대화(policy dialogue) 

및 사업결과전파세미나로 구성된 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하였다. 

다.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주제와 주요활동

우즈벡 측은 다양한 관심사항 중 정책우선 순위에 입각하여 우즈벡의 제조

업 육성 및 수출촉진 방안에 대한 정책방안 연구22)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전파를 위한 자문사업을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측은 ① 제조업 발전을 촉진

하고 수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② 통상진흥 및 시장개방 정책에 부합

하는 ③ 조세정책, ④ 금융정책과 거시경제 운용과 ④ 효과적인 체제전환 전

략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약 5개월간의 정책연구를 수

행23)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세부실태조사(pilot study), 면담조사 및 중간보고회, 1차 정

책실무자연수, 최종보고회 및 2차 정책실무자연수, 사업결과전파세미나, 정책

대화(policy dialogue)로 구성되었다.

라. MOU체결

21) Project Manager인 송희연 인천대학교 교수 아래 분야별 연구진으로 WTO 가입분야는 이재민 

한양대학교 교수, 공기업 분야는 강신일 한성대학교 교수, 거시경제 분야는 백웅기 상명대학교 

교수, 인적자원개발 분야는 이종훈 명지대학교 교수, 재원조달 분야는 손승호 수출입은행 부부

장, 수출금융정책 분야는 안응호 수출입은행 부장이 각각 담당하였다. 

22) 영문명은 Strategy of Developing the Manufacturing Sector and Export Promotion Policy of 

Uzbekistan이다.

23) Project Manager인 이영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아래 분야별 연구진으로 체제전환전략은 고

일동 KDI 선임연구위원, 산업정책은 김도훈 KIET 선임연구위원, 조세․재정 정책은 유일호 KDI 

School 교수, 거시․금융 정책은 박원암 홍익대 교수, WTO 가입․통상 정책은 안덕근 KDI School교

수가 각각 담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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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지 기관 

및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제고하고자 KDI와 

대상국 카운터파트기관인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 우즈벡 경제정책센터 간 

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24) 주요내용으로는 사업기간, 사업주제 및 분야, 추진

계획, 현지 활동 수행에 대한 KDI와 카운트파트기관간의 역할분담, 현지 연

구진들의 참여와 역할, 의견조정절차 등을 담았다.

24) 2건의 MOU 모두 2005년 5월 12일 체결하였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 CEEP와의 MOU는 2005년 5월 

12일~14일간 노무현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방문 기간 중 체결되어 동 방문시 체결된 양국간 주요 협

정목록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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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 및 자문활동

1. 세부실태조사와 분야별 연구계획서 작성

선정된 분야별 연구진들이 세부실태조사(pilot study)를 통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경제현황 및 정책자료 파악, 정책우선순위, 주요 이슈, 주변정책과의 

연계성, 사업의 파급효과,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현지전문가를 확정하였다.

베트남25) 및 우즈베키스탄26) 국별 연구진들은 연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현지 정부 및 관련기관, 카운터파트기관, 연구기관 등의 

경제전문가를 면담하여 각 분야별 정책현황을 조사하고 개발정책과제를 파

악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각 연구진들은 중간보고서 초안의 성격인 분야별 사업활동계획서

(action plan)를 작성하고 중간보고회의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다. 

2. 중간보고회 및 면담조사 실시27)

현지 카운터파트 연구진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간보고

회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정책과제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기회를 마련하였

25) 베트남은 2005년 5월 4일에서 6월 9일에 걸쳐 각 연구진들이 개별적으로 총 4회의 조사를 수행했으

며 재무부, MPI, CIEM, 통계국, 개발협력기금, State Bank, 노동부, 직업훈련부, 농업부,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ies, 법무부 등을 방문 조사하였다. 

26) 2005년 5월 13일~21일간 수행된 우즈베키스탄 세부실태조사는 PM이하 연구진들과 KDI 실무자로 구

성되었으며, 우즈대우 및 대우텍스타일, 경제정책센터(CEEP), Agency for Foreign Economic 

Relations, Ministry of Economy, State Tax Committee, State Customs Committee, Ministry of 

Finance, Central Bank of Uzbekistan, National Bank of Foreign Economic Activity, IBRD 및 ADB 

주재소, Association of Cotton Industry, Chamber of Commerce, State Statistics Committee, 

Uzbekinvest Insure Company 등을 방문 조사하였다. 

27) 베트남 중간보고회는 2005년 6월 30일에서 7월 1일간 현지에서 개최되었으며 단장 및 PM 이하 연구

진 등 총 10명과 현지 전문가 52인이 참여하였으며 우즈벡 현지 중간보고회는 2005년 7월 2일~3일간 

개최되었고 PM이하 연구진 등 총 7명과 현지 전문가 27인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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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기관방문 등을 통해 추가 자료의 확보와 정책수요를 조사하였다. 개도

국 및 체제전환국의 특성 상 정확한 정책정보 및 통계 입수의 한계가 있으

나 중간보고회를 통해 정책실무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조장하여 분석된 정책 

및 통계에 대한 검증과 보완의 기회를 가졌다. 특히 경제상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현지 관련자와 한국전문가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고 다양한 의견을 취

합하는 기회가 되었다.

베트남 중간보고회는 현지 각 분야 공무원 및 전문가 52인이 참석하여 적극

적인 질문과 통계자료 비교 및 한국개발경험을 최종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추가 세부실태조사는 각 연구진별로 관련분야 무역부, 

기획투자부, CIEM, 통계국, 노동부 등을 방문하여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관련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검증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우즈벡 중간보고회에서는 현지 연구진과 경제부 관료, 금융전문가, 조세 및 

관세 전문가, 산업담당 관료, 관련분야 연구원 등 총 27명의 현지 관련자들

이 참석하였으며 한국의 산업발전 경험, 특히 그 중 어떤 면을 실제로 현지

경제단계에 응용할 수 있는지에 가장 관심을 보였다. 또한 추가 방문조사로

써 1차 조사 방문기관들과 섬유업체, 농기계업체 등을 방문하여 추가로 현지 

상황을 조사하였다.

3. 최종보고회

동 사업의 정책연구를 지원한 현지 연구진과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관련 전

문가를 서울로 초청하여 한국전문가들의 정책권고서 마무리를 위한 발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베트남 최종보고회는 현지 연구진을 위주로 전문가 9인을 초청하였으며 KDI, 수

출입은행, 재경부 방문, 한국경제특강을 통해 한국경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는 관련 분야 전문가 13인을 서울로 초청하

여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한국의 경제개발5개년계획, 발전전략, 수출자유지

역 및 수출진흥정책 등에 관한 특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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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최종 정책권고안을 출판하기 전 양국간 연구진 및 전문가들의 의

견교환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되었으며 이는 일방적인 한국 연구진의 권고

안이 아니라 수혜국의 의견을 반영하고 자료의 객관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결

과가 되어 사업에 대한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양국의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

다.

4. 자문 활동

가. 1차 정책실무자연수

수요조사 시 베트남 재무부의 수출입은행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요청을 

수용하여 재무부 직원 등 관련 공무원 8명을 초청하고 수출입은행 업무에 

대한 연수28)를 실시하였다. 동 연수에서는 한국의 수출금융지원제도, 수출입

은행의 업무, 금융사유품, 자금조달, 리스크 관리 등에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우즈베키스탄도 수요조사 시 요청한 연구기관의 운영 및 역량강화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바 있으며, CEEP 자체적으로 9월초 우즈벡 정부에 보고를 준

비 중인 산업개발 관련 정책연구를 보완하길 희망하여, 경제정책센터(CEEP) 

연구진 및 정부 관료를 초청하여 1차 정책실무자연수를 조기에 실시29)하였다.

나. 2차 정책실무자연수

베트남 정책실무자연수는 DSI 연구진 이외의 각 관련 부처 과장급 이하 실

무담당 공무원을 초청하여 연구진의 연구결과 및 한국의 개발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결과를 현지 정책에 반영하고 활용하는 기회30)로 삼았다.

28) 동 연수는 전문기관인 수출입은행에 위탁하여 2005년 5월 10일에서 16일간 실시하였으며 재무부 부

국장 이하 총 8인의 수출입은행 설립 담당자가 참가하였다.

29) 2005년 7월 20일 - 7월 26일간 실시된 동 연수는 연구진간의 정책세미나, KDI, KIET 및 재경부, 산자

부, 수출입은행 방문토론, 산업공단 시찰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정책센터 소장 등 5인의 연구원과 관료

가 참여하였다.

30) 2005년 10월 4일 - 10월 8일간 실시된 동 연수는 연구진간의 연구보고 세미나, 재경부, KOTRA 및 

수출입은행 방문토론, 산업공단 시찰, 양국간 경제협력전략 세미나,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특강

으로 구성되었으며 DSI연구진 및 경제부 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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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의 2차 정책실무자연수는 최종보고서와 연달아 서울에서 이루어 졌으며 

관련 연구진은 물론 정부관료, 민간단체 인사를 초청하여 최종보고회에서 깊게 

논의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고 산업 및 수출전략을 전수하는 기회31)가 되었다.

다. 정책대화

고위인사 및 관계기관 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결과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및 정책입안 가능성의 제고, 폭넓은 한국의 개발경험에 대한 현지 수요에 부

응하기 위하여 정책대화를 실시하였다.

베트남에서는 재무부 장관 면담을 비롯하여 기획투자부, 무역투자부, 법무부, 

호치민 인민위원회 등 총 10개의 기관을 방문하여 고위급을 대상으로 정책

자문을 실시32)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1차로 경제부 산업담당 차관 및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

로 정책자문을 하였는데 특히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관심을 보여 해당 분야

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실시33)하였다. 12월에는 한국의 과거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 경험에 대한 2차 정책자문을 실시하여 사업결과를 적극 이용

하고 고위층과의 대화를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31) 2005년 9월 7일 - 9월 13일간 실시된 우즈벡 실무자 연수는 연구분야에 대한 보완 토론, 한국의 경제

계획수립 및 실천경험, 경제자유지역 특강, 재경부 및 KOTRA 방문 및 토론시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시찰로 구성되었으며 총 13명이 참여하였다.

32) 2005년 10월 25일 - 10월 27일간 실시된 정책대화에서는 최종찬 단장 이하 PM 및 전체 연구진이 참

여 하여 부문별로 활발한 자문활동을 벌였다.

33) 우즈벡 1차 정책대화는 전파세미나 다음날인 2005년 10월 4일 실시되었으며 김도훈 박사의 중소기업

발전방안에 대한 특강이 30여명의 국책 연구원들이 모인 가운데 별도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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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업결과 공유 및 평가

1. 사업결과 공유

사업결과의 활용, 홍보, 한국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학

계, 재계, 언론계 및 국제기구 등 다수의 여론지도층 인사를 초청하여 사업

대상국 현지에서 사업결과전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베트남에서는 각 연구주제 관련 부처 공무원 및 국제기구 등 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 하였으며 베트남 현지인들의 관심이 높았다34). 또한, 베트남 국영

방송에 전파세미나 개최가 방송되고 일간신문에도 WTO 관련 연구결과 및 

연구진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경제부 및 재무부 공무원, 국회의원, 세계은행, 국영 및 

민영 기업 인사 및 연구위원 등 현지인 총 51명이 참석하였으며 국영 라디

오 채널에서 연구책임자를 인터뷰하였고 현지 경제부는 정책권고안에 따른 

후속조치에 한국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35). 

양국 모두 사업전파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에 관하여 더욱 깊이 알고자하였으

며 세미나에서 언급된 각종 전략의 실천방안에 대하여 향후 한국에서 교육 

및 연수기회 등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동 사업의 국영문 결과보고서는 외교부, KOICA, KOTRA, 수출입은행 등 국

내외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정부기관의 대외경제협력정책, 국제협력사업, 국

내기업의 진출,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할 예정이다. 현지 진출 및 투자 희망업체와도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 사업결과물인 정책권고서를 국내뿐 아니라 현지 진출기업인, 

현지 부처 등 각 기관, 국제기구에 배포하여 사업결과가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특히, 영문보고서인 정책권고서는 현지어로도 번역하

34) 베트남 전파세미나는 10월 24일, 하노이 Melia Hotel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35) 우즈벡 전파세미나는 10월 3일, 타슈켄트 쉐라톤 호텔 회의실에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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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배포하여 수원국내에서의 사업결과의 지속적인 전파 및 활용에 기여하도

록 할 예정이다. 

사업진행과정의 중간 모니터링은 파견전문가의 활동과 수원국의 사업담당자

들과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수행되었고 중장기사업인 만큼 기간 

중 각종 보고회 및 연수 등 단계별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연구기관 종료 즈

음에 실시한 현지 및 국내연구진 대상 설문지 평가를 통하여 향후 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받고 지난 사업 활동들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기회

로 삼았다.

2. 베트남 지식공유사업의 시사점

금번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한 지식공유사업의 연구진 8명은 한국경제발전에 

실무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을 뿐 아니라 수차례 현지

조사를 통해 베트남 현실을 상당히 파악하였으므로 양국의 지식 갭을 좁혀 

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러한 지식공유사업은 앞

으로도 계속되는 것이 양국 간 이해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 중요

한 사항은 이번 지식공유사업에 대하여 수원국인 베트남정부의 실무 정책입

안자들은 물론 정부 고위지도자들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의 경험과 사례를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향후 베트남 경제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베트남 WTO가입과 관련하여 가입전의 준비사항과 가입 후의 대책방안을 한

국의 경험과 중국의 경우를 바탕으로 상세히 제시해줌으로써 통상에 경험이 

부족한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WTO가입 후에도 

한국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기업 개혁방

안 역시 베트남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 비교적 성공

적으로 공기업 경영혁신과 민영화를 이룩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구체적인 민영화 사례와 공기업 경영평가 제도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한국 거시경제 운영에 있어서 성장일변도의 성과도 크지만 대내외 불균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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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즉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와 방만한 경제운영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는 경험을 베트남 거시경제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며, 베트남 인적자

원개발에 있어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빈곤 감소에 역점을 둠으로써 도농 간

의 소득격차를 줄여 가는데 한국의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세

계화, 정보화, 지식기반 경제화의 빠른 진행에 대비한 미국의 인적자원 개발 

사례 역시 장래의 베트남경제를 주도하게 될 지식기반 산업 발전을 위해 크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 경제개발에 있어 외국인직접투자가 석유 및 가스, 통신, 화학, 전기, 

자동차 등의 자본집약, 중화학 제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이전 효과가 크지 못하여 고용효과 역시 미미하다. 그 이유는 

FDI 대상인 대형공기업들이 선진기술의 수용태세가 미흡했고 자본집약 제조

업 위주였기 때문이다. 대형공기업의 경영합리화와 고급두뇌 인력의 양성과 

영입으로 FDI를 통한 선진 경영 및 생산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시급하다. 

특히,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택하고 있는 베트남의 수출지원 금융제도가 아주 

취약하며 수출보험제도 역시 빈약하다. 수출신용기관(ECA)에 의한 수출신용, 

수출보험, 대출 등의 공적지원 제도의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수출입

은행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식공유사업이 요망된다.

또한 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WTO 가입 이후의 국제경쟁 

체제하에서의 베트남의 장기적 번영을 위하고 FDI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아직 많은 분야에 

있어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WTO 가입 관련하여 통상전문가를 양성하

고 또한 수출입은행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

다. 따라서 향후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선진국 유관기관과의 교류를 통한 교

육 등 국내외 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예시로서 베트남의 경우 WTO 

전문가 과정, 수출입은행 설립을 위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 연구결과 우리의 진출분야로는 첫째 부족한 각종 사회간접자본 형성에 

대한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도로, 항만, 통신, 교육 및 인력양성 분야

는 베트남정부의 역점 분야이므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국제금융동원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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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한다면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진출전망이 밝다고 본다. 둘째는 베트남 각

종 제조업과 천연자원개발 부문의 진출가능성이 매우 밝다. 우리의 기술노동

집약 산업, IT관련 지식기반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가 부족한 에너지산업과 

농업분야는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협력여지가 크다고 전망된다.

또한, 베트남의 공기업 민영화 분야의 연구결과와 정책제안, SOC 투자계획 

및 기초자료 등을 KOTRA, 수출입은행 등 우리의 관련기관과 공유하여 공기

업 민영화 또는 SOC 투자에 우리의 민관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베트남은 거대 중국과 국경하고 있으면서 수천년을 중국과 투쟁했으며 미국

과의 전쟁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은 국가이다. 현재는 지리적으로 ASEAN의 

신흥회원국이지만 최근과 같은 성장이 계속된다면 동남아의 맹주국가로 성

장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역사와 문화적으로는 동북아문화

권으로써 오히려 중국, 한국, 일본 등 동북아 국가들과 더 가까운 면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국력이 허락하는 한 보다 적극적인 유무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국가이다. 앞으로의 양국 협력강화를 위해 고급두뇌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 교육원조와 단기 공직자의 방한훈련이 필요하다. 장기교육 

원조로는 우수한 고졸인재와 대졸인재를 한국으로 유학시키는 일이 중요하

다고 사료된다. 또한 에너지 등 천연자원 개발 분야와 농촌발전을 위한 유무

상지원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는 필요한 분야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베트남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후속 사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된다면 실천가능한 대안과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

각에 베트남 모든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지식공유사업을 수혜국인 베트

남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공여국인 한국의 주요 지식인들이 베트남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한 베트남의 지식인들과의 우호와 이해를 증진함으

로써 양국 간의 협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데도 공감대가 형성되

었음을 밝혀 둔다. 끝으로 연구 분야는 수혜국이 원하는 분야가 바람직 할 

것이며 현지 정책입안자와 국책연구원들의 참여는 물론 국제기구 전문가들

의 참여도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허락한다면 한국의 전문가를 일정기간 베

트남에 파견하여 자문케 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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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즈베키스탄 지식공유 사업의 시사점

이번 사업 주제 “Industrial Development and Export Promotion Policies for 

Uzbekistan"은 현재 경제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우즈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분야로 선정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다른 단기 사업과는 달리 제조업과 수

출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산업 및 무역 정책 뿐만 아니라 조세, 재정, 

금융, 거시는 물론 WTO 정책까지 포괄하는 여러 전문분야에 걸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여 현지 정책 담당자들에게 종합적인 경제운용 시각과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 결과 현지 참여자들이 보고서 내용에서 뿐

만 아니라 연구진행과정에서의 양국 전문가들의 토론 및 한국에서의 연수와 

산업시찰, 관련 부처 방문토론 등을 통하여 한국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의 섬유산업 및 자동차 산업에 대한 과거 경험 및 전략

과 수출자유지역 등 수출산업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연구와 관련된 통계의 확보에 어려움이 커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하에 생산된 

통계 자체의 양이 매우 적고, 제공된 통계도 기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유용성이 적으며, 정부가 가진 통계를 보안 상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었다. 또한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우리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할 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 및 통제와 각종 규제, 열악한 사업 환경, 만연한 부

패 등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까지는 민간기업의 활발한 

진출이 어려웠던 것이 현지 한국 사업가의 일반적인 평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한계에 이를 것이

며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우수인력, 국내외 잠재시장의 확대 등 발

전 잠재력을 고려할 때 양국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야 할 것이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한국을 중요 협력국가로 인식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섬유, 의복, 자동차 및 기계부품 산업, 그 외에 다양한 경공업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 분야에 대한 한국의 기본기술,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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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영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 상호 도움이 되는 협력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 분야에서 우리의 기술자 파견 및 노후 기계설비

의 이전, 경영 노하우 전수 등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

이다. 또한 경제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정부의 Think Tank 육성 방안 지

원, 시장경제 교육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발전략이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우즈베키스탄 공무원이나 일

반인을 한국에 초청하여 중장기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약간의 물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우즈베키스탄의 사업 환경이 열악하므로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협력관계 약정을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처우를 제공하고 일정기간 보장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공업단지

나 수출자유지역 설립 시 한국기업을 우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방안도 고

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지식공유사업을 통해 한국이 얻을 수 있었던 부수적인 

소득은 체제전환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우즈베

키스탄은 북한 다음으로 폐쇄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CIS 국가보다 사회

주의 체제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얻은 경험은 앞으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이 가시화되고 북한의 체제전환을 

지원할 수 있을 때 할용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정보와 지식이 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우즈벡 정부는 소련의 WTO가입에 따른 우즈벡의 WTO가입 역

시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잠재시장 의 하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즈벡에 진출한 외국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가 금융의 불투명성 및 비효율이므로 수출입은행 등 관련 금융기관의 

노하우를 전수하여 그로인해 금융 및 외국인 투자에 관한 체재가 개선된다

면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4. 경제협력을 위한 제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중요한 개발원조사업의 공여국 중 하나로 인식되

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총 원조규모, 1인당 원조액수의 절대부족36)에도 

36) 우리 ODA규모는 2004년 4억불이고 ODA/GNI가 0.06%로서 경제규모가 유사한 네덜란드(0.74%),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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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과거에는 우리의 성공적인 수원경험으로서, 2000년대에는 기술원조

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에서 매우 유용하고 실용적인 개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ODA 규모의 획기적 확대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무역의존도 및 개방화의 심화, 국

제사회의 우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 등에 비추어 우리의 개발경험, 정보통신

산업,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국가경쟁

력의 확보차원에서도 필수적인 사항이다. 더불어 최근 정부가 마련 중인 

ODA 헌장의 제정, 국제사회의 지식협력사업의 중요성 공표 등 국내외의 흐

름에 따라 개발원조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금번의 지식공유사업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클 것으로 사료

된다.

우리 원조사업의 주요 과제 중 기술협력사업의 과제에 해당되는 측면에서 

동 사업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업계획의 단기성, 구체적인 추진전략의 부재 측면이다. 특히 개

도국, 특히 체제전환국의 경제정책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속성 등이 결합

된 복합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은 수원국의 소화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권고를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37)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동사업에서는 기존의 사전 기초연구가 없는 

일회성 전문가파견사업과는 달리 단계별 조사활동과 보고회를 포함한 약 5

개월간의 경제종합연구를 실시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을 수행하여 적절한 정책권고서 마련에 중점을 두고자 한 바 있다. 

둘째, 수요자 및 성과중심의 사업기획의 측면이다. 이 또한 성과를 중시하는 

측면에서 수요조사에서부터 사업결과전파세미나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카운

터파트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단계별 활동에서의 과제별 수요까지도 반

영코자 하였다.38) 특히 정책자문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과 대상

페인(0.26%), 호주(0.25%)의 1/4-1/12에 불과하며 소득수준이 유사한 그리스(0.23%), 포르투갈(0.63%), 

뉴질랜드(0.23%)의 1/4-1/10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37)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여러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 다양한 경제사회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방적이고 전방위적인 개혁 요구를 하고 있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러한 외부의 개방요구 및 컨

설팅 결과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시급한 산업육성 및 

수출촉진에 초점을 두고 동반되는 각 분야의 정책지원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우리의 경험을 위주로 

한 객관적인 경험의 전달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화된 연구를 수행하였다. 

38)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공히 WTO가입과 그에 따른 전반의 정책조정이 불가피한 시점과 맞물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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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달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제도적 개혁과 관련된 내용들은 수원국 

파트너 연구기관이나 해당국의 전문가 및 시민들의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이들의 실천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동 사업에서는 정책실무자연수, 정책대화

(policy dialogue), 사업결과전파세미나 등 다양한 대상과 방식의 정책자문 수

단들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프로그램(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종합적, 통합적 기술협력사업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동 사업의 기

타성과와 우리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및 체계화 제고를 위한 제언 측면에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관련 전문가 간, 연구진간 다수의 회의를 

통해 우리의 비교우위와 수요를 폭넓게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점과 

전문가의 선정과정을 통해 인적자원의 체계화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히 

체감한 점으로 이러한 과정은 우리 전문가 및 개발협력사업의 체계화 작업

에 있어서도 시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기초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과거 10여 년

간의 개발협력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결과의 축적 및 공유의 체계화

가 미비한 점에 기인한다. 이에 동 사업 차원에서 사업결과 뿐 아니라 확보

된 기초 자료들의 공유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산재되고 업데이트가 미비한 국내 대외협력사업, 지역연구자료 등을 체계적

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 개발협력사업 간의 연계 및 민간부문의 진출을 지원하는 

측면에서의 기여이다. 현재 국내 기관별 대외협력사업간 정보공유가 미진하

여 관련 사업의 기획이나 추진 중에 여타 사업을 참조하거나 반영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또한 동 사업 및 유사사업의 수요조사 시 지속적인 자문, 기자

재 지원, 특히 국가간 인적 네트워크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장기연

수생의 수용 등 다양한 요청 등이 있었으나 여전히 이를 개별 기관 또는 개

별 사업 차원에서 수용하기는 예산상, 사업성격상, 사업기간 상 어려움이 상

존한다. 따라서 동 사업결과를 사업주최기관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관

련 기관 간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우리의 개발협력사업간 시너지 

효과와 중복 방지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와 정책제안을 요청하여 이에 따라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

으며 활동 단계별로 관련 부처와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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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지식공유사업의 신규 추진 시에도 별도의 수요조사 및 대상국 선정

을 지양하고 우선적으로 유․무상 원조의 대표기관인 KOICA와 수출입은행

의 수요조사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체계가 구축되고 지식협력사업의 주요 수행기관인 KDI, 정보통신부 등이 

활용하는 체계가 이상적일 것이며 이러한 사전조사 및 사후결과의 공유는 

전문인력과 경험이 충분한 자산관리기관, 신용보증 기관, 수출지원 기관, IT

시스템 구축 기관 등이 전문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이는 개발협력사업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함은 물론 후속 과제와 수행기관의 

선정, 과제의 활용수단이 선순환 되는 전략적인 개발협력사업 시스템의 구축

에 모델이 될 것이다. 

더불어 그 동안의 개발협력사업들이 우리 민간의 활용측면에서 소홀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동 사업에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대상국 경제정책과제를 

파악하고, 정책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요조사 및 세부실태조사 등에서 우리 

진출기업인들의 애로사항들과 관련 정책들을 파악한 바 있었다. 이를 통해 

동 사업에서는 객관적이고 실무적, 실천적인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둔 바 있으

며 이는 사업과정에서 파악된 우리 민간의 요구사항들을 간접적으로나마 해

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국의 실질적인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대외협력사업의 기본 목적은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수원

국 정책결정에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동 사업은 

약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정책담당자 뿐 아니라 고위직과의 면담, 지식인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결과전파세미나를 통해 동 사업의 목적 및 정책

제안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노력을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우리

만의 개발경험을 기초로 구성된 특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국제 개발협

력사업의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사업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물론, 수출입은행 등의 관련기관, 국별 참여전문가들이 무

한한 확대가능성과 부가가치를 보유한 경제개발컨설팅사업의 경험을 축적하

는데 유일하고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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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우즈베키스탄의 개발모델과 한국의 개발경험

1. 서론

가. 연구의 목적과 방향

동구권이나 구소련 연방공화국들은 체제전환이 시작된 이후 예외없이 심각

한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CIS 국가들의 경우 동유럽의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경제적 침체가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CIS 국가들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예외적으로 체제전환 초기

의 경제적 침체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즉, 1990년대 초반 우

즈베키스탄의 생산 침체정도는 과거 구소련의 연방을 구성했던 CIS 국가들

이나 발틱 국가들의 평균수준에 비해서 절반정도에 불과하였다. 또한 1996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1

년에 들어서서 우즈베키스탄의 총생산은 1889년 수준에 도달함으로써, 구소

련연방 소속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체제전환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실적에 대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평가하

에 소위 “우즈베키스탄 수수께끼”(Uzbekistan puzzle)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

되고 있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의 성과가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함의

한다고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이 체제전환 및 구소련 붕괴의 충격을 성공적으

로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산업의 구조가 농업중심으로 비교적 단순하였으

며, 에너지나 식량의 자급자족 노력, 그리고 면화나 금 등 수출주종 품목이 

비교적 가공도가 낮다는 점 등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의 여러 가지 특성

에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 이외에 우즈베키스탄의 특수

한 체제전환 전략이 충격을 완화한 데에 크게 기여한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1996년 생산이 플러스 국면에 들어선 이후 대략 연평

균 4% 정도의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가

장 중요한 문제는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여전히 남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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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특히 체제전환에 수반되는 시장지향형 개혁에 커다란 진전이 없다는 점

은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이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는 데에 상당한 차질

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우즈베키스탄은 1990년대 중반이

후 수입대체형 산업의 진흥을 위해 이 분야의 지원을 크게 확대해 왔는데, 

이 문제 역시 앞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부담이 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체제전환 및 경제개발 정

책의 내용들을 분석ㆍ평가한 이후에 한국의 과거 개발경험에 비추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이 나아가야 할 경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한국

과 우즈베키스탄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환경이나 지리적 조

건, 그리고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험들은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이 향후 경제개발을 추

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및 사회적 특성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목문화와 함께, 오아시스

를 중심으로 하는 농경문화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중앙아시아는 과거 실크로드의 길목에 위치함으로써 한때는 동서양 문화의 

교차점의 역할을 하여왔으나, 13세기 몽골족의 침입과 정착으로 동양문화권

에 대한 편입의 정도가 높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의 근세사는 러시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러한 

러시아와의 관계는 19세기 중반 러시아의 카우프만 총독이 이 지역을 평정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는 한대기후의 특성상 면화수요가 

높았으며, 러시아, 그리고 구소련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아시아 지역은 면화

와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면화는 지역산업에 있어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구소련에 편입된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면화생산과 분리해서 생각하

기 어려울 정도로 구소련 내에서 가장 중요한 면화공급기지로 자리 잡고 있

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는 구소련의 분업구조 하에서 면화라는 단

일품목에 집중된 결과 여타부문의 산업은 별다른 발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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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산업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지역의 공업생산기지가 독일의 

공습에 노출되자 이를 피해 1941년경 일부시설이 타쉬켄트 지역으로 이전하

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타쉬켄트 지역 인근에 농업과 관련

된 공업시설이 늘어나기는 하였지만, 우즈베키스탄은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중앙아시아는 긴 역사를 반영하여, 여러 민족이 혼재해 왔다.47) 이 지역 역

시 구소련의 다른지역과 마찬가지로 국경 및 영토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1924년 구소련 당국이 임의적으로 국경선을 설정한 결과 종족간의 관

계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실제로 이는 키르기스,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

자흐스탄의 3국이 영토와 국경문제에 휘말리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예

를 들면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드로 이어지는 도로는 카자흐스탄의 영토를 

통과해야 하며, 이러한 문제는 안디잔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구구성에 있어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 슬라브 계통의 

비중은 이웃 카자흐스탄에 비해서 비교적 낮았다.48) 그러나 이들 슬라브인들

이 과학․기술, 경영 등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우즈베키

스탄 독립이후 이들의 본국 이주가 확대된 점이 경제운영에 커다란 제약조

건을 작용하게 되었다. 반면 우즈벡인들은 도시로의 진출이 비교적 적었는

데, 이는 舊소비에트 체제하에서의 인종차별에 기인하는 점 보다는 사회적 

혹은 종교적 전통에 따라 비도시 지역에 잔류를 희망한 점이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극동지방에 살고 있던 한국인이 일본

군에 대해 협력할지도 모른다는 염려하에 1937년 경 이 지역으로의 강제이

주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한국계는 우즈베키스탄 전체 인구의 약 1%를 점하

고 있다.

47)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도 타지키스탄인만 이란계이며 그 밖에는 터키계 민족으로 분류할 수 있으

나 각국에는 나라의 이름과 같은 민족이 주된 인종이 되고 있지만, 높은 비율의 타민족이 공생하고 

있다.  

48) 즉, 독립직전 우즈베키스탄의 인구 중에서 러시아인의 비중은 불과 8%였으며, 우즈벡인이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인이 약 40%인 반면 슬라브계의 비중이 약 

38%에 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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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외적 관계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국가연합(CIS)의 일원

이기는 하지만, CIS 출범 당시, 경제력이 빈약하고 또 인종적으로도 러시아

와는 다른 이들 5개국들은 당초 CIS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해 CIS 가입을 적극 요청함으로써 마

침내 CIS의 가입이 이루어졌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러시아 등 구소련

의 중심국가들은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

로 높은 비중을 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의 관계가 그다

지 긴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정치적인 이유

로 러시아와는 다른 독자 노선을 걸어온 점,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러시아로

부터의 독립을 추구해 온 점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1년 9.11 테러의 발생과 그 이후 이어지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

고 이라크전쟁 등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정학적 가치는 재인식되었으

며, 이를 계기로 이들 국가의 국제적 위상도 크게 제고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경제원조를 받았

을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사실상 묵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에 들어와서 상황은 다시 바뀌고 있는데, 최근 중앙아시아와 

그 인접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민주화운동과 권위주의적 정권교체 경향으

로 우즈베키스탄과 미국의 관계는 다소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웃 키르기스의 레몬혁명은 물론이며, 그루지야의 장미혁명과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등은 우즈베키스탄의 정권에는 상당한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이러한 시민혁명 확산의 이면에는 인권을 내세운 미국의 간접적인 영향

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카리모프 대통령으로서

는 미국이 주는 약간의 원조보다는 정권안보의 위협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

들이게 되었고 마침내 2005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우즈

베키스탄 내의 미군은 전면 철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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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방권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게 된 우즈베키스탄은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한 중국과 러시아 등 구 공산권 국가

들의 재결속에 깊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으며, 특히, 2005년 5월 안디잔 사건

이후 인권문제로 서방권 국가들의 압력을 받을 위험에 처한 카리모프 대통

령은 서방권보다는 러시아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에는 이슬람 도시문화의 영화를 누렸지만 구소련에 편

입된 이후에는 중앙아시아 공산당 활동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  

한편 도시의 경우,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도시들은 비교적 최근에 와서 개발

된 것들이나 타슈켄트, 사마르칸드, 히비, 부하라 등 우즈베키스탄 도시들은 

역사와 문화가 깊은 도시들이다. 특히 타쉬켄트는 지난 100년동안 중앙아시

아의 정치,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해 왔으며, 타쉬켄트 지역은 중앙 아시아

에서 유일하게 나름대로 독자적인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인구의 측면에서 볼 때도, 우즈베키스탄은 중앙 아시아 

전체 인구(5천5백만명)의 약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기초하여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맹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이 카자흐스

탄과 경쟁관계를 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카자흐스탄이 대규모 

유전개발을 배경으로 경제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또 서방권 석유자본들의 유

입으로 카자흐스탄과 서방권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은 중앙아시아

에서 종주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우즈베키스탄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5개국의 대외관계나 국내문제와 관련하

여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이슬람 국가들과의 관계이다. 물론 중

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기

는 하지만, 이슬람권에 대한 관계는 결코 도외시한 채 존립이 어렵기 때문이

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가장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터키인데, 

이는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지만, 오랜 기간 군부세력의 영향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EU의 가입을 대외관계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

에 종교의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며,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터키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이 경계심을 갖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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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방식과 경제개발 전략

가. 체제전환에 관한 일반론

체제전환 국가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 있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

만 어느 국가에나 통용될 수 있는 체제전환의 일반 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국가마다 초기조건(initial condition)에 따라 최적 체

제전환 방식은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초기조건은 크게 세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번째로서 해당 국가의 

산업구조, 도시화의 정도, 자연 및 인력자원의 부존상태 등 경제구조를 들 

수 있다. 둘째로는 시장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나, 혹은 생

산물 및 생산요소의 시장상태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거시경제상황으로서 이

를 구성하는 내용은 통화공급 상태, 정부의 재정수지나 국제수지 상황, 그리

고 금융부문의 상황 등이 그 구성요소가 된다. 물론 이들 조건 이외에 국내 

정치상황, 국제관계,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 인종적 측면 등과 같은 요소도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역시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체제전환은 그 단계를 편의상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 단계에는 

우선 거시경제의 안정화,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의 

사유화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개혁들은 비교적 쉽게 그

리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며, 보다 많은 시간을 요하거나 개혁의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은 두번째 단계로 미룰 수밖에 없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대규모 기업의 사유화, 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조

치들, 행정체계의 변화, 사회보장제도, 자본시장의 개방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국가별로 볼 때,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그 후유증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국가의 성공적인 체제전환은 초기조건이 양호했기 때

문이며, 과거 시장경제의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서유럽 국

가들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체제전환 이후 EU에 가입할 수 있었

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반면 구소련의 연방공화국들은 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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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함께, 연방의 붕괴라는 충격이 부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이후에 

여러가지 정치적 불안정을 겪게 됨으로써 부작용이 확대되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은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

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정치체

제의 변화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초기조건의 영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그 이행과정의 관리방법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CIS 국가

들은 동유럽국가들에 비해서 초기조건이 결코 나을 수 없지만 알바니아 등 

남부유럽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조지아, 키르기스 공화국 등 CIS 국가들은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에 더하여, 

외부의 금융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화에 상당한 어

려움이 따랐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알바니아의 경우에는 초기조건이 상당

히 열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자유화를 빠르게 진행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경제부문의 성장에 대한 제약요인을 초기에 제거하였으며, EU나 국제금융

기구로부터의 지원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체제전

환의 성과는 점차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조지아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은 없었기 때문에 초기의 경제침체 정도는 상

대적으로 낮았지만, 외부로부터의 지원이나 자본유치상의 곤란, 제도적 개혁

의 지연, 이중 내륙국(double land-locked country)라는 지리적 제약요인 등

으로 체제의 전환이나 경제의 회복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

나. 초기의 충격과 우즈베키스탄의 대응

다른 구소련 연방공화국들과 마찬가지로 우즈베키스탄도 구소련의 해체와 

정치적 독립, 그리고 경제적으로 루블 통화권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엄청난 

충격을 경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구소련 공화국들은 다른 동구권 사회주

의 국가들에 비해서 체제전환의 충격이 더욱 심각했던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 대외경제관계의 붕괴에서 비롯된 충격: 구소련의 붕괴, 그리고 CMEA(혹

은 COMECON)의 해체로 기존의 경제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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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시장의 상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원료나 부품 등 투입물 구매처

의 상실을 의미한다.

2) 가격충격: 과거 러시아로부터 국내가격으로 공급받던 원유에 대해 이제는 

국제가격이 적용되었으며, 그 이외의 상품에 대해서도 과거보다는 높은 가격

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CMEA의 붕괴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수

입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3) 재정지원의 중단: 구소련 연방체제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구소련이 존속했던 마지막 년도인 

1991년의 경우, 그 규모는 우즈베키스탄 GDP의 약 21%에 달하였다. 물론, 

이러한 재정지원의 이면에는 우즈베키스탄이 면화나 금 등 기초원자재를 구

소련 연방에 저가로 공급하고 있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재정지원

의 중단은 우즈베키스탄의 재정파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4) 러시아 전문가들의 귀환: 러시아를 제외한 구소련의 여타 공화국들의 산

업시설은 사실상 러시아의 기술과 기술자들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으며, 구소

련의 해체로 러시아 전문가들의 본국귀환 움직임은 기존 산업시설의 가동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체제전환은 구사회주의권의 분업구조에서 벗어나 세계시장으로의 편입을 의

미하며,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은 다른 CIS 국가들과 비교할 때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다른 CIS 국가들과는 달리 우즈

베키스탄이 직면한 문제점으로서는 2중 내륙국가(double land-locked country)

라는 지경학적 조건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건은 우즈베키스탄이 세계시장

에 대한 접근성이 그만큼 저하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주된 수출품목인 금이나 면화는 가공제품이 아닌 원료에 해당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낙후성에 영향을 적게 받고 바로 세계시장에 내다 팔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질적 조악성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규격이 시장경제 국가들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경우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

며, CIS 국가들이 천연자원의 개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산업화정도가 낮았던 점도 초기의 충격에 상

대적으로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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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모델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과정은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는 상당한 차이

를 보여왔다. 즉, 카리모프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을 바탕으로 IMF

나 세계은행이 제안한 시장경제화 전략과는 다른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 왔

다.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 방식은 대폭적인 체제나 제도의 대폭적인 개혁

은 일단 뒤로 미루고, 구소련으로부터의 경제적 분리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

복하고 생산의 침체를 최대한 줄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풀이

된다. 

구소련으로부터의 독립당시 우즈베키스탄이 취한 경제정책의 기본방침은 

1992년 발표된 "발전을 위한 자립"의 문서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 내용은 대

략 3가지 사항으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 경제는 정치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즉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희생될 수 있다는 것

으로 해석됨) 둘째, 국가가 경제의 관리 및 운용에 있어 주축이 된다는 점, 

셋째 소위 충격요법(shock therapy)으로 지칭되는 급격한 시장경제화 전략은 

당장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는 점 등이다. 

물론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더라도 체제나 제도의 개혁은 언젠가는 이루어져

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체제전환과 함께 경제적 독

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함으로써 생산의 침체를 완화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대응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실

적은 다른 구소련 연방국가들에 비해서 GDP의 하락폭이 비교적 적었고 또 

1996년 이후 플러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소련 연방 공화국 

중에서 체제전환 이전의 경제수준을 가장 먼저 회복한 국가라는 점에서 일

단은 거시경제의 안정화에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거시경제안정을 바탕으로 1994년부터 경제개혁을 시작하여 제한적이

기는 하지만, 사유화의 추진, 기업개혁, 외자도입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단계적이지만 시장경제화를 위한 개혁이 모색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은 2001년 구소련 연방공화국 중에서는 가장 먼

저 체제전환 이전 수준(1989년 수준)의 생산을 회복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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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구소련 연방공화국들의 GDP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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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GDP 10억 달러 15.0 16.4 13.8 11.5 9.7 10.0 10.6

1인당 GDP 달러 630.4 678.6 557.4 456.0 379.8 382.9 400.4

GDP 성장율 % 4.3 4.4 4.0 4.5 4.2 4.4 7.7

실업률 % 0.5 0.4 0.4 0.4 0.5 0.6 1.2

인플레 % 29.0 29.1 24.9 27.3 23.9 12.7 3.2

자료: CIS Statistical Committee(http://cisstat.com); Global Insight(September 2004), 

PlanEcon Review and Outlook- the Former Soviet Republics.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적 성공은 단순히 경제회복의 속도가 빨랐다는 점에 국

한된 것은 아니다. 에너지와 식량의 대외의존도를 크게 줄임으로써 경제안보

를 크게 강화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히 중요한 경제적 업적으로 평가된다. 

석유의 경우 1997년에 완전한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밀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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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98년에 자급자족체제가 확립될 수 있었다. 이러한 두개의 전략품목에 

대한 자급자족은 수입에 소요될 대규모의 외화수요를 줄일 수 있었다는 점

에서도 높이 평가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체제전환의 속도는 매우 더딘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향후 경제개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고 1996년 이후 수입

대체전략에 기초하여 몇개의 전략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결과 여러가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본집약적인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

진 결과 투자에 비해 고용효과가 낮은 것은 물론이며, 중소기업이나 농업 등

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됨으로써 공급측면의 반응(supply response)이 지

체되고 있다. 

<표 3-1-2>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수급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국내석유생산 3,944 5,517 7,586 7,621 7,891 8,104

석유 및 그 제품의 수입 4,762 3,153 250 11 0 0

국내 석유소비 8,201 7,368 6,961 6,547 6,520 6,934

자료: IMF (2000).

2) 개혁의 추진방식과 성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1월에 다른 구소련 공화국들과 함께 일반적인 가격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그후 일부 품목에 통제가격을 부활한 결과 일시적으로 

체제개혁에 역행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여 1995년 

초에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밀, 사탕, 버터 등 기본 식료품에 대한 배급표 

및 가격통제를 하였다.

이와 같이 1995년 이후에도 중요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정부의 가격통제가 

지속되었으며, 대부분의 생필품은 국제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다. 

중요 품목 중에서 에너지 가격은 1996년에 국제가격에 근접하도록 재조정되

었으며 주곡인 밀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욱 오랜 기간 가격통제가 지속되었

다. 그러나 이들 두개 품목의 가격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여전히 지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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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석유나 가스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보호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오늘

날도 여전히 국제가격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종 수출품목인 

면화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가격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정부의 수매가격은 

국제가격 이하의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표 3-1-3> 민간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CIS 국가)

(단위: GDP에 대한 비중)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우즈베키스탄 45.0 45.0 45.0 45.0 45.0 45.0 45.0

러시아 70.0 70.0 70.0 70.0 70.0 70.0 70.0

우크라이나 55.0 55.0 60.0 60.0 65.0 65.0 65.0

카자흐스탄 55.0 60.0 60.0 60.0 65.0 65.0 65.0

조지아 60.0 60.0 60.0 60.0 65.0 65.0 65.0

자료: EBRD (2004).

우즈베키스탄의 사유화 정책 역시 다른 CIS국가들에 비해서는 개혁의 속도

가 더딘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이나 소규모 자영업이 가능한 분야, 그리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초기에 사유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이나 은행 등 국가의 기간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한 사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규모 기업에 대한 재산권의 확립방안은 크게 세단계를 거쳐왔다. 독립직

후, 우즈베키스탄은 사회주의 체제에 기초하여, 일단 모든 기업들을 관계 경

제부처 산하에 두게 되었다. 물론 지방기업의 경우 과거에도 정부의 관계부

처 소속이었으나 독립에 따라 인수하게 된 중앙 소비에트 관장 기업들도 경

제부처에 두게 되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은 이들 기업을 정부부처의 소속에

서 위원회(committee) 소속으로 소유권의 외형적 형태를 바꾸게 되나, 위원

회는 과거 경제관련 부처의 역할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리고 이들 기업의 사유화를 위해서 개별기업들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게 

되는데 주요산업의 경우, 그 소유권을 위원회가 가지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

의 개입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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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사유화를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은 구소련이나 동유럽 국가들이 과

거 채택한 것과 유사한 투자기금(investment fund) 제도를 1996년에 도입한 

적이 있으며, 1998년부터는 개별적인 매각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뚜렷

한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즈베키스탄은 GDP에서 민간부문

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나 혹은 현재까지 사유화를 통해서 확보한 수입

의 측면에 있어서 CIS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3-1-4> 사유화 수입의 연도별 누적액

(단위: as % of GDP)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우즈베키스탄 2.6 2.6 2.8 2.9 3.5 4.1

러시아 3.5 3.6 3.9 4.3 4.7 5.4

우크라이나 2.3 2.9 4.3 5.5 6.0 6.8

카자흐스탄 13.0 14.8 15.6 16.1 16.6 18.0

조지아 21.8 22.7 23.0 23.1 23.3 23.6

자료: EBRD (2004).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사유화 역시 전체 기업을 크게 세가지 부류로 분류한 

후 이들에 대해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그룹은 경영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고 시장의 상황에 비추어 매각이 가능한 기업들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유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두번째 그룹은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한 

기업으로서 이들은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방식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세번

째 그룹은 핵심적인 산업으로서 이들은 사유화 대상에서 재외되고 있다. 이

러한 점에 비추어 우즈베키스탄은 앞으로도 핵심적인 전략산업을 정부의 직

접적인 통제 하에 둘 계획으로 되어있다.

한편 농업부문의 사유화 역시 매우 느리게 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문은 가격자유화 역시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부

문 개혁은 크게 두가지 축을 기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면화나 밀 등 집약

도가 낮고 대규모 생산을 필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동농장(shirkats) 형태

를 취하고 있으며, 과일이나 채소, 기타 목축 등 부가가치가 높고 소량생산

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농업(dekhkan)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다.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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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농장은 과거 구소련시절의 집단농장(kolkhozes)을 재조직한 것으로서 농업

노동은 작업반(brigades)을 기본단위로하여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민들은 협동농장의 주주(shareholder)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한편 개인농업

의 경우, 몇가지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규모 농지에 대해 국

가로부터 경작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경작권은 일정기간 혹은 평생 인정이 

되며, 평생경작권을 가지는 경우, 이는 상속도 가능하지만 제3자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이 밀이나 면화의 경작에 대해서 사유화 정책을 펴

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입대체산업의 육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면

화는 이들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

업으로서 낮은 정부수매가격과 국제가격간의 차액을 정부수입으로 흡수하고 

있는 셈이다. 밀의 경우 역시 생계비 지출억제라는 점에서 국민생활의 안정

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이 부문 역시 낮은 생활비는 낮은 임금

으로 연결된다고 할 때 결국 산업부문의 간접적인 지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정>

대부분의 체제전환 국가가 심각한 재정파탄에 빠지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의 사유화와 가격자유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기업의 잉여가 재정수입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농산

물가격은 낮게 책정되고 대신 공산품가격, 특히 소비재에 대해서는 높게 책

정한 결과였다. 즉, 농업부문의 잉여가 자연스럽게 공업부분으로 이전되고 

정부는 공업부분에 이전된 잉여를 흡수함으로써 재정수입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격자유화로 농산품과 공산품간의 인위적인 상대가격체계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유화로 더 이상 기업의 잉여를 재정수입

으로 가져올 수 없게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입의 급감에도 불구하

고 재정수요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49)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도 독립직후인 1992년에는 재정적자가 GDP의 18.3%에 달한 적

도 있지만, 그 다음 해에 10%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적자폭은 점진적으

로 감소하여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1% 혹은 그 이하를 기록함으로써 상당

히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피할 수 있었

던 원인 중의 하나는 기업의 사유화 속도가 느렸을 뿐만 아니라 가격자유화

49) 특히 공무원들의 급여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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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비교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제전환이 시작된 직후 재정수입

의 급감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과 체제전환 이후에는 조세수입의 확보가 강

력하게 추진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3-1-5>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수지

(단위: GDP에 대한 비중)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재정
지출

52.7 49.7 46.4 35.3 38.7 41.6 32.5 33.1 32.0 28.5 26.0 25.2 24.2 23.7

재정
수입

49.1 31.4 36 29.2 34.6 34.3 30.1 30.1 29.2 29.5 27.0 25.8 24.6 24.6

재정
수지

-3.6 -18.3 -10.4 -6.1 -4.1 -7.3 -2.4 -3 -2.8 -1.0 -1.0 -0.6 -0.4 -0.9

자료: UNDP & CER(2005) and CEEP & CERE(2005).

<표 3-1-6> CIS 국가들의 재정수지

(단위: GDP에 대한 비중)

국  가 재정지출 비중

벨로러시아 42.0

조지아 17.8

카자흐스탄 22.1

키르기즈 28.1

몰도바 32.0

러시아 37.0

우크라이나 34.1

자료: EBRD (2004).

그러나 재정적자 방지의 이면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수반되었다. 조세수입의 



220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확보를 위해서 은행의 기업 계좌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세를 인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 통용되던 '루

블통제'(ruble control) 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

다. 또한 간접세의 경우, 생산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판매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 조세를 부과되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 역시 소득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시장경제체제하의 기본적인 조세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3년 기업의 소득세를 저하하고, 개인소득세도 재산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조세부담을 저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GDP 대비 정부의 세수규모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부족한 세수의 보전

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국경무역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수입관세율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2003

년 말 신규 외국계 합작기업에 혜택을 주던 세금면제를 폐지하였는데, 이러

한 조치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기여보다는 경제적 왜곡과 각종 일탈행동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재정구조는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조세상의 특전, 그리고 외자도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 등과 같

은 정책이 계속될 경우 향후 정부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수입

대체산업에 대한 지원이외에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합리화하지 못할 경우 향

후 재정수지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위험을 안고 있다.

<사회안전망>

우즈베키스탄은 독립당시 구소련 연방공화국 중에서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

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정도는 낮지만 독립이후 수년간 계속된 생산

저하는 빈곤계층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독립이후 우즈베

키스탄은 사회보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이는 회교국가의 특성

과 구사회주의체제의 관성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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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7> 보건 및 교육에 대한 지정지출

(Unit: % of GDP)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우즈베키스탄 9.8 8.1 11.1 9.1 8.5 11.3

러시아 7.4 6.6 6.3 6.4 6.6 N.A

우크라이나 6.5 5.3 5.9 6.5 8.0 8.6

카자흐스탄 6.2 6.1 5.3 5.3 5.3 5.4

자료: EBRD (2004).

독립이후 사회보장 측면의 개혁은 행정비용의 감축과 빈곤계층에 대한 직접

지출의 축소에 집중되어 왔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의료 및 1, 2차 교육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은 국가가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문

의 재정지출 비중은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교육과 건강 등에 대한 우즈

베키스탄의 재정지출의 대GDP비율은 여타 CIS 국가들보다 상당히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상황, 특히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

기될 수 있다. 

<금융 및 은행부문의 개혁>

금융부문의 개혁 역시 가장 지체된 과제 중의 하나이며, 구사회주의 제도나 

관습이 상당부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금주인 기업의 동의없이 은행계정에서 조세징수 목적의 인출이 세정당국

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빈번한가 하면, 예금의 현금인출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금

융부문의 양적확대와 질적심화(financial broadening and deepening)가 충분

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의 사유화 역시 충분한 진전이 극히 더딘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될 수 있는데, 은행부문의 자

산 중 국영은행에 속한 비중이 2003년 기준으로 약 9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CIS국가들이 대부분 10%라는 점과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 또한 

은행개혁 역시 지지부진했으며, 규모가 큰 상업은행의 대부분은 국영은행이

었기 때문에 은행이 민간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은 별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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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효율적인 국영기업에 대한 대부가 불량채권화 되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표 3-1-8> 정부소유 은행의 자산비중(전체 은행자산에 대한 비율)

(단위: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우즈베키스탄 67.3 65.8 77.5 N.A N.A 91.0

우크라이나 13.7 12.5 11.9 11.8 12.0 9.8

카자흐스탄 23.0 19.9 1.9 3.5 5.2 5.1

조지아 0.0 0.0 0.0 0.0 0.0 0.0

자료: EBRD (2004).

<표 3-1-9> 통화공급(연말 기준)

(단위: GDP에 대한 비중)

기  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우즈베키스탄 M3 15.4 13.6 12.2 12.4 10.6 12.1

러시아 M2 17.0 14.6 15.7 18.0 19.7 24.2

우크라이나 M2 15.0 16.6 18.5 22.1 28.5 35.8

카자흐스탄 M2 8.6 13.6 15.3 17.1 19.2 21.0

자료: EBRD (2004).

우즈베키스탄의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는 현금유통이 매우 제약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금부족은 국내의 상거래에 커다란 제약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

며, 심지어는 외환의 환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다. 물론 대부분의 

체제전환 국가가 재정적자 등으로 인하여 통화의 과잉공급이 거시경제에 심

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통화공급에 대한 엄격한 입

장유지는 거시경제적 안정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체제전환 국가의 특성상 공급제약이 바로 인플레 억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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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즉, 숨화의 루불화에 대한 환율은 1994년의 경우 1루블당 5.18숨이었으

나 2003년에는 1루블 당 33.7숨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의 인플

레는 러시아보다도 훨씬 심각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통화공급

에 대한 제약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3-1-10>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환율비교(연평균 기준)

(단위: 미화에 대한 환율)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우즈베키스탄 11.4 33.0 44.7 90.7 131.8 257.2 360.7 646.3 885.0 995.6

러시아 2.2 4.6 5.1 5.8 10.0 24.6 28.2 30.1 31.8 29.5

자료: EBRD (2002 and 2004).

<무역자유화와 외환제도>

체제전환 국가의 무역제도는 기업의 사유화 진전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

게 된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대외무역은 국가독점적 체제를 유지하였

으며 대외무역은 정부의 무역성이 모든 거래를 관장해 왔다. 이러한 국가의 

무역독점권 이양은 기업의 사유화 및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고 이들이 무역

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무역제도에 변화가 초래될 수 있었다. 우

즈베키스탄의 경우, 대외무역을 담당하는 기업들은 외형적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의 영향권 하에 있는 일종의 공기업 형태

이기 때문에 무역에 있어서도 충분한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관세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극단적으로 높다고까지

는 할 수 없으나 상품에 대한 소비세(excise tax)가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

입에 커다란 제약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약 45%에 달하는 소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

율관세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상품과 수입상품에 

각각 다른 소비세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실질적인 무역제약요인으로 작용

한다. 주류의 경우 수입품에 대해서는 90%의 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국내

산에 대해서는 40~65%의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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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1> 무역 및 외환(우즈베키스탄)

단 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수  출
10억 
US$ 

4.0 3.2 3.2 3.3 3.3 2.8 3.1 4.8

수  입
10억 
US$ 

4.2 3.1 3.1 2.9 3.1 2.5 2.1 3.9

무역수지
10억 
US$ 

-0.2 0.09 0.1 0.3 0.2 0.3 1.0 1.0

경상수지
10억 
US$ 

-0.58 -0.04 -0.2 -0.01 -0.29 0.02 0.54 0.69

외환보유고
10억 
US$ 

1.17 1.17 1.16 1.07 0.78 0.71 1.10 1.00

환  율
(기간 평균)

숨/
US$ 

66 95 125 232 424 771 971 1,020

자료: CIS Statistical Committee(http://cisstat.com); EIU(2004), Country Profile: 

Uzbekistan; EIU(Desember 2004), Country Report: Uzbekistan; Global 

Insight(September 2004), PlanEcon Review and Outlook- the Former Soviet 

Republics.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외환집중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기

업은 취득한 외환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개인상업에 대해서 외환집중을 강요하지는 

않지만, 환율에 대해서도 국가의 개입정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상당기간 복수환율제도를 사용한 점도 무역의 제약요인이 되어왔다. 

독립이후 상당기간동안 우즈베키스탄은 외환집중제도나 환율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즉, 1994년 숨화의 통용이 시작될 때 

기본적으로 시장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당시 정부는 약 1,400개 

기업에 대해서 외환시장에 대한 접근성에 제약을 가하지 않았지만, 이들 기

업이 사실상 정부소유기업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환은 여전히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외환에 대한 통제가 본격화된 것

은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이 본격화된 1996년부터이다. 당시 주종 수출품목인 

면화생산의 저하와 가격조건의 악화로 외환부족 현상이 심화된데다 시장환

율의 급격한 저하로 외환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우즈베키스탄은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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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제도와 외환집중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중환율제도는 2003년 

10월 단일환율제도로 복귀할 때까지 사용되었다. 

복수환율제도는 거래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른 환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실제로는 정부가 외환을 배급하는 제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제도는 대외부채 상환의 관리수단으로서, 혹은 수입품에 대

한 선별적 지원, 혹은 과대평가된 환율의 유지, 혹은 외환보유고의 유지 등

에 유리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어디까지

나 단기적인 결과에 불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원배분의 왜곡으

로 부정적인 효과가 부상될 따름이다. 

실제로 또한 복수환율의 존재와 태환성의 결여로 우즈베키스탄의 외환거래

제도는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1998년만 하더라도 암시장의 환율은 공

정환율의 약 2배 정도에 달하였으며(공정환율 87숨, 암시장환율 150숨) 1999

년에 들어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암시장 환율은 300숨 정도로 상승하여 

공정환율의 3배를 넘어서고 있었다. 그 결과 재정거래(arbitrage)의 여지가 크

게 존재하여, 외국인들로부터 외환을 매입하여 암시장에 판매하는 행위가 만

연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외환거래는 환율의 현실화와 함께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 등으로 외국인들로부터의 불법매입 사례는 상당히 줄어들

게 되었다. 비록 국내 생산에 필요한 수입재의 매입에 있어서도 정부의 보호

를 받는 산업 이외에는, 암시장에서 보다 높은 환율로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

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왜곡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내 생산의 효율화

를 위해도 외환제도의 개혁이 필요하였다.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된 복수환율제도, 사유화와 무역자유화의 지체 등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규모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기본적으로 우즈

베키스탄은 외자 유치에 그리 적극적인 편은 아니었으며, 1996년부터 수입대

체전략이 실행됨으로써 수출의 유인이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이며, 외국인 

투자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확대될 

여지가 별로 없었으며,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CIS 국가들 중에서 외국인 직

접투자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 중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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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화 전략: 수입대체산업의 육성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에너지와 농산물의 자급자족을 최대 우선과제로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청산하는 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과거 구소련 체제하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의 면화생산의 약 

60% 정도를 점하고 있었으며, 면화가 우즈베키스탄 전체 수출의 약 80% 정

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면화재배에 의존하고 있는 단일품목경작

(mono-culture) 상태가 계속되는 한 경제적 독립은 물론이고 안정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우선 에너지와 식량의 생산을 대폭 늘리

게 되었고 이는 경제의 성장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경제의 안보(economic 

security)도 어느 정도 확립할 수 있었다.

체제전환 초기의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시작하

게 된 1996년부터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정책을 취하게 되었

다. 우즈베키스탄이 수입대체산업을 통한 산업화 및 경제개발 전략을 채택하

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과거 에너지나 식량의 자급자족 노력이 상당한 

정도의 성과를 보임으로써 수입대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996년 당시 대외환경의 악화도 수입대체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요인이었다. 먼저 면화생산의 감소와 함께 국제가격의 저하로 외환부족에 

시달리게 된 것은 물론이며, 1998년 러시아의 외환위기로 소위 ‘전염효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면화 및 금의 국제가격의 지속적인 하

락으로 경제의 위기감은 더욱 증폭되었으며, 대외개방에 대한 자신감의 부족

으로 결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보다는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비중을 두

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산업 육성은 지리적 조건에도 기인한다. 즉, 이중 

내륙국의 특성으로 국제시장의 접근성은 크게 제약을 받게 되며, 여기에 면

화나 금 등 비교적 쉽게 외환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출상품의 존재, 그리고 

식량과 에너지의 자급자족 등으로 외환의 절대수요 자체가 낮았던 점도 수

입대체형 경제성장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어느 국가이든 경제개발 초기에는 수출주도형 성장보다는 수입대체산업

의 육성을 쉽게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시장개방이 가져올 국내산업

의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내산업 보호정책으로 이미 상당한 수혜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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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산업의 강력한 반발도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세감면, 우대융자 등을 제공해 

왔으며, 특히 농산품의 가공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농산품 가공은 단

기간내 생산 증대나 생산성 향상이 비교적 쉬운 분야이며, 외국자본이나 국

내 개인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식량자급 역시 전략적 목

표로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다. 

또한 연료나 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이 경주되어 왔는데,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서는 노후화한 시설의 개체(改替), 에너지의 절약 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전기, 전자, 농업기계, 자동차, 항공기, 계측기, 가전제품

의 생산확대에도 정책적인 관심을 보여 왔으나, 외자유치의 부진, 시장의 협

소성, 기술의 낙후 등으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면화나 광산물 등 1차산품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설

비류를 먼저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license production)하는 방식을 취하였

으며, 수입대체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부가 국내유치산업 보호 정책을 실시하

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에 보호조치를 철폐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보

호조치는 실제로 철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수입대체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지향정책으로 점진적으로 전환

하는 double track 전략은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한 전략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무엇보다도, 글로벌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환경하에서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개발 및 산업

화가 적절한 접근방법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 형의 체제전환 방식에 대해 시장경제화에 필요한 구조

개혁이 불충분하며, 기득권 유지에 관심을 집중한 결과, 개혁의 속도가 완만

해지고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내재된 문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충격요법’을 지지하는 측의 일반적인 비판이었다. 그러나 다

른 CIS 국가들이 체제전환 이후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아직까

지도 이로부터 회복이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력을 

기초로 일단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또한 체제변화를 다소 늦추더라도 

국민에 대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던 우즈베키스탄의 접근방



228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식이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농산품 가공, 금광 등 광업부문, 연료 및 에너지, 비철금속, 

합성섬유, 플라스틱, 비료를 포함한 화학, 섬유, 기계, 전기, 전자, 항공기, 건

재 등의 산업이 비교적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나 외부로부터의 자본

이나 기술의 도입 없이 이들 산업이 국제경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

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3. 한국의 개발경험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시사점

가. 초기조건

한국경제는 지난 40여년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결과 1960년대 초반 

불과 80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DP가 2004년 14,000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에 

달하였으며 전세계적으로 볼 때도 4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와 같은 높

은 경제성장을 달성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극도

로 열악한 초기조건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경제발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제약요인과 문제점들을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슬기

롭게 극복해왔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점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열악

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한 과정에서 발견된 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전략과 그에 수반

되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의 마련에 상당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초기조건>

한국이 경제개발을 시작한 1960년대의 상황은 독립당시 우즈베키스탄이 처

한 환경보다도 더욱 열악한 것이었다. 우선, 한국은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통치의 유산을 아직 청산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이어 남북분단과 전쟁으로 

대부분의 산업시설은 파괴된 상태였다. 물론 어느 정도 전후 복구가 이루어

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경제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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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한국의 산업은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의존하는 상황이었

으나 식량의 자급자족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천연자원의 부존상태도 극히 

열악한 것이었다. 특히 석유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부족

한 식량의 수입에 충당할 수 있는 외환은 극도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외국으

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당시 한국은 인구증가율이 연간 약 3%에 달할 정도의 심한 인구압력

(population pressure)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공식적인 실업율도 높았지만, 여

기에 농업부문의 위장 혹은 잠재실업도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었다. 

한편 한국경제는 우즈베키스탄과는 달리 독립이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8년 헌법제정 이후 채택된 대부분의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자생적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 온 체제 혹은 제도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이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체제나 제도가 착근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나.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

한국의 경제발전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 채택되면서 본격화되었으

며, 경제발전의 기본적인 전략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추구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제개발전략은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며 동아시아 국가

들이 보편적으로 채택한 전략이기도 하다. 즉, 한국이 이러한 전략은 소위 

“안행형 발전모델”로 지칭되는 동아시아 특유의 분업구조에 기인한 바가 크

며, 그 밖에도 미국과의 긴밀한 정치․안보적 관계, 삼면이 바다로 접한 반

도국가가 갖는 지리적 이점,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 등도 수출산업의 육성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한국도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수입대체

산업의 육성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으나, 수출상품이 부재한 것은 물론이며, 

에너지 및 식량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가동을 위한 각종 원료나 중간재의 

수입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외환의 획득을 위해서는 제조업을 기반으

로 하는 수출산업의 육성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한국은 대략 1960년대 중반부터 수출산업의 육성에 박차

를 가하게 되었으며,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으로서 강력한 경제정책 

입안 및 실행기구의 설립(경제기획원), 조세나 이자율, 환율 등의 현실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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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내자동원 기능의 강화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1960년대 중반이

후 한국은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해 원화의 평가절하, 세제 및 금유지원 등 

각종 수출 인센티브의 강화, 수출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한 기구(KOTRA)의 

설립 등과 같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

의 수출은 1962년부터 1971년까지 10년의 기간동안 연평균 약 40%정도의 성

장률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출산업의 육성정책과 병행해서 1970년대에 들어서는 새마을 운동

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생산력 제고 및 농촌지역의 효율화

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출진흥 확대

회의, 월간경제동향보고회 등을 정례화함으로써 경제개발과 수출확대에 국가

적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는 1960년대와 분명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는 시기로서, 이 

때 본격적인 중화학공업육성책이 채택되어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중화학공업

육성은 1972년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채택된 내용으로서, 이는 산업구

조의 고도화를 통한 수출경쟁력의 강화, 그리고 방위산업의 육성 등에 목적

을 두고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수출산업은 다른 NIEs 국가

들의 수출노력 강화로 국제시장에서 압박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1975년 월남의 적화통일 이후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로 방위산업의 진흥 필

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더욱이 당시 제1차 석유파동으로 심한 충격을 

받게 된 한국경제는 산업의 고도화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당시 한국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산업은 자동차, 발전기기, 중장비, 

선박엔진, 전자교환기, 전기장비, 동제련 등으로서 이들 중화학 공업은 장치

산업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단계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

였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수출산업에 대한 일반적 지

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의 강화로 경제내부의 

비효율과 왜곡이 누적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에 더하여 심각한 거시경제

적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은 중

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축소를 의미하였으며, 동시에 대규모 기업의 육성은 

결국 재벌문제를 야기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지원정책의 비효율과 함께 제2차 석유파동이 도래하면서 한국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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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무려 20%에 달하는 인플레의 진정이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정부는 1979년부터 종합적인 거시경제안정화 정책

을 구사하게 되었다. 또한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합리

화 정책을 펴게 되었는데, 당시 정부는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서 기존의 

지원제도를 축소해 나갔다. 당시 원화의 고정된 환율도 문제를 악화시킨 원

인이었기 때문에 정부는 1980년에 우선 환율의 현실화 조치를 취하게 되었

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83년부터 1988년까지 5년의 기간동안 수입관세의 점진

적 하향조정을 주축으로 하는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물론 여기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랐으며, 특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는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경쟁촉진은 지금까지 국내시장의 보

호막 하에서 안주하던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국제적 수준의 가격 및 제품 품

질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촉진제가 되었다.

1980년대에는 금융부문에서도 상당한 개혁과 자유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까

지 정부의 관리하에 있던 상업은행들의 소유지분이 상당부분 민간에 이양됨

으로써 민영화가 진척되었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진입장벽 완화, 통화와 신

용관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 등도 이루어졌다. 특히 1984년부터 금융기관

은 대출이자에 대한 자체적인 결정권이 허용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는 거시경제 안정화와 함께 무역자유화가 대폭 이루어

졌으며,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도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상당부분 지속되

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금융실명제의 도입을 비롯한 금융부분의 개혁은 

커다란 진전을 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한국경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시정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벌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영역의 확대와 무분별한 투자, 그리고 이에 따르

는 여러 가지 비효율 등은 한국경제가 1997년 외환위기에 노출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 물론 한국의 금융 및 외환위기는 그 이전 동남아에서 발

발한 외환위기로부터의 전염효과에도 일부 기인하지만, 이러한 외부적 충격

에 노출되자 허약체질의 경제는 오랫동안 누적된 내부적 취약점이 쉽게 폭

발한 것이었다.

동남아 지역에서 외환위기가 증폭되자 지금까지 ‘대마불사’라는 신화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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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던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연쇄도산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한국은 

보유외환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대외지불 불능사태에까지 다다르게 되었

다. 결국 이 문제는 IMF의 개입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어 한국정부는 기

업, 금융, 공공부문, 노동 등 4개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작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러한 개혁의 노력과 함께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결실

을 보게 되어 1999년에 와서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서 IMF 지원체제를 졸

업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경험이 의미하는 바는 경제발전에 있어서 특정 단계에 개발

의 추동력이 되었던 제도나 시스템도 시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부담이나 제

약요인으로 전락한다는 점과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혁이 지연될 경

우 상당한 대가가 따른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발년대에 

있어서 재벌의 육성은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지만, 

지나친 경제력 집중은 그 후의 단계에 문제점과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된 

것이다. 

다. 한국경제발전의 요인과 특징

한국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

은 각 단계별로 적절한 정책수단을 강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단 채택된 정

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된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거시경제 정책

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이 가능

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각종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의 애로요

인을 제거 혹은 완화해가는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가장 중

요한 성장요인은 지속적인 인적자본의 개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적

자본은 경제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결과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으며 한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은 산업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는 대규

모 투자수요가 따르게 된다. 즉,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제조업 내에서

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전에 수반되는 투자수요의 충족 없이 경제성장

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투자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본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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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며, 기본적으로 한국경제는 외국인 직접투자보다는 국내기업들에 의한 

투자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다. 물론 개발초기에는 국내저축 수준

이 낮기 때문에 국제기구나 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이 국내투자의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경제가 일정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자체적인 자금동

원 능력, 즉 국내저축이 투자재원조달의 중심에 서게 된다. 물론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강하게 추진되었을 때 국내자본이 비효율적인 부문

에 집중투자된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경제는 각 단

계별로 적절한 저축유인과 내자동원체제를 구비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대

규모 투자수요를 충당해 왔다고 하겠다.

또한 1970년대 중화학 공업정책 추진시 특정 소수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

원으로 재벌의 육성이 이루어졌으며, 재벌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공로는 결코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한국과 같이 직접금융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금융 

시스템하에서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신규사업에의 참여는 재벌과 같이 일

정 규모이상의 대기업만이 가능한 것이며, 나름대로 한국의 재벌들은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위험부담이 높은 분야의 투자

는 전문경영인으로부터는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배경으로 재벌은 이러한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정부의 특혜성 지원에 대한 의존도의 심화는 결국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수익성보다는 외형적인 시장점유율 확

대, 상호출자, 소액주주들의 권리침해, 시장의 독과점 심화 등 여러 가지 부

작용이 수반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벌문제는 정부주도의 

개발에서 시장질서에 기반을 둔 경제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

서 가장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된 것이다.

4.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

가. 지속성장의 과제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1996년부터 회복기에 들어섰으며, CIS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체제전환 이전의 생산수준을 회복하였다. 대체로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을 걸쳐서 약 5% 정도의 GDP성장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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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와서는 7%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높은 경

제성장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기초한 내적 동인이라기보다는 수출 주종품

목인 면화나 금의 국제가격 상승에 따른 일시적 외부환경의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제여건은 앞으로 지속된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으

며, 오히려 외부여건이 악화될 경우 상당한 충격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의 경

제는 침체될 개연성도 부정할 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에 기초한 국내산업의 다변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1970년대 한국이 중화학 공업육성시 

제기된 문제와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자원배분상의 왜곡도 

문제이겠지만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대규모 실업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자본집약적인 산업의 육성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

으로 평가된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

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면, 첫째 단기간 내에 공급측면의 반응

(supply response)을 유도하는 문제이다. 이는 생산의 증대 뿐만 아니라 실업

에 대한 대응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혹은 개발도상국들의 사례에 비추어 단기간 내에 공급측면의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부문은 농업과 중소기업의 진흥 문제이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

는 수입대체 개발전략을 수출주도형을 전환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

는 단기간 내에 실천될 수 없으며, 특히 현재까지 지원을 받아온 산업들에 

대해 지원을 갑자기 축소할 경우에 발생할 경제적 파장은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개발전략의 이행이 필요하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두가지 측

면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나. 농업부문의 개혁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대부분 중앙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역

할은 아직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50) 체제전환 초기에 비농업 부분

의 생산이 줄어들게 되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이 공통적인 현상이다. 즉, 농업부문의 생산량 자체는 그다지 변화하지 않

50) 다만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석유생산의 확대로 농업부문의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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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하더라도 타 부문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인 공헌도는 크게 변화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자연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기술이전이나 기술진보

에 시간이 걸리는 특성 때문에 생산성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농업

부분의 GDP공헌도 비율은 경제발전이 진전됨에 따라 저하된다. 그러나 농업

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은 초기단계에는 가능하나 경제발전에 따라 타부

문에 생산의 비중이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특히 환경문제를 고려할 때 농업

을 통한 경제의 복구 및 부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즈

베키스탄은 농업부문의 비중이 높은 나라로 분류되며 제조업과 각종 서비스

업의 발전이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비농업 부문의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농업부문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발전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체

제전환 국가는 소유권에서부터 시작하여 농업관련 시스템이나 제도 등 전반

적인 변화를 겪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동태적인 발전전

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 하겠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우선 소유권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농지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아직도 국가에 있으며, 개인에게

는 사용권(혹은 경작권)만 허용되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농업부분 조

직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집단농장은 대규모의 집단농업기

업(agricultural enterprises) 형태의 조직과 개인경작 형태로 나누어져 있다. 

개인에게 임대된 농지는 나중에 소규모의 가족농(dekhkan)으로 전환되었으

며, 집단농업기업은 다시 대규모의 생산협동농장(shirkats)과 개인임대농

(pudrat)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생산협동농장이나 개인임대농에 대

한 정부의 개입정도는 높고 또 이들은 정부수매제도에 응해야 한다.

물론 농지의 전면적인 사유화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농지의 분배상태가 불균등해 질 가능성

이 높은데, 이는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회교국가에서는 용인되기 어려운 현상

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농업부문의 공급반응과 고용기회의 

확대이다. 물론 생산협동농장 소속 농장원들은 정부지원 하에서 제공되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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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농자재 공급을 원하기 때문에 사유화에 소극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

나 공급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가격, 조세, 영농의 자율권, 그리

고 정책적 지원 등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농업은 산업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이 주된 것이나 이러

한 역할에서 해방되어 농업자체의 위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체제전환 초기의 농어부문의 중요성은 중국이나 베트남의 사례에서도 충분

히 확인된 바 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농업재편 방향이 가족농 쪽인

지 혹은 기업농(협동조합 형태)인지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농업재

편 방향과 관련 없이 현재의 농업 사유화 정도가 미진하다는 점에는 별다른 

견해차가 없을 것이다. 

또한 농지의 분배 그 자체가 농업생산의 증대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이와 병행해서 농업생산물에 대한 정부 수매가격이 점진적으로 현실화되

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지나치게 높은 농업부문의 조세도 상당한 정도로 

경감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서 규모가 

영세하며 또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

할 것이다. 실제로 농업지역의 금융지원은 도시지역에 비해서 훨씬 열악하며 

이는 농업부문의 경제적 취약성을 심화시킨 원인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간이적인 형태의 소규모금융(micro-credit) 지원이 긴요한 것이다. 그밖에도 

농촌이나 농업에 관개, 도로, 기타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지원도 필수적인 요

소들이다.

다. 수출지향형 산업의 육성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규모나 산업화의 정도를 고려할 때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수입대체산업을 통해 산업의 다변화를 달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은 수출지향형 산업의 육성으로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수정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수정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우선 기존의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산업 관계자들의 거센 반

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반발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의 전면

적 중단은 이들 산업의 가동중단을 가져올 위험도 있다. 더욱이 이러한 정책

방향의 수정은 신용의 배급, 경상계정의 태환성, 조세와 재정정책, 그리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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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것이므로 쉽게 추진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고려할 때 수출지향형 산업으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당분간은 한편에서는 수출지향형 산업의 진흥에 힘

을 쏟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의 수입대체형 산업에 대한 지원도 병

행하는 이중적인 구조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통일되고 일관

된 법적 제도적 틀 내에서 이러한 이중적 산업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가능한 방법은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제도를 적용하는 방

식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결국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나 수출가

공공단(export processing zone) 혹은 보세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서 수출주도형 산업을 진흥하는 방법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특구나 수출가공공단의 설치를 통해서 

산업화와 함께 수출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육성한 실적이 있으며 우즈베

키스탄은 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례를 경청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경

제특구와 수출가공공단은 수출산업의 유치 및 진흥이라는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지만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다. 경제특구는 중국 특유의 제도로 그 면적

이 수출가공공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넓으며 이 지역은 수출목적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와 더불어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 도입되어 할 각종 

제도들을 실험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결국 경제특구에서 시험된 제도들 중에

서 성공적인 내용들은 다른 지역에도 이식되는가 하면 아예 경제특구를 여

러지역으로 확대하여 시장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반면 수출가공공단들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말 그대로 수출목적의 외자

유치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경제특구보다는 수출가공공단의 설치가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특화인 중소기업 전용 산업공단의 설립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출가공공단에 대해서는 조세상의 특전은 물론이며, 교통이나 

통신, 상하수도, 전력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제공과 함께 금융시설 등이 

구비되어야 하며 과실송금이나 수입에 대해서도 특전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경쟁이 치열한 결과 각국이 수출가공공단(혹

은 경제특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제나 금융지원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이 수출가공공단을 설치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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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기준이나 혹은 그보다 더욱 좋은 조건을 제공해야 외자유치가 가능할 것

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은 외국인 직접투자보다는 국내기업의 진흥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었으나 외국인 투자유치에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을 평가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가공공단은 1970년에 설립된 마산수출자유지역이며, 이 

제도는 197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 공업의 육성으로 다소 그 의미가 쇠퇴하

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국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

에 종사한 약 7천여명의 인력은 외국의 첨단기술이나 경영 노하우를 경험하

게 되었으며, 이 지역은 국내기업들과 일정한 역할분담 하에 분업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특히 이 지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그 후 한국이 IT 강국

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가공공단의 개발은 수출산업의 육성과 산업다변화에 효과적인 정책이나, 

이러한 정책이 결실을 맺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이때까지는 경

제적 비중의 측면에서 국내산업에 대한 정책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큰 내수시장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또한 주변국들의 산업구조나 산업화 정도를 고려할 때 기존의 국내

산업을 진행하는 데에 나름대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국내산업은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라. 수출가공공단 이외지역의 산업에 대한 지원과 거시경제 정책방향

국내산업의 지원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의 몇가지 점을 충분히 반영할 필

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정부

의 자의적인 결정을 가능한 한 줄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지원

정책은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닌 특정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갖춤으

로써 지원대상 기업은 정부가 아닌 시장의 선별기능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산업이나 부문에 대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일단 국

내시장에서의 경쟁조건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과거 

1970년대 한국이 중화학공업에 대한 육성정책이 갖는 문제점들을 참고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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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거시경제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지나친 안정화 일변도의 경향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체제전환 경제의 인플레는 시장경제

환경이 성숙된 체제의 경우와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체제전환 경제의 인플레 문제는 국내통화의 저평가 요인, 체제전

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상대가격 체계의 변화, 지금까지 통제되어온 가격에 대

한 자유화, 그리고 임금인상에 대한 통제기능 결여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

석된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임금인상에 

대한 통제결여로 발생하는 소위 임금주도의 인플레 요인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판단되나 나머지 요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복합적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총수요 억제, 혹은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 통화공급의 제

약 등과 같은 수단은 인플레 통제보다는 경제의 침체를 심화시킬 위험이 높

다. 그 때문에, 체제전환경제의 최적 인플레 수준은 시장경제가 성숙된 선진

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거시경제정책도 다

소의 인플레는 용인하며, 총수요 억제효과가 있는 정책은 가급적이면 자제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플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에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무리한 통화관리와 은행예금계좌 통제를 시행한 사례

는 민간 실물경제를 심각히 위축시킨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마. 중소기업정책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

체제전환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육성은 공급측면의 반응유도를 통한 경

제의 활력회복에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어 왔다. 물론 경제

적 환경이나 조건은 다르지만 과거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이 우즈베키스탄에 

어느 정도의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중소기업 정책은 1980년 이전과 이후로 크게 구분된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은 아직 거대한 규모를 갖춘 재벌기업이 등장하기 이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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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바로 중소기업정책과 쉽게 구분되기 어려운 특

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정부

의 지원이 강화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는 제한적이었다고 하겠다. 결

국 1980년대에 들어와서 중화학공업에 대한 합리화가 확대되면서 그간 등한

시되어 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서, 중소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 확대 지원,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도 강화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지원정책

의 효과는 대략 1980년대 중반이후 드러나게 되었으며, 실제로 중소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 및 수출에서의 비중도 이때부터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속도가 상당히 지체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중소기업은 여전히 기술력이 

낮기 때문에 저가 상품의 가공이나 대기업으로부터 가공도가 낮은 부품의 

생산하청을 받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

화는 단기간 내에 극복될 수 없는 과제였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97년 외환위기로 중소기업은 또 다시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물론 이러한 충격으로 도산에 직면한 경우도 많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보다 심화된 경쟁환경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에 대한 투

자나 IT 등 새로운 산업에의 진입, 그리고 해외로의 진출 등과 같은 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결과 과거 대기업에 집중되었던 

신용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에게도 제공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되

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변화되어 과거와 같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기보다는 중소기업과의 생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시사점>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중소기업의 특성이나 역할은 과거 개발연대의 한국과

는 사당한 차이가 있다. 독립직후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제조업 부분은 사회

주의 특성상 대규모 국영기업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존재는 거의 무시되고 

있었으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서 분사된 것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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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조건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육성정책

에 있어서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는 데에 대두되는 여

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제약요인을 완화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이와는 반대 경향을 보였는데, 1997년 이후 중소기

업의 수가 줄어든 것은 이들에 대한 각종 규제나 세무행정이 강화됨으로써 

법적 조건을 갖춘 소기업에서 오히려 비공식부문으로 후퇴한 결과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다행히 2000년 이후 이러한 경향은 다소 역전되어 이제는 중

소기업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자유로운 기

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이들의 창업과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중소기업 정책 입안에 있어서 한국의 1980년대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법안의 마련, 지원체계

의 신설,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등이 기본적인 방향일 것이다. 보다 구체적

인 정책제안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허가제도의 완화, 은행예금의 인출

에 대한 제약요인 완화, 기능인력의 양성과 관련 산업 및 무역동향 등에 관

한 정보제공, 그리고 새로운 무역 루트의 개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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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개발과 수출진흥 정책의 모색

1. 서론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경제성장 면에서나 국제수지 면에서나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좋은 성과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산물인 면화, 금 등

의 국제가격이 개선되는 데 힘입은 바가 크기 때문에 불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층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즈벡 정부

는 제조업을 육성하고 제조업 제품의 수출을 진흥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우즈벡 정부는 지식공유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의 연구진에게 한국

이 어떻게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제조업 제품 수출을 진흥하였는지의 경험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우즈벡 정부의 요청을 감안하여 이 보고서는 한국의 산업개발 과정

을 특히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산업개발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

고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줄 수 있는 교훈을 도출하여 제시

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이 보고서가 이러한 접근방식을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다. 첫째,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사이의 

경제개발 수준의 차이가 큰 점을 감안하여,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의 

산업개발 및 수출진흥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이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생

산 및 산업별 수출에 관한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양국의 산업개발 과

정을 비교하는 분석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경험을 분석하는 데에 

한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새롭게 요청한 과제들

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소기업 지원정책, 산업단

지 개발 정책 등이 그 예들이다. 서론에 이은 2절에서 우즈베키스탄에 제시

할 수 있는 교훈을 끌어낼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산업개발 과정의 

특징을 도출해내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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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과 4절은 각각 1960년대와 1970년대의 한국의 산업개발 과정을 요약하였

다. 먼저 3장은 경제개발 초기에 시행된 수출진흥정책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장에서는 1960년대에 시행된 중소기업 지

원정책을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4절에서는 「중화학공업개발계획」의 

목적과 성과를 설명하였다.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들 즉,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종합상사제도를 도입하며 정책금융을 제공하는 정책들

을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5절과 6절은 각각 두 가지 구체적인 산업 즉, 자동차산업과 섬유산업의 개발 

과정을 개관하고자 하였다. 자동차산업을 다룬 이유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자동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한국이 취했

던 점진적인 개발전략을 소개하려고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여건상 비교우

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섬유산업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

하여 한국의 산업개발 과정에서 섬유산업이 해 온 역할을 보여 주려는 의도

에서 동 산업을 선정하였다.

7절에서는 이상의 한국 산업발전에 대한 분석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인터뷰 

등을 감안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산업 발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책권

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2. 한국 산업발전의 개관

가. 무명의 저개발국에서 세계적인 산업주도국가의 일원으로 성장

<표 3-2-1> 한국의 1960년과 2004년의 산업 경쟁력 비교

구   분 1960 2004

1인당 GDP (미국 달러) 82 14,162

GDP 당 제조업 점유율(%) 14.4 32.0

주요 산업

가발
속눈썹
의류
합판

조선(세계1위)
자동차(세계5위)
반도체(세계3위)
철강(세계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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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196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산업발전 면에서 최저개발국 중의 하나였으나, 

지난 40년 동안에 세계적인 산업주도국가의 일원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였다.

나. 수출진흥정책에 의존한 산업화 과정

한국의 산업발전은 수출진흥 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었다. 한국

의 주요 산업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기간인 1960년대와 70년대 동안, 수출 증

가율이 GDP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였고, 따라서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

도 주로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3-2-2> 수출의 GDP 점유율 추이 (%)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3 9 14 28 34 34 30 33 38

다. 인적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초기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 의존할 만한 경제적 자원이 전혀 없던 

한국으로서는 풍부한 노동력을 적극 활용해야만 했다. 다행히 인력개발정책

을 통해 산업단계별로 필요한 노동력 (때로는 미숙련의 형태로 때로는 숙련

의 형태로)이 적절히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이 산업화를 촉진하는 데 크게 기

여하였다. 

- 1960년대: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 과정: 값싼 미숙련 노동자

- 1970년대: 중화학공업 발전 과정: 숙련 노동자 (기능공의 형태)

- 1980년대: 기술집약 산업의 발전 과정: 기술자 및 과학자

라. 정부주도이지만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

한국의 산업발전은 얼핏 보기에는 정부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

기 쉽다. 사실, 산업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동원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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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정부주도의 산업발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경제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비교우위의 조건에 잘 순응하

면서 경제발전 내지는 산업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매번, 지

원의 대상이 된 한국의 주력산업들은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었고, 경쟁이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었다.

정부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기 시작한 60년대 초기부터 한국

은 시장조건을 통해 지원할 산업이 선정되도록 하였고 이렇게 시장이 선정

한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던 덕분에 한국

산업들이 진정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시장에 의해 선정된 산업들의 비교우위 조건을 지원을 통해 더욱 강화시키

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한 기간인 1970년대 동안에는 정부가 특정산업들을 임의

로 선정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부의 결정도 그 당시의 비교우위의 

변화를 정부가 예측하여 취해진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마. 산업화 초기의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유사점과 차이점

□ 유사점

첫째, 두 나라 모두, 값싸고 훈련이 잘된 “인적 자본”이 존재한다. 

둘째, 두 나라 모두 제조업 발전에 기반이 될 만한 국내시장이 형성되어 있

지 않았다. 

셋째, 산업화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산업강국이 이웃에 존재하고 있다. 1960

년대 한국의 경우 일본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게는 중국이 그러한 존재이다.

넷째, 두 나라 모두 과거 식민통치국으로부터 일부 산업기반을 물려 받았으

나(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불행하게도 이러한 

산업기반은 두 나라 모두 여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없는 “단절된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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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점

첫째, 한국은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의존할 만한 천연자원이 없었으나, 우즈

베키스탄의 경우 상당히 풍부한 천연자원이 부존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풍부한 천연자원이 산업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다. 

천연자원의 존재가 초기 산업화에 필요한 자본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나, 가장 우수한 “인적 자본”을 이 분야에서 독점하게 함으로써 유치

산업들이 좀처럼 발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둘째, 한국은 대단히 수출지향적인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예를 들면, 

수출진흥을 위해 초기에 거시경제 변수를 조정 (수출금융의 금리 인하, 국내

통화의 평가절하 등)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아직도 이러한 형태의 산

업화 지원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한국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주어지는 비교우위 산업을 열심히 찾으

려고 하였는 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아직도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국은 과거에 상당히 적극적인 산업지원책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우

즈베키스탄의 경우 WTO 가입을 앞두고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지원책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 : 1960년대

가. 수입대체보다는 수출지향적 정책 추진

□ “수출 최우선” 정책의 추진

1950년대와 60년대를 통하여, 신생 독립국들에 의해 주도된 제3세계 운동과 

비동맹 운동 등은 많은 개도국들로 하여금 경제정책 면에서도 국내시장 지

향적인 수입대체 정책을 추진하게끔 영향을 주었다. 한국도 1961년에 군사정

부가 들어서자마자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 계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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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원조 의존형에서 벗어나 자립경제를 이루는 데 우선순위가 두어지게 

되었다. 이를 위해,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전력, 수송 및 통신 등의 사회

간접자본을 확장하는 데 노력하였다.

사실, 이때의 수출진흥정책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

해 시행되었지 결코 경제발전 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당시의 

세계시장 여건이나 한국의 산업발전 수준으로서는 수출을 일시에 늘리는 것

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1964년부터 한국정부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진흥정책에 초점을 맞추

기 시작하였다. 이는 우선 미국 원조가 중단됨에 따라 외화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는 데 기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전환의 배경에는 수출에 대

한 자신감도 작용하였다. 즉, 1950년대의 수출 중에서 80% 정도가 농산물과 

광산물이긴 했지만, 1963년에는 이미 공산품의 비중이 전체의 45%까지 높아

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대체산업도 결국은 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

존함으로써 외화수요를 늘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점도 감안되었다. 더구

나, UN이 개도국 교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를 만들기로 결정함으로써 과거

보다 개도국들의 수출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였다.

□ 수출진흥을 위한 지원제도의 도입

수출진흥을 위해 한국정부가 추진한 정책은 역시 관련 법체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1967년에, 정부는 무역법과 수출진흥법 및 수출진흥 보조금 지불

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을 묶어서 대외거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우선 수

출입업자의 등록제를 면허제로 바꾸었고, 수출입 품목을 승인품목, 허가 품

목 및 금지품목으로 분류했으며, 무역회사들이 1년에 두 번 수출실적을 보고

하게끔 규정하였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관련 금융규정을 제정하여, 수출업자들에

게 차별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1962년에, 수출금융 규정은 

수출과정에 필요한 원자재의 구매, 생산, 출하 등을 원활하게 하도록 개정되

었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공여하기 위한 제도들인 외국환 표시 금융 거래제

도, 수출공산품의 원자재수입에 대한 지불보증제도 등이 1963년에 로컬 L/C 

제도가 196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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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에 일반금리는 24%에 이르렀으나, 수출금융 금리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인 6.5%에 머무르게 함으로써 금리차를 17.5%포인트에 이르게 하였다.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장기 금융을 제공하는 제

도도 도입되었다.

정부는 외환거래제도도 수출에 유리하게 바꾸었다. 1961년에, 한국정부는 수

출상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원화의 환율을 달러당 65원에서 

130원으로 절하하였는데, 이 때는 물가상승 때문에 그 성과를 얻지 못하였

다. 1965년에, 정부는 1950년대부터 유지되어 왔던 외환거래제도를 완전히 

개정하여 일관성 있는 수출촉진제도를 도입하였다. 우선, 그 동안 품목에 따

라 다른 환율을 적용하던 복수환율제를 단일 변동환율제도로 바꾸었다. 그 결과 

달러당 130원이던 환율은 다시 100% 가까이 평가절하되어 256원으로 바뀌었다.

그 당시의 수출지원정책으로서는 하나는 독점적 수출거래권 제도, 수출진흥 

보조금 및 수출입 링크제를 들 수 있다. 독점적 수출거래권은 1년간에 특정 

수출업자에게 주어졌는데, 이 권리를 얻으려면 신제품을 1만 달러 이상 수출

하거나 3만 달러 이상의 시장을 개척한 실적을 올리거나, 신제품을 5만 달러 

이상 수출하거나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시장을 개척하려는 계획을 제출해

야 했다. 그 예를 들면, 대만에 수출된 전통 벽지, 사과, 배 등과 유럽에 수

출된 속눈썹 그리고 쌀과자 등이었다. 

수출진흥 보조금은 1961년부터 지급되었는데, 신제품을 수출하면 달러당 25

원 신시장을 개척하면 달러당 20원을 지급하였다. (수출진흥 보조금은 1965

년부터는 환율의 현실화를 반영하여 폐지되었다.) 

수출입 링크제는 수출실적에 연계하여 인기 있는 물품의 수입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1955년까지 존속되었던 제도를 1961년에 재도입한 것인데, 수출금

액의 5% 범위 안에서 35개의 수출촉진 대상 물품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특

히 1960년부터 62년 사이에는 물자 부족이 심각했으므로 이러한 수출입 링

크제도도 대단히 유효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1965년에 환율제도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되었다.

□ 수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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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이 주로 일차산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한국정부는 공산품의 수

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세가공수출을 장려하였다. 또한 정부는 기존 중소기

업들이 수출업자로 전환하고 특정 수출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지정하였다. 당

시에 근로자의 임금이 매우 낮았던 점을 감안하여 관세법에 의해 보세가공 

공장을 지정함으로써 보세가공과 관련한 수출입절차를 규정하였고 당시에 

전혀 공산품 수출능력이 없었던 한국산업의 현실 속에서 수출산업이 맹아를 

트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의류, 장갑, 은제품, 라디오, 낚

시용 그물, 장난감 등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초기에는 이러한 보세가공 지역에 일본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였지만, 한국의 중

소기업 수출업자들이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졌다. 적절한 중소기업

들을 골라 수출업자로 지정하였고, 이들에게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입의 권리가 주어졌고, 또한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자금도 공여되었으며 수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술적 지원도 제공되었다. 1964년에는 150개의 회사들이 선

정되어 기술자 훈련비 또는 해외 기술자를 초빙하기 위한 지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업자들을 위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

다. 1964년에 수출산업단지 조성법이 제정되어 수출정보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고 공동수출을 촉진하며 서울 구로지역에 수출산업단지를 조성하도록 하

였다. 1967년까지 18개의 해외동포 회사, 11개의 국내회사 및 31개의 외국회

사가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에 이르렀다.

□ 수출환경 조성

개도국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최고 결정권자의 정책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독려하고 나섰다는 것이 

수출기업들의 마인드에 크게 작용하였다. 1억 달러의 수출을 처음 달성한 

1964년부터 1979년까지 박정희 대통령은 매달 직접 수출확대회의를 주재하

였는데 이것이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준 것은 물론이다. 이 덕분에 수출주도

에 의한 산업화는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었고, 수출과 관련된 정책들이 효

율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수출 위주의 정책은 부작용도 없지 

않았는데, 국내산업의 희생이라든지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 등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대통령이 수출지향 정책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로 하여금 수출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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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부터 “수출의 날”이 제정되어 1억 달러 수출 달성을 축하하고 대통령이 

직접 높은 수출실적을 올린 수출업자를 표창하였는데, 이 또한 수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수출업체 종사자들의 사기를 크게 고양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수출진작 노력을 집중하기 위하여 1962년에 한국무역

협회 (KITA)가 창설되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및 수입 계약의 체결에 참

여하였고, 시장조사 및 공동 수출촉진 노력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였다.

□ 해외시장의 개척

1962에 한국정부는 해외시장의 개척을 돕기 위하여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를 설립하였다. KOTRA는 해외시장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해외에 한국

경제와 한국제품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였다. 해외지부로서 뉴욕, LA, 홍콩, 

방콕지사들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국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를 맺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당시에는 한국이 아직 GATT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GATT의 

최혜국대우를 누리지 못한 만큼, 주요 교역상대국들과 무역협정을 맺어서 시장

개척에 나서게 되었다. 한국은 1956년에 미국과, 1961년에는 대만, 태국과, 

1962년에는 베트남과 1966년에는 일본과 무역협정을 맺었고 1967년에 마침

내 GATT에 가입하게 되었다.

또 다른 하나의 획기적인 조치로서 1967년에 당시까지 운영하던 수입허가 

품목의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네거티브 제도로 개정한 것을 들 수 있다. 

비록 당시까지도 한국이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고 있었으나, 한국은 국내 

수입대체 산업들이 진정한 경쟁력을 얻고 수입물품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이러한 조치를 통해 GATT, IMF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 당시에 개발된 주요 산업

이 기간 동안에 개발된 주요 산업들은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주로 노동

집약적 산업들로서, 예를 들면 가발, 인공 속눈썹, 봉제의류 및 합판 등이었

다. 이러한 산업들은 계획 초기부터 목표산업으로 선정된 산업들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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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들이 국제시장 여건에 부응하여 선정한 산업들이었다.

□ 수출진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수단

① 수출기업들은 수입물품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외환을 보유하는 것이 허

용되었다.

② 수출기업들은 수입통제 및 관세를 면제 받았다.

③ 정부통제 하에 있었던 은행들은 수출기업들에게 특혜금리로 금융지원

을 공여하였다.

④ 수출기업들에게는 조세감면 혜택도 주어졌다.

⑤ 재정흑자 기조의 재정정책을 통해 제조업에 자금을 투입하였다.

⑥ 슬라이딩 페그 시스템의 외환제도를 운영하여 한국 원화의 절상을 방

지하였다.

⑦ 정부가 매년 연초 국가적 수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의 연간 전

략에도 영향을 미쳤다.

⑧ 성과가 좋은 수출기업들은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나. 수출진흥 정책의 평가 : 전통적인 농업기반의 경제로부터 제조업 

주도의 경제로

1960년대 동안, 한국경제는 완전히 그 구조가 바뀌었다. 1961년까지는 아직

도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을 유지해 왔으므로 농업이 경제의 주된 분야였다. 

특히 이는 해방 이후의 남북 분단으로 인해 더욱 심각화되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 경영전략 때문에 북한에 거의 모든 산업활동이 집중되었고 남한은 

일본에 식량을 보급하는 농업지역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제조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전무하였던 한국으로서는 초기 수출품목들은 당

연히 농업 및 1차 산업 분야에서 찾아야 했다. 1961년에 농업은 전체 수출의 

28.6%를 차지하여 제조업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수산물과 광산물까지 

포함한 1차 산품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3/4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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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 한국 수출구조의 변화 (1961-71)

1961 1966 1971

농산물 28.6 9.6 4.3

수산물 19.2 10.4 4.6

광산물 24.5 22.5 2.2

공산품 27.7 67.5 88.9

총계 100.0 100.0 100.0

자료: Cho, Soon (1991)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대 동안 두 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운

용한 결과 이 상황은 극적으로 전환되었다. 두 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

간 동안 수출은 각각 연평균 43.9%, 33.8%씩 증가하였고, 그 중에서도 제조

업 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무려 70.0%와 43.3%를 기록하였다. 결국, 제조업의 

수출은 1971년에는 전체 수출의 88.9%에 이르게 되었고, 한국은 10년만에 전

통적인 농업형 경제에서 제조업 주도의 경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다. 중소기업의 진흥 정책

□ 중소기업의 중요성

중소기업들은 산업개발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 고용의 중요한 원천

- 제조업 대기업에 대한 중간재 및 부품 등의 공급

- 중화학공업이 만든 기계 및 원재료의 수요

- 산업기술의 창출

- 미래의 산업동력의 원천

한국정부는 산업화 과정에서의 중소기업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중소

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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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대 중소기업 진흥 정책

①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인 중소기업은행의 설립 (1961. 8)

② 기업환경의 개선과 정비

- 외래품의 국내시장 잠식을 막기 위하여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의 제

정 (1961. 5)

- 과당경쟁의 방지와 판로확장을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의 제정 

(1961. 5)

③ 중소기업의 조직화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제정 (1961. 

12)

④ 경영합리와를 위한 기업지도

⑤ 수출전환정책의 추진 (1964년 하반기 이후)

⑥ 공업단지 조성을 위한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의 제정 (1964. 

12)

⑦ 가내공업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방특화산업 육성 (1965년 이후)

⑧ 중소기업에 대한 외자도입의 추진 (1965년 이후)

⑨ 중소기업 금융의 기능강화를 위한 “금융부문 자금운영규정”의 개정 

(1965년 제 17차 금융통화위원회: 일반은행의 총대출금 가운데 30% 이

상을 중소기업에 융자 의무화)

⑩ 정부조달 물품의 “중소기업단체 수의계약제도” (1965년 이후)

□ 당시 육성된 중소기업 특화산업

한국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다음과 같은 산업들을 지정하

여 대기업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였다.

- 대규모 설비자본이 필요하지 않는 산업

- 부분품 및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

- 천연자원을 가공하는 산업

- 노동집약적인 산업



제3부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과 수출 촉진 방안  257

□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

한국정부는 당시까지 실시되던 모든 중소기업 진흥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1966년에「중소기업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구조의 고도화 등

- 사업활동의 불리 시정

- 소기업대책

- 금융 및 세제 지원

- 행정기관 및 중소기업단체

□ 중요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

한국정부는 초기 중소기업 진흥 정책수단으로서 조세특혜보다는 금융지원을 

선호하였다. 그 중에서 다음 두 가지 수단이 가장 중요한 중소기업 지원 수

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제도”로서, 모든 시중은행들은 매년 대출증

대분의 일정 부분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의무비율은 초

기보다(전국 시중은행: 30%, 지방은행: 55%) 1980년대에 강화되어 운용되었

다(전국 시중은행: 50%, 지방은행: 80%).

다음으로, 중소기업의 담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 대출 신용보증

제도”가 이용되었다.

라.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한국의 산업개발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수출 면에서 전체의 30% 이상의 점유

율을 유지하면서 매우 활발한 역할을 수행한 데 비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수출면에서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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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총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

우즈베키스탄 한국

2003 2004 1962 1971 1981 1991 2004

6.9 7.3 32.1 32.3 31.0 39.9 35.6

□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단

한국정부는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함과 동시에, 중

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를 설립하

였다.

- KOTRA는 중소기업들의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도와주는 기관으로서 

출범한 것이다. 

- 현재 KOTRA는 전세계 74개국에 103개의 해외무역관을 운영하고 있고, 

전국 13개에 지방무역관을 개설하고 있다.

<KOTRA의 중소기업 수출진흥 기능>

거래 알선: 해외 바이어과 국내기업 연결, 해외 바이어의 국내 방문 지원, 국

내기업의 해외 방문을 지원하였다.

국제전시회 개최: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시장에서 한국제품 전시회를 개최하

고 세계 박람회 및 저명 전시회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 참여를 지원하였다.

e-트레이드: 서울 본부에 Cyber Business Center를 운용하여 중소기업의 전자

상거래를 촉진하였다. 또한 정보수집 및 전파를 통해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였다. 

□ 수출산업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1964년에 「수출산업단지개발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 구로동에 

최초의 수출산업단지가 개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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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에는 「자유무역지역개발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1970년에 

마산에 1973년에 익산에 각각 수출자유지역이 개설되었다. 물론, 초기의 수

출자유지역의 설치 목적은 외국인투자기업을 이 단지 내에 유치하는 것이었

으나, 국내기업들의 단지내 입주도 장려되었다.

마.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경공업 육성

우즈베키스탄 산업개발과정에서 경공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이

는 경공업이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이고 수출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20% 미만에 머물고 있음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인적자본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적절한 

지원조치를 취한다면, 경공업은 우즈벡 경제에서 충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섬유산업에 진출한 터키계 외국인투자 기업이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더욱이,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경쟁력 면에서 최대의 약점인 수송비 문제를 감

안하더라도 경공업의 경우 그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우즈벡 국내 투자 면에서 그 비중이 매우 낮은 (전체 투자의 20% 정

도) 경공업에 대하여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상당한 

수준 (전체의 절반 가까운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바. 수출진흥정책과 산업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한국의 경우 제조업의 수출진흥과 산업육성을 함께 담당한 부처는 현재의 

산업자원부이다.

산업자원부는 1948년에는 상업부로 출발했으나, 점차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

로 발전해 갔으며, 1960년대 이후로는 수출진흥과 산업개발을 동시에 담당함

으로써, 양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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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산업발전 과정 : 1970년대

가. “중화학 공업개발 계획”의 추진

□ 왜 중화학 공업인가?

한국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의 의지는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선

포된 “중화학 공업개발 선언”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중화학 공업 개발 계획

의 육성 대상이 된 “목표산업”들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산업용 기계, 비철

금속 및 전기기계 산업들이었다.

1973년에 터진 1차 석유쇼크가 한국경제에 넘기 힘든 어려운 고비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경제성장 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한국정부는 

70년대 초에 선포된 중화학 공업개발 계획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산업화의 순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시작하여 중화학 공업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그것이

다. 사실, 1960년대에 성공적으로 발전을 이룬 노동집약적 경공업들은 1970

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좋은 수요처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의류 및 섬유, 그리고 신발 산업 등은 석유화학 제품의 막대한 수요처가 

되었고, 가전산업은 철강 및 비철금속의 좋은 수요처가 되었으며, 이 모든 

경공업들은 또다시 산업용 일반기계의 수요처로서 작용하였다.

나. 중화학 공업화 전략의 평가

중화학 공업화 추진의 결과 한국의 수출구조는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되었

다. 70년대 초기의 경공업 위주의 수출구조가 80년대 초에는 경공업과 중화

학 공업이 비슷한 수준의 점유율을 보이는 상당히 균형된 수출구조를 이루

게 된 것이다.

예상치 못했던 중화학 공업의 성공적인 발전은 세계경제의 두 가지 유리한 

환경 변화에 기인하였다. 첫째, 일본 엔화와 독일의 마르크화가 절상됨으로

써 한국 수출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둘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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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들이 오일달러가 풍부한 중동 국가들에 대규모로 진출하여 당시에 

절실하게 필요하던 외화를 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표 3-2-5> 한국 수출구조의 새로운 변화 (1971-81)

1971 1976 1981

1차산품 13.9 12.2 10.4

경공업 제품 72.1 57.9 45.6

중화학 제품 14.2 29.8 44.0

총계 100.0 100.0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 한국의 산업개발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한국의 수출진흥 정책과 산업개발 정책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이 밟은 과정 즉,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시작하여 이들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새로운 산

업들의 수요처 역할을 함으로써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sequencing”을 따

를 용의가 있는지?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기업가 정신”이 함양될 여건, 특히 중

소기업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 용의가 있는지?

수출 특히 제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용의

가 있는지?

- 수출신용

- 산업단지

- 중소기업의 수출을 대행할 수 있는 종합상사 제도



262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라. 산업단지의 효율성 및 실효성의 제고

□ 산업단지의 설치

새롭게 개발하기 시작한 중화학 공업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에게 공장 입

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는 국토의 여러 곳에 산업단지를 설치하게 되었

다. 이를 위해 1973년에 “산업단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의하여 

건설된 전국 13개 산업단지에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용 기계, 자동차 및 전

기기계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렇게 설치된 산업단지에는 항구, 고속도로, 전기, 수도, 통신 등의 사회간

접자본 시설들이 우선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산업단지에 입지하는 기

업들에게는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세제 지원 및 컨설팅 서비스 등이 제공되

었다.

□ 최초의 산업단지 사례

구로 및 부평

- 서울근교에 설치된 수출주도형 산업단지

- 1960년대에 경공업이 주로 입주

- 현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본부 및 디지털산업단지로서 발전

울산

- 중화학공업의 입주를 위해 개발

- 항만, 고속도로 및 철도 연결

- 현재는 현대그룹의 산업단지로서 발전

부산

- 국제적인 수준의 항만, 철도, 고속도로가 연결

- 주로 경공업 (섬유 및 신발)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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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가 대도시 근교에 설치된 이유

한국에서는 초기부터 산업단지가 대도시와 가깝거나, 해안가에 배치되는 경

향이 있었는데, 후자의 경우에도 대도시로부터 멀지 않은 곳이 선호되었다.

- 근로자 확보가 용이

- 제품의 시장 접근성

- 항만, 고속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접근성

수도권 산업단지: 구로, 반월, 인천, 성남 등

- 인천항, 경인고속도로, 경인철도 등으로 서울로 연결

- 김포공항 및 인천국제공항과 연결

동남권 지역의 산업단지: 마산수출자유지역, 창원, 온산, 울산, 포항 등

- 부산항,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등이 연결

- 부산국제공항과 연결

□ 산업단지에서 주어진 혜택

중앙정부(건설교통부)나 지방정부는 기업에게 공장부지를 제공하고 모든 생

산 및 판매 등을 위한 부대시설을 연결하였다.

- 도로, 철도, 수도, 전기, 통신, 환경보호, 부지 조성

- 기타 생활환경을 위한 부대시설 (학교, 주택, 오락시설, 의료시설 등)

- 건설교통부 및 토지공사, 수자원공사, 농업진흥공사 등이 담당

산업단지내의 기업에 대한 지원수단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및 지

방정부가 제공하는 금융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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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수출진흥정책: 종합상사제도의 도입

1차 석유 쇼크 이후 세계경제는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었고, 이

에 따라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었던 선진국들이 보호주의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들로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부응하여 한국정부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생산한 수출물품들을 해외시

장으로 효율적으로 연결시켜 줄 네트워크로서 종합상사제도를 1975년에 도

입하게 되었다.

초기에 종합상사로서 등록되려면,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이상이고, 해외에 

10개 이상의 지사망을 보유해야 했다. 국제적인 공개 입찰이 있을 때 한국정

부는 종합상사들에게 우선 배정하였고, 은행으로부터 저리 금융의 혜택을 받

을 수 있게 하였다. 이리하여 종합상사는 수출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때 개발되기 시작한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게 되었다. 1982년에는 이미 종합상사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의 50%를 넘게 되었다.

종합상사는 그 설립 목적대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

며, 나아가 국제시장의 정보를 국내기업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바. 금융지원의 제공

□ 정책금융

한국에서는 정부가 선정한 특정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적 

수단은 은행을 통한 신용을 우선 공여하는 제도였다. 정부에 의해 소유되다

시피 한 은행들은 전략적 산업들에 저리의 특혜 금융을 제공하였는데, 1970

년대 후반에 이러한 정책금융이 매년 40-50%씩 증가하였다.

중화학 공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모든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집중 관

리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으므로 저리의 정책금융은 

기업들에게는 더욱 큰 혜택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의 가격은 물론 임금 및 주식배당도 정부 통제 하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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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자동차산업의 발전

가. 자동차 산업의 시작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자동차 산업은 빠른 성장속도와 성공 면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이다. 특히 산업개발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해외 생산기술을 모방해 내는 데도 성공하였다.

한편, 국내 자동차시장은 초기에 외국차들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대단히 

보호된 시장으로서 초기 자동차산업의 육성 기반이 되어 주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빠른 성장은 생산 추이만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데, 

1970년에 2만 9천대에 머물렀던 생산은 2000년에 이미 310만대의 생산규모

에 이르렀다.

<표 3-2-6> 한국의 자동차 생산 추이

연도 1960 1970 1980 1990 1995 2000

생산대수
(단위: 천대)

0 29 123 1,269 2,526 3,115

출처: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나. 한국자동차 산업의 개발 단계: 3단계로 구분

□ 1단계: 단순 KD 조립단계 (1962-73) 

한국 자동차산업도 초기에는 CKD 조립생산으로 시작하였고 생산기술은 해

외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수입 KD 부품의 수입처인 해외 기술제휴 상대

는 대부분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었다. 여기에 국내에서는 축전지 및 타이어 

정도가 생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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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조립시대의 국제협력 현황

구 분 연도 상대기업 도입차 명 내 용

새나라 1962 닛산 블루버드 기술 및 차관도입

시발 1963 이스즈 기술 및 차관도입

신진 1966 도요타 코로나 기술 및 차관도입

아시아
1965
1967

르노
피아트

-
피아트 124

기술 및 차관도입

현대 1968 영국 포드 코티나 기술 및 차관도입

기아 1959 혼다 트럭 기술 및 차관도입

하지만, 일단 산업화가 시작되자 캐치업 과정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시

작하였다. 국내 자동차 회사와 기술자들에게는 부품 국산화가 지속적인 과제

로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부품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부

는 1969년에 “자동차산업 촉진 기본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에 공략하기 시작한 부품들은 기술적으로 간단하고 노동집약적인 부품

들이었고, 기술적으로 더 진전되고 자본 집약적인 부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표 3-2-8>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산화율

연도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비율(%) 21 23 27 38 52 58 60

출처: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 2단계: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기반의 형성 (1974-82) 

두 번째 단계의 주요 목적은 완전국산화를 이룬 국산 모델 자동차를 개발하

는 것이었다. 나아가 한국정부는 자동차사업을 주력 수출산업의 하나로 육성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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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국민차” 사업을 전개하면서 현대, 기아 및 새한 등의 자동차회

사들로 하여금 1.5 리터 배기량을 가지고 95% 국산화를 달성하는 새로운 디

자인의 자동차를 생산하도록 요구하였다.

□ 3단계: 대량생산 체제로의 이행과 자동차 수출의 촉진 (1983-현재) 

2차 석유 쇼크로 생산이 반감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하여 정부는 1981년에 “자동차산업 합리화 계획”을 발표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3개 승용차 생산회사를 두 개로 합병하였다. 세계시

장 및 국내시장의 수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들 자동차 기업들은 본격

적으로 종합적인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1982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회복 움직임에 힘입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다시 생산시설을 확장할 수 있었는데, 1983년에 33만 7천 대의 생산

시설이 1985년에는 68만 3천대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이 시기에 한국 자동차산업은 본격적인 북미시장 개척에 나서게 되

었다. 1984년에 현대자동차는 국산 모델인 “포니”를 캐나다 시장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첫해에 이미 2만 4천대를 수출하였다. 이듬해에는 현대가 미국

시장에도 포니를 수출하는 데 성공하였는데 1987년에는 이미 31만 4천대를 

수출하기에 이르러 미국시장에 수출하는 외국 자동차 회사 가운데 네 번째

로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대우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1987년부터 미국시

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시장의 다변화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서도 한국 자

동차산업은 비교적 성공을 거두어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도 상당한 수출실

적을 올리고 있다. 

다. 자동차산업 개발 과정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 유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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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이 모두 KD 조립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외국기술과 외국자본과의 제휴

를 바탕으로 시작하였다. 자동차 산업화 초기에 다소 유리한 환경이 존재하

였는데 한국에는 초기에 시발자동차 조립과정에서 개발되기 시작한 자동차 

부품산업이 발달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에는 기계산업이 발달하여 자동차 산

업에 기여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의 자동차 부품국산화 촉진 계획은 자동차산업의 하부구조 

구축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시장으로서 한국에는 북미시장이, 우즈

베키스탄에는 러시아와 중앙 아시아가 존재하고 있다.

□ 차이점

부품국산화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한국은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노동

집약적 부품부터 시작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앞서고 자

본집약적인 부품부터 시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는 많은 중소기업 부품업체들이 존재하였고 민간 기업가들이 산업

을 주도하면서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아직 중소부품업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부가 산업발전 자체를 주도하려 

하고 있다는 면에서 민간주도성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6. 한국 섬유산업의 발전

가. 초기 개발

섬유산업은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한국의 수출 주도산업이었다. 한국섬유

산업의 수출은 1970년에 3억 8900만 달러에서 1995년에는 184억 달러로 늘

어났는데 이 기간 동안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6.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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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9> 10대 수출상품의 추이

순위
1970 1980 1990 2000

품목 점유율 품목 점유율 품목 점유율 품목 점유율

1
2
3
4
5
6
7
8
9

10

섬유
합판
가발
철광석
전자제품
잡제품
신발
담배
철강제품
금속제품

40.8
11.0
10.8
5.9
3.5
2.3
2.1
1.6
1.5
1.5

섬유
철판
선박
인조섬유
음향제품
타이어
나무제품
잡제품
반도체
광학제품

15.9
4.1
3.5
3.2
2.8
2.7
2.7
2.6
2.5
2.4

섬유
반도체
신발
선박
광학제품
강판
합성섬유
컴퓨터
광학제품
자동차

11.7
7.0
4.6
4.3
4.1
3.8
3.6
3.3
3.0
3.0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선박
무선통신기기
강판
섬유
인조직물
전자부품

15.1
8.4
7.7
5.5
4.8
4.7
2.8
2.7
2.1
2.1

합계l 81.1 42.4 48.3 55.9

나. 한국 섬유산업의 개발 과정

1960년대 초까지, 한국 섬유산업은 수입대체 과정에 놓여 있었다. 1960년대

부터 의류산업이 수입대체로부터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의류산업은 1980년대까지 모든 섬유산업의 수출을 선도하는 산업으로 남아 

있었다.

<표 3-2-10> 의류산업의 중요성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1970 1975 1980 1985

직물 (A) 389 1,870 5,014 7,004

의류 (B) 213 1,148 2,827 4,074

B/A(%) 54.7 61.3 56.4 58.2

자료: 산업자원부

의류산업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한국 섬유산업은 점차적으로 그 

산업기반을 upstream 분야인 섬유직물 및 섬유사 산업으로 이행하기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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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여기서도 물론 수출산업으로 성공을 거둔 의류산업이 이들 산업의 수

요처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이다. 그 중에서도 자연 섬유직물은 다소의 부진

을 겪게 되었으나, 인조 섬유사의 경우에는 빠르게 수입대체를 이루어 1960

년대 초반에 이미 나일론과 비스코스 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섬유산업은 한국이 수출지향적인 산업화에 이행하기 시작하면서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68년부터 인조섬유직물의 수출도 크게 늘

어나기 시작하였고, 한국은 홍콩, 타이완과 함께 1970년대 섬유 수출의 'Big 

Three'로 발돋움하였다.

 1970년대에도 1차 석유쇼크에도 불구하고 섬유제품의 수출은 급속하게 그

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인조 섬유사와 직물이 수출을 주도하였고, 폴

리에스터는 생산과 수출 면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한국 

섬유수출은 선진국들이 MFA를 통해 여타 개도국들로 수입선을 전환하기 시

작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후발 공업국들은 저임금을 활용하여 값

싼 섬유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1980년대에도 지속되면서, 한국기업들과 한국정부는 구조조정

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기업들은 자동화, 공장신축, 고

도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나아가 일부 기업들은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다. 구조적 어려움에 봉착

1990년대부터 중국, 베트남 등의 후발 공업국들의 강한 추격에 고전하기 시

작한 한국 섬유수출은 급속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급속한 임금상

승, 노동력 부족, 한국 원화의 절상 등은 한국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저

하시키게 되었고, 한국섬유산업은 섬유기계 및 공장을 저임금국인 중국, 베

트남, 뱅글라데시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 섬유산업의 수출증대 정책

한국정부는 섬유산업을 위한 별도의 수출진흥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았다 (수

출진흥정책은 주로 전산업을 대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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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섬유산업의 정보수집 및 기타 지원을 위하여 섬유산업연합회를 1967년

에 구성하여 이를 통해 섬유수출의 증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 섬유관련 국제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국내 섬유생산기업과 외국인 

바이어의 연결

- 한국 섬유기업들의 해외 무역전시회 참가의 지원 등

7. 정책 권고

가.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의 설립

우즈베키스탄의 비교우위가 매우 풍부한 (그리고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교

육을 잘 받은 인력들이라는 점, 그리고 섬유산업의 원료가 되는 면화의 주산

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산업육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으로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이러한 중소기업 전용공단은 양질의 값싼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

용하기 위해 의류산업, 가죽가공산업, 섬유산업 등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집중적으로 입주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의 설립을 구체화한다면 생산시설

의 해외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경공업 분야 중소기업들의 우즈베키스

탄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 중소기업 전용공단의 효율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를 염두에 둔 경공업 

위주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더 매력있게 만들려면, 우즈벡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구비된 입지를 골라서 건설해야 할 것이다.

- 숙련 및 미숙련공들의 용이한 확보

- 제품의 판매가 용이한 조건 (시장접근성, 고속도로, 철도 및 항만과의 

연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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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간접시설의 확보 (전기, 수도, 통신 등)

- 임원 및 종업원들의 생활 부대시설의 확보 (학교, 주택 및 의료시설 등) 

덧붙여서, 우즈벡 정부는 위의 중소기업 전용공단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조세 면제 및 금융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중소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 수단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다음과 같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이미 발

표되어 있기는 하다.

- 민간기업 활동에 대한 정부규제의 제한

- 자원시장에 대한 민간기업의 접근성을 확대

- 금융지원의 제공 및 조세특혜의 지원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중소기업 대책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우즈벡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아울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

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 중소기업 창업과정에서의 충분한 금융지원의 제공

- 기술지도의 제공

-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국내외 대상)

-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특혜 지원

나. 수출진흥을 위한 정책 기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시장경제 여건만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수출진흥 정책

을 추진한다면, 적절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는 양질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

여 경공업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한 적절한 산업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

을 것이다. 1960년대에 한국이 수출산업을 육성해 나간 경험에서 비추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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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수출진흥 정책과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적절한 산업”을 미리 선정할 필요는 없다. 시장이 알아서 “적절한 산

업”을 선정해 줄 것이다. 

둘째, 비교우위 조건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잘 교육받고 값이 싼 노동력

이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의 주된 경쟁력 요인이다.

셋째, 단순한 수출진흥 정책만으로도 산업화를 이룰 수 있다.

넷째, 정부는 “기업가 정신”을 살리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투자의 확대

현재 국영기업 및 준 국영기업들이 주요 산업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우즈베

키스탄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매

우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오히려 투자재원 마련 면에서 정부의 역할

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전체 투자재원 조달에서 정부예산 조

달 및 정부보증에 의한 외국투자의 비중이 각각 2000년의 29.2%, 19.8%에서 

2004년에는 14.9% 및 14.5%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즈벡 정부가 수출진흥을 염두에 둔 산업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확

보하려면, 정부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역할증대가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

다.

라. 자동차 산업 육성 방향

한국은 초기에 자동차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노동

집약적 부품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빠르게 기술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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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할 수 있었고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에,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앞서고 자본집약적인 부품부터 시작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우즈베키스탄은 완성차의 조립단계

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러시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으므로, 부품의 

국산화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기술력 확보가 가능한 

부품부터 국산화하는 방식의 점진적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 한국에서는 많은 중소기업 부품업체들이 존재했

는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노동집약적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부품업체

들이 참여하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마. 의류 및 섬유산업의 육성 방향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면화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하여, 섬유산업의 upstream 

분야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면화생산을 

감안할 때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

는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사용하

는 의류 등의 downstream 산업의 육성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미 외국계 기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자원부존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섬유산업의 upstream과 downstream 분야를 아우르는 비

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우즈베키스탄 국내 의류시장이 값싼 중국의류에 의해 범람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들을 대체하는 수준의 의류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이 해외이전에 나서고 있는 한국의 섬유기업들 

(특히 의류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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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우즈베키스탄 산업화 과정에서의 거시금융정책: 

한국경험의 교훈

1. 서론

2003년 이후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매우 좋아졌다. 대외 여건의 호전으로 면

화와 금 같은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수출이 확대된 데 

힘입어 실질GDP성장률은 2003년의 4.4%에서 2004년에는 7.7%로 높아졌다. 

또한 정부는 2000년 이후 IMF, 세계은행, EBRD의 도움을 받아 개혁과 자유

화를 추진하였다. 한편, 자국통화의 과대평가 시정, 긴축적인 재정통화정책 

기조 유지, 보수적인 해외차입 정책 도입 등 거시경제정책을 개선하였다.

1991년 8월 31일 독립 이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과거 소비에트 시절의 “중

앙계획경제”를 “사회적 시장경제”로 점진적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하였

는데 주요 정책기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입을 줄이고 경제적 독립을 이

루기 위하여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하였다. 둘째, 원자재 중심경제에서 고부가

가치 경제로 변모하기 위해서 산업구조를 다양화 하였다. 셋째, 외환보유액

을 늘리고 자국통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수출 잠재력을 배양하였다. 넷째, 고

용기회와 생활수준을 제고하였다. 요약하면, 선도산업부문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와 수입대체적 투자를 통해 경제구조를 개선하려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 정책은 다른 CIS국가를 비롯하여 많은 개발도상국

들이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수입대체를 위한 정부주도의 선도부문에 대한 

투자는 많은 시장왜곡을 초래하였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고도성

장에서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적 정책을 추진하였다.

본고는 한국의 산업화 경험을 바탕삼아 우즈베키스탄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거시금융정책에 대한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Ⅱ절에서는 우즈베

키스탄의 현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시장 발전에 대하여 기술한다. 제 Ⅲ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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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참고로 성장목표 설정에 대하여 논의한

다. 제 Ⅳ절에서는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어떻게 투자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에 대해 논의한다. 제 Ⅴ절에서는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내 금융시장 

발전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제 Ⅵ절에서는 시장친화적 경제개발전략을 논의

한다. 제 Ⅶ절에서는 결론을 담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 경제 발전의 현황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생산물과 요소가격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산업화와 사

회발전을 추구하였다. 자국통화가 과대평가되었으며, 높은 인플레에도 불구

하고 금리는 낮게 유지되었다. 에너지, 원자재, 농산물 가격은 다른 부문에 

대한 보조를 해 주기 위하여 시장가격 이하로 유지되었다. 공기업과 사기업

은 광범위한 가격 규제, 엄격하지 않은 예산제약, 중앙집중적 생산목표 설정 

및 분배제도 하에서 시장경쟁에 거의 노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게 되므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0

년대 들어 개혁을 추진하였고 지난 2년간 경제성과는 크게 개선되었다. 

가. 거시경제발전의 특징

실질 GDP성장률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3년 4.4%에서 2004년에는 7.7%로 

크게 높아졌다. 무역수지 흑자는 2003년의 8억불에서 2004년에는 10억불로 

확대되었다. 놀랍게도 경제성장률이 높아졌으나 물가는 긴축적 재정 통화정

책의 수행으로 오히려 안정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03년에 3.8%로 낮아

졌고 2004년에도 3.7%에 그쳤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높지 않았지만 생산자

물가상승률은 2004년에도 26.5%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최근의 고성장, 물가안정, 무역수지흑자의 훌륭한 거시경제성과는 대외여건

의 개선과 건전한 거시경제정책에 기인하고 있다. 첫째, 수출은 2001-2002년

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25%와 30%로 크게 성장하

였는데, 이는 자국통화 솜의 대폭 절하와 점진적인 무역 금융자유화에 기인

한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은 미 달러화에 대한 솜 환율을 1999-2002년간

에 걸쳐 6 차례나 인상하였으나 2002년까지 공정환율과 환전소 환율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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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따라서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평가절하

가 불가피하였다. 추가적인 평가절하로 수출경쟁력이 높아지고 공정환율과 

환전소 환율 간 격차가 해소되었으며, 경상거래의 국내외 통화 환전이 가능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폭적인 평가절하고 수입품의 국내가격이 크게 상승하

였으며 인플레를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 

대폭적 평가절하뿐만 아니라 대외여건의 개선이 수출을 크게 증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2004년 중 금과 에너지 가격이 대폭 상승하면서 금속과 에너지 

부문 수출이 크게 하였다.

둘째, 물가안정을 위하여 재정과 통화정책을 긴축하였다. 2000년 이후 재정

적자는 GDP의 1%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2004년에는 0.4%로 낮아졌다. 세계

은행(2003)에 의하면 공기업차입을 포함한 실질적인 공공부문 적자는 통합재

정적자보다 크게 높다고 한다. 1998-1999년의 경우 통합재정적자는 GDP의 

2% 수준인데 비해, 실질적인 공공부문 적자는 GDP의 10%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1년에는 공기업투자의 급속한 감소로 실질재정적자가 GDP의 4% 

이하로 줄어들었다. 

중앙은행은 2003년 통화정책 운용방식을 현금에 대한 통제방식에서 순국내

자산과 외환준비금의 동태적 변화를 통한 통화공급의 규제방식으로 전환하

였다. 중앙은행은 통화발행에 의한 재정적자 보전을 중단하였다. 통화공급을 

통제하기 위하여 경매에 의한 은행간 예금거래를 도입하였으며, 법인의 국내

통화계정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불하지 않는 20%의 의무준비금 제도를 도입

하였다. 그 결과 광의의 통화증가율은 2001년의 54.3%에서 2002년과 2003년

에는 각각 29.7%와 27.1%로 낮아졌다. 

우즈베키스탄의 금리 추이를 보면, 인플레 수습을 위하여 2001년 이후 예대

금리와 재할인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는 생산자물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통화긴축에 따른 금

리 상승이 2003년 이후 인플레 대폭 둔화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2003년 

이후 인플레 둔화는 식품가격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걱정

스러운 점은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광의의 통화증가율이 2003년 

27.1%에서 2004년에는 47.8%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통화증가

율 상승은 고도성장과 경상거래의 국내외 통화전환, 물가안정에 따른 통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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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통화증가율의 상승은 일반적

으로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므로 주의를 요한다. 

셋째, 대외여건의 호조와 건전한 거시정책운용으로 저축과 투자율이 경상수

지 흑자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00-2002년간 GDP에 대한 민간과 

정부소비 비중은 각각 60%와 18%를 약간 상회하여 저축률은 22% 수준이었

으나 수출확대와 물가안정으로 저축률이 2004년에는 31%로 크게 상승하였

다. 한편, 저축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투자율은 2002년 이후 22% 수준에 유지

되어 저축률 상승이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투자율 정체는 우즈베키스탄의 장기고도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국내고정투자증가율은 2000년의 0.9%에서 2004년에는 5.2%로 높아졌으나 투

자증가율은 GDP증가율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한국의 거시경제 변화를 보면, 1950년대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고인플레로 

점철되었으나 1960년대에는 7%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고 이러한 고도성

장추세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기까지 지속되었다. 한국의 제 1-2차 경제개

발 5개년 계획기간인 1962-71년 중에는 연평균 성장률이 8.7%에 달했고, 인

플레는 7.2%로 낮아졌다. 국내투자율은 두 배로 높아졌다. 제 3-4차 5개년 계

획기간인 1972-81년 중에는 투자율이 크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1, 2차 

석유파동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다. 유가 상승

과 고투자로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경제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인플레가 둔화되고 성장세가 확대되었다. 1986년 이후

에는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 여건’으로 경상수지도 흑자로 전환되었

으나 이후 3저 여건이 퇴조하고 다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경상수지도 적

자로 반전되었다. 1997년에는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다. 한국의 경험에서 주

목할 점은 8%의 고도성장에서도 인플레는 고유가의 1970년대를 제외하고는 

한자리에 그쳤다는 사실이다. 

나. 금융시장

2005년 1월 1일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은행제도는 중앙은행과 805개의 지점

을 가진 32개의 상업은행으로 구성된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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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조합과 전당포를 통제하고 감독한다. 상업은행은 3개의 국영은행, 11개의 

민영은행, 5개의 외국자본참여 은행, 13개의 공동지분은행으로 구성된다. 우

즈베키스탄의 금융제도는 다른 체제전환국들에 비하여 뒤떨어져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다. 은행대출 중 70%는 정부가 보증한 외국인의 대출이어서 

대폭적인 솜화의 평가절하로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났으며,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재정부담으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화폐소득 구조는 2004년 중 강제적인 지불과 기여금이 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은행예금, 증권매입 및 경화보유 비중이 14%에 달하고 

있으나 가계의 은행예금 비중이 GDP의 2%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볼 때, 대

부분 경화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계가 은행예금을 기피하는 이

유는 중앙은행이 예금에 대한 현금 인출을 통제하고 은행들은 정부를 대신

하여 은행계정을 통한 세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은 높은 인

플레를 억제하기 위하여 금리를 올리는 대신 현금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국세청을 대신하여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또한 예금인출과 외화예

치에 규제 등에 의한 경상거래의 국내외 통화 비전환문제로 외환의 암시장

과 자본도피가 발생되었다. 

정부지시 대출과 광범위한 정부 간섭에 의한 잠재적 위험과 심각한 금융후

퇴현상을 고려하여 정부는 2003년 6월 금융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03-2004년 중 우즈베키스탄 은행제도 개혁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통화정책의 시장기구 개선과 비현금적 결제방식의 장려

- 국내외환시장에서의 환율단일화 및 경상국제거래에 대한 솜화의 전환성 

도입

- 상업은행의 납입자본에 대한 정부 직접참여의 감축

- 은행계정을 통한 징수. 기록, 통제의 책임을 포함한 상업은행의 비고유 

업무의 단계적 폐지

- 은행지주 회사와 전당포에 대한 법적 기반강화와 신용조합 활동에 대한 

규범적 기반 개선

은행의 사유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상업은행의 총자산은 2003년과 2004

년에 각각 7%와 22% 증가하여 2005년 1월 1일 현재 5.4조 솜에 달하고 있



282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다. 은행 대출도 2004년 중 13.4% 증가하여 7500억 솜에 달한다. 괄목할만한 

점은 물가안정과 여건 개선으로 민간예금이 2004년 중 32%나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규모는 3230억 솜에 불과하다.

증권시장의 경우 은행 예금증서, 주식, 회사채 발행이 크게 증가하였다. 2004

년 중 총 1463억원의 주식과 회사채가 판매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30%나 

증가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금융발전과 거시경제안정간의 선순환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자리로 낮아졌지만 생산자물가 상승

률은 아직 20%를 상회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은행의 현금인출을 심

하게 통제하고 있다. 거시경제안정을 위하여 은행의 민간의 현금 인출을 자

유롭게 해야 하며 자유로운 현금인출의 기반 위에서 한 자리대 물가상승률

을 달성해야 한다. 민간의 은행예금 인출에 대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으나 민간의 은행예금 기피현상으로 금융 중개가 약화되고 

활발한 투자활동을 저해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금융개혁 프로그램을 작성하였

으나 개혁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시장발전의 지체로 투자와 생

산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성장기반이 약화에 의한 공급부족으로 중장기적으

로 다시 물가불안이 재연되고 금융발전이 더욱 지체될 수 있다.

3. 성장과 투자목표 설정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의 7-8%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장기계획을 가지

고 있다. 성장목표 달성은 주로 산업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풍부한 자원과 

시장개혁을 기반으로 현재의 원자재 중심 생산구조를 고부가가치 생산구조

로 바꾸려 한다. 장기산업발전 계획에 의하면 2010년의 제조업 비중을 신흥

산업국과 비슷하게 30%수준으로 높이게 된다. 

가. 한국과 비교한 우즈베키스탄의 산업 발전

우즈베키스탄의 생산구조는 농업생산이 줄어들고 제조업 비중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2000-2004년 중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비중은 2.9%포

인트 상승한 반면, 농업비중은 3.3%포인트 감소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2002

년 이후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산업구조도 바뀌기 시작하였다. 즉 생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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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변화는 기술진보뿐만 아니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여건 개선을 반영한다. 

2004년 중 제조업 생산은 9.4% 증가하여 GDP 증가를 상회하고 있다. 기계

는 34.5%, 건자재 8.2%, 경공업 5.2%, 연료 5.8%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생산의 괄목할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3-2004년간 투자율은 정체되

어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점진적 산업발전 전략을 채택하였다. 1991-1995년의 제 

1단계에서 정부는 주요 원자재, 추출광물 및 수입대체적 제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전반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주요산업의 이윤을 높이

기 위하여 에너지 가격을 규제하였으며 대기업의 민영화에 매우 신중한 자

세를 견지하였다. 1996-2000년의 제 2단계에서는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

조하여 수출촉진과 수입대체를 위한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구조

적 변환을 도모하였다. 산업생산에 대한 투자는 재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2000-2004년의 제 3단계에서는 시장개혁을 강조하였으며 대기업 민영화, 국

가의 재산독점 완화, 민간부문의 성장을 주요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한편 부

실기업을 청산하고 경영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매우 긴축적 정책기조를 유지

하였다. 외환자유화와 정부규제 완화로 기업들은 점차로 자신들이 마련한 재

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한국의 생산구조를 보면, 1960년대 초 이후 수출주도 성장전략으로 제조업 

부문이 급성장하였으나 농업부문이 크게 위축되었다. 농림어업부문의 GNP 

비중은 1962년의 43%에서 1970년에는 30%로 줄어들고 제조업 비중은 동기

간 중 9%에서 18%로 높아졌다. 2004년의 우즈베키스탄 생산구조는 1970년 

한국의 생산구조와 유사하다. 만약 우즈베키스탄이 1970년대 한국의 변화과

정을 거치게 된다면 농업부문의 비중은 향후 10년 내에 반으로 줄어들고 제

조업 비중은 두배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한국의 제조업 비중 급등은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연유하는 

바가 크고 동 정책은 제조업 생산을 크게 늘렸지만 동시에 각종 경제왜곡을 

초래하였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은 과도한 보호정책과 

정부규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자본에 비해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경

제에서 자본집약적 산업의 발전은 경제적 효율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은 1970년대 유가상승의 충격 속에서도 산업구조를 발전시키는 

데 성공하였지만 1970년대 말에는 인플레 재연과 심각한 경제왜곡문제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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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게 되었다. 

이제 우즈베키스탄의 비교우위와 산업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의 수출 구조를 살펴보면 면화의 수출이 총수출의 1/5을 차지하며, 에너지와 

금속수출이 뒤를 잇고 있다. 이러한 원자재 수출은 총수출의 40%를 차지하

고 있으므로 우즈베키스탄의 비교우위는 여전히 원자재 관련 제품의 수출에 

있다고 하겠다. 화학과 기계제품의 수출은 총수출의 10%에 불과하다. 대부분

이 운송서비스인 서비스 수출도 총수출의 10% 이상이다. 

한편, 한국의 주요상품별 수출추이는 다음과 같다. 1차 산품의 수출은 1964

년의 45%에서 1970년에는 17%로 감소하였으며, 경공업 수출 비중은 동기간 

중 45%에서 70%로 상승하였다. 1960년대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채택하면서 

경공업 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어서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

로 중화학공업제품 수출비중이 1970년의 13%에서 42%로 상승하였다. 산업구

조상 한국의 1970년은 우즈베키스탄의 2004년과 비슷하므로 두 해를 비교해 

보면, 제조업 비중과 중화학제품 수출 비중이 두 나라 모두 유사하다고 하겠

으나 1차 산업과 경공업 비중은 크게 다르다. 한국은 수출주도 성장전략의 

추진과 함께 경공업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났으나 우즈베키스탄은 아직도 원

자재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의 GDP의 17%에 달하는 

산업은 1970년의 한국의 산업과 비교해 보면, 경공업 제품 수출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겠다.

나. 우즈베키스탄의 장기 계획과 한국의 5개년 계획 비교

우즈베키스탄은 2000년에 2015년까지 빈곤 수준을 반으로 줄이는 밀레니엄 

발전 목표 (MDGs)를 설정하였다. 자유화 가속화, 시장불균형 완화, 공공기관

의 효율화 등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

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GDP는 2005-2010년간 연 7.5-8% 성장한다. 주요 정

책은 다음과 같다.

- 조세부담 감축과 정부개입 축소

- 금융정책과 무역부문에서의 자유화 가속화

- 국민들의 실물 자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규제와 법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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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화

- 거시와 미시 차원에서의 구조적 불비례의 극복

- 조세와 통화정책, 실물과 금융자원 접근에 있어서의 불평등 제거

- 에너지와 수자원의 국내외 가격차의 축소 등 우즈베키스탄의 WTO 가입 

요구조건의 단계적 충족

우즈베키스탄은 개혁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거시경제전망을 마련

하였다. 2007-2010년에 GDP성장은 연 8-8.5%에 달하며 산업 성장률은 이보

다 높은 11-13%에 달하여 2010년의 산업 비중은 GDP의 19-20%에 이른다. 

투자와 수출은 매년 10-12% 성장하며, 인플레는 연 4-5% 수준으로 안정된다. 

이상과 같은 장기발전 목표는 정책기조나 정책 순서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

이 매우 일반적으로 설정되었다. 최근 세계은행과 IMF는 우즈베키스탄의 빈

곤감축전략에 대한 중간보고서에 대한 자문 보고서에서 우즈베키스탄이 전

략의 거시경제적 기초를 강화하고 매우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중기 거시경제 

체계를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그들은 거시경제적 개관을 크게 강화하고 

주요 대내 및 대외 균형과 정책반응 및 현 거시경제적 취약성 간의 상관관

계에 대한 분석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개혁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신뢰

감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화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개혁

의 효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경제성장은 적절한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로 지속될 수 있다. 기술진보는 연구

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개혁, 안정적 거시 여건, 

금융발전 등에 의하여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지속적 성장

의 복합적 성격을 반영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과 투자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집

약되었다. 1962년부터 1996년까지 한국은 매 5년마다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

하였다. 한국 경제의 도약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함께 이루어졌다. 

제 1차 5개년 계획(1962-66)은 수입대체를 위한 기반 산업의 육성과 사회간

접투자에 집중하였다. 수출지향적 산업화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발전에 초점

을 맞춘 제 2차 5개년으로 본격화되었으며, 제 3차와 제 4차 계획은 중화학

공업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은 중화학공업화의 고투자 정책을 견지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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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70년대의 오일 쇼크 하에서도 고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의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성장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본형성 및 

재원조달 계획을 포괄하는 거시경제 계획이었다. 투자와 함께 저축, 경상수

지, 해외자금조달 계획을 망라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5개년 계획은 정부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점검하

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5개년 계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마련되었다. 먼저 노동력과 노동생산성 전

망에 기초하여 실질성장률 목표를 설정한다. 둘째, 한계자본산출계수(ICOR)

를 추정하여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 투자수준을 산정한다. 셋째, 

인플레를 전망하여 실질 목표를 명목 목표로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가계, 정

부, 기업별로 국내 저축을 전망하고 투자목표를 위한 해외저축을 산정한다. 

경상수지와 외채를 매우 구체적으로 전망한다. 

5개년 계획은 정책의 균형과 일관성을 점검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라고 하겠

다. 동 계획은 정부가 통제된 가격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주의적 중앙집

중 계획과 완연히 다르다. 동 계획은 시장 기능을 중시하고 경제개발을 달성

하기 위한 장기계획이다. 

과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계획 경제를 경험하였던 우즈베키스탄이 5개년 

계획과 같은 중기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까? 만약 중기계획이 과거의 계

획을 답습한다면 그러한 계획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장기성장을 위

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기 거시경제전망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자원예

산을 수립한다면 이러한 계획은 거시경제전망 안에서 정책의 실행가능성과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다. 한국의 투자정책

성장과 투자 목표 설정은 적극적 투자 정책을 전제로 한다. 한국의 정책입안

자들은 공공투자, 조세, 및 신용배분 정책을 통하여 투자 유인을 제공하였다.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프라와 제반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금융억압의 위험을 무릎 쓰고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신용을 배분하였다. 이와 



제3부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과 수출 촉진 방안  287

같은 적극적 투자정책은 사회간접투자와 인적자본투자와 같이 외부효과와 시장 

실패가 존재할 때 정당화된다. 또한 투자결정의 불확실성과 비가역성은 대기 가

치 (value of waiting)를 보상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유인 제공을 정당화한다. 

동아시아의 성장모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시장경제적 표준적 이상모형과

는 상당히 다르다. 동아시아 성장모형에서는 정부가 자원배분에 중요한 역할

을 하였으며,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였다. 정부는 금융시장을 

통제하고 대부분의 업스트림 산업을 소유하였다. 국제자본이동은 90년대에 

들어서야 자유화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주도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지만 중화학

공업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정부는 적절한 산업을 선택

할 수 없었으며 적절한 양의 목표를 설정할 수 없었다. 경제사회의 변화와 

산업 고도화로 투자주도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개입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제5차 계획(1982-86)은 무역 및 금융 자유화를 포함하

는 시장기능을 강조하게 되었다. 

4. 투자재원 조달

투자는 국내 및 해외저축으로 조달되어야 한다. 국내저축이 낮은 나라는 해

외직접투자나 해외부채 형태로 해외저축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고도성장

경제는 고투자나 고저축으로 특징 지워진다. 앞에서는 한국의 5개년 계획에

서 성장, 투자와 저축이 어떻게 연관을 맺게 되는 가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만약 고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투자가 저축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외부채에 

의존하게 되어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저축, 투자, 성장 간 선순환을 이루어

야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다.

가. 저축과 투자: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에 저축률이 크게 높아졌으나 투자율은 정체되었으며 

이는 향후 성장잠재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또한 증가된 저축도 강제적 지출과 

기여금, 경화와 부동산 구입에 쓰이고 있어서 국내투자를 촉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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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의 저축률은 1960년의 9%에서 1990년대에는 35%로 3배 이상 상승

하였다. 투자율도 동기간 중 10%에서 35%로 3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렇게 

저축률과 투자율이 동시 상승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과 외환위기 이후를 제외하

면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높아서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문제를 야기하였다. 

앞에서는 1970년 한국의 산업구조가 2004년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와 유

사하다고 하였다. 1970년 한국의 저축률과 투자율은 각각 18%와 25%에 달한

다. 저축률과 투자율 면에서는 2004년 우즈베키스탄의 저축률이 1970년 한국

의 저축률의 2배에 달하나 동 기간 우즈베키스탄의 투자율은 한국의 투자율

보다 3%포인트 낮다. 저축․투자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문제는 투자율이 

정체되고 저축률도 현재는 높으나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증가세가 둔화되

면 저축률이 다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나. 투자, 성장, 저축에 대한 한국의 경험

한국은 어떻게 투자율과 저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었을까? 초기 낮은 

저축률 하에서 어떻게 투자율을 높일 수 있을까? 고투자는 고저축으로 이어

지나? 어떻게 저축률을 높일 수 있을까? 투자, 성장, 저축에 관하여 많은 의

문을 제기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예를 들어 고투자가 고성장을 이루게 한다고 한다. 그

러나 한국의 경우에도 투자가 성장에 반응한다는 연구결과가 많다. 또한 저

축증대로 성장을 높일 수 있지만 저축도 성장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연 한국의 성장이 투자를 선행하는 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한국의 

경우 성장이 저축을 선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다. 일반적으로 성

장 기대는 투자를 높여서 실제로 성장을 촉진하고 저축과 투자를 늘리게 된

다. 한국의 저축과 투자간 높은 상관관계는 양자가 고성장이나 정책 또는 자

본 유출입에 대한 규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투자나 저축을 높여서 성장을 촉진하기가 쉽지 않음을 시

사한다. 성장은 저축의 주요 요인이지만 투자가 반드시 성장을 촉진하는 것

은 아니므로 성장, 저축, 투자간 선순환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경

험은 고투자가 고저축 및 성장을 촉진했음을 시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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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저축과 고투자를 통해 고성장을 이루기 위한 일관되고 세련된 정책수

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 해외 금융과 외채

한국의 경우 투자율이 저축률보다 높았으므로 해외저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

었다. 1985년까지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로 외채가 누증되었으며 80년대 후반 

3저에 의한 경상수지의 거대 흑자로 외채를 줄일 수 있었다. 

우즈베키스탄도 국내투자 재원 조달을 위하여 외국인 대출에 의존하고 있다. 

2002년 기준 외채는 46억불로 GNI의 58%에 달한다. 특기할만한 점은 우즈

베키스탄의 경우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매우 높은데도 외국인 대출에 의존하

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투자의 56%는 기업과 가계로부터 조달되며, 외국인 

투자와 신용은 25%를 차지한다. 은행 신용과 여타 대출은 2.6%에 불과하다. 

우즈베키스탄의 저축률은 투자율보다 월등히 높으므로 국내저축을 투자에 

활용하면 외국인 대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은 고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차입에 의존한 결과 1980년에는 

세계 4대 외채국이 되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1-3년의 무역신용을 통해 외

자를 끌어 들였으며,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3년 이상의 

장기 공공 차관과 민간 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초에는 중기 외

채가 총 외채의 4% 미만이었으며, 1년 이하의 단기 외채가 급증하기 시작하

였다. 외채구조를 보면, 1966년에는 민간외채가 공공외채를 초과하기 시작하

였으며 80년의 외채위기 이후에는 공공 외채가 민간외채보다 많아지게 되었

으며 은행 대출도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해외금융에 있어서 한국은 해외직접투자를 장려하면 일본의 한국산업지배가 

이루어질 것을 우려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일본의 식민지이었으므로 해외직

접투자를 통한 일본의 지배를 원하지 않은 듯하다. 90년대 자유화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10%에 불과하고 해외포트폴리오 투자가 자본유입의 

8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과 차별화되고 있다. 

한국은 거대외채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미 국가들과 달리 1980년의 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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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의 고투자 고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유가 급등 하에서도 고성장을 

지속한 한국경제를 신뢰하였으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전통적으

로 해외금융이 저축부족분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개방된 1990년대 후반에는 자본유입이 국내 저축과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 저축 정책

남미 제국 등 여타 개도국의 저축률은 정체되거나 하락한 반면, 동아시아의 

저축률은 꾸준히 높아졌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다. 물론 낮은 

수준의 인플레와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제도가 관건일 것이다. 높은 

저축을 설명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이나 개도국의 저축에 관한 많은 연

구는 성장과 인구구조가 저축의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한다. 

민간과 정부저축으로 나누어 보면, 거시경제 안정을 추구한 결과 정부저축률

은 1970년대 전반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상승하였다. 

한편, 민간저축은 1988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의 경우 정부저축이 증가하면 민간저축이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민간 저축을 개인 비금융 기업과 금융기관으로 나누어 보면, 개인저축

은 기업저축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기업저축은 개인저축에 비하여 변

화 폭이 작았다. 금융기관 저축은 더욱 안정적이었다. 금융시장의 불완전성

으로 기업차입이 어려울 때 기업들은 자신들의 저축으로부터 투자재원을 조

달하게 된다. 따라서 투자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저축률이 안정적으로 높

아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의 저축정책은 고투자․고성장 정책이며 산아제한과 같은 인

구정책이었다고 하겠다. 건전한 통화재정정책기조로 마련된 거시경제적 안정

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보호와 규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을 때 저축이 촉진되고 금융중개가 활발해질 수 있다. 만약 자본시

장의 불완전성으로 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때에는 기업저축을 안

정적으로 높게 유지함으로써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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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기적에 대한 세계은행의 연구는 금융 및 세제 지원, 우편저축과 연

금제도, 강제저축, 소비자 신용 제한 등을 저축제고 정책으로 지적하였다. 이

와 같은 정책 수행으로 국내저축을 높일 수 있겠으나 간접적인 제 2차 효과

가 직접적인 제 1차 효과를 상쇄하면서 동 정책의 저축률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5. 금융정책

앞에서는 경제발전의 재원 마련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저축, 투자, 성장 간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정책을 수립해야 함을 강

조하였다.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금융제도의 발전은 자원의 효율적 동원과 사용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

을 한다. 

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은행

우즈베키스탄은 금융 개혁과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11개의 은행이 민영화되

었으며 추가적 민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상업은행의 수는 2005년 1월 1일 현

재 32개이다. 이에 비해 1960년대 초 한국에는 5개의 전국적 상업은행만이 

있었으며 그들은 1980년대 초 은행민영화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모두 국영은

행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예금고에 의하여 경영 실적을 평가했기 때문에 예

금 유치를 위한 은행간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은행들은 각

종 현금 인출에 관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국세청을 대신한 세금 관련 업무

도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의 은행들은 그러한 규제와 업무를 하지 않았다. 또

한 우즈베키스탄은 겸업은행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은 겸업은행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특화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한국에서

는 농업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주택금융, 외환업무에 특화하는 많은 

특수은행들이 설립되었다. 

한편 채권과 주식시장은 1960년대에는 은행에 비해 발달하지 못했다. 1970년

대 들어 단자회사들이 설립되고 회사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공개를 촉

진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마련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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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의 발전은 각국의 경제환경과 역사를 반영한다. 따라서 체제전환국

의 금융제도는 한국과 다를 것이다. 예를 들면, 경제개발 초기 한국은 5개의 

상업은행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경제개발 이전부터 5개의 은행이 활동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체제전환 이전부터 원

초적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많은 금융소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32개나 되

는 은행을 가지게 되었다. 양국간 제도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현재 우

즈베키스탄의 금융중개는 경제개발 초기 한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은행대출의 70%가 정부보증 해외차입이어서 은행들이 

국내 민간저축에 의해 축적된 금융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처럼 예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현금인출

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가계의 은행예금은 GDP의 2% 정도에 그치고 있

다. 1960년대 한국의 경우 예금과 대출이 각각 은행 총자산의 75%와 60%를 

차지하였다. 해외차입은 1960년에 외자도입법을 제정하고 외자도입체제를  

정비하면서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우즈베키스탄과 1960년대 한국의 금융발전을 비교하면 우즈베키스탄

의 금융중개기능이 낙후되어 있어서 금융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2002년 이후 국제

금융기구의 금융지원을 받아 상업은행들이 순전히 상업적 기준에 의하여 민

간대출을 하기 시작하였다 (EBRD, 2003). 그러나 국내저축이 은행권으로 유

입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즈베키스탄에서도 1960년대와 70년대의 한

국과 같이 사금융 시장이 공금융 시장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겠다. 

나. 한국의 경험

경제개발초기 한국의 금융시장은 현재의 우즈베키스탄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우에도 정부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용배분에 깊숙

이 관여하였다. 예금과 대출금리를 시장금리 이하로 유지하여 마이너스 실질

금리를 시현하였다. 이러한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은행대출에 대한 초과수요

와 금융위험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억압은 시장실패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는 은행들이 가장 높은 금리를 지불

하려는 곳에 대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금리수준에서 대출상환의 위험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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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곳에 대출하려 한다. 비대칭적 정보하에서는 금융억압과 신용배분이 은행

부도의 위험을 낮추고 대출의 사회적 수익을 높일 수 있다.

동아시아 기적에 관한 세계은행의 연구는 한국의 금융시장 개입을 성공적 

사례로 기술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대출 프로젝트 선택을 개선하기 위하

여 각종 규제를 강화하였으며, 장기신용을 전문으로 하는 은행을 별도로 설

립하고 특정부문에 대한 신용배분을 유도하였다. 

한국이 1965년에 단행한 금융개혁은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정부는 낮은 

금리로 신용을 배분하고 환율도 절상된 수준에서 유지하였는데 1965년 5월

에는 걸리와 쇼의 건의를 받아들여 금융개혁을 단행하였다. 시장금리를 반영

한 사금융시장의 재원을 공금융 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대한 금리를 연 15%에서 연 26.4%로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개혁은 성

공적이지 못했다. 국내통화 및 외환 대출에 대한 초과수요를 반영한 금리와 

환율의 상향조정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었으며 놀랍게도 인플레도 높아졌다. 

따라서 금리는 1968년부터 하향조정 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신용배분에 대한 정부개입이 긍정적 효과만을 거둔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말경에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대내외 경제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정

부가 예대금리를 장기간 동안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 투자

가 과도해지는 반면 저축유인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1980년대에는 금

융자유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경제개발초기에는 시장실패가 너무 광범위하게 

나타나므로 금융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부개입보

다는 시장기능을 강조하게 된다. 

6. 산업화의 시장친화적 접근법

앞에서는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초기 정부가 자원배분과정에 개입하였으며 

시장이 잘 기능하고 있지 않거나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경우 이러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의 경제성장과정을 

정부개입에 의한 성장과정으로 기술하기보다는 시장친화적 경제정책으로 자

원배분을 개선시킨 사례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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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장친화적이 되려면 정부의 역할이 인적자본에 대한 적절한 투자, 

민간기업의 경쟁환경조성, 대외무역의 개방, 경제안정에 한정되어야 한다. 동

아시아에서 정부가 시장친화적이라는 견해는 종래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여 

자원배분에 관여함으로써 고도성장의 이루었다는 수정주의자들의 견해 에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정부

가 관료체제를 동원하여 시장에 개입한 “개발 국가체제”의 전형으로 묘사될 

수도 있지만 경제발전에 있어서 독재적인 지도자와 관료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독재적 지도자는 기술관료 엘

리트와 민간 지도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으

며 동시에 기업간 경쟁환경을 조성하였다. 한국의 정책 방향이 어떠했던 간

에 성공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정책이 시장친화적이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

을 하고 있다. IMF, 세계은행, EBRD 등 국제기구들은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전략이 시장친화적 접근법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 구조적 개혁

중앙정부 계획체제로부터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체제전환국들은 구조개혁을 

빠르게 단행할 것을 권고 받는다. 체제전환국의 성장을 연구한 결과들도 구

조개혁과 경쟁압력이 투자환경조성과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개발에 있어서 가격구조를 정상화할 것을 강조하는 신고전파적 접근법

은 통상적으로 사유재산의 보호, 시장기반 경쟁, 적절한 유인 제공, 건전한 

통화정책 등을 강조한다. 국제금융기구들의 우즈베키스탄의 대한 정책권고도 

대체로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외환제도의 자유화. 대외무역

의 보호장벽제거, 가격의 신축적 조정, 은행 개혁, 민간 투자와 민간기업활동

의 장려, 투명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체제전환과정에 있음을 감안할 때 위의 정책권고는 수용되

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책운용은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

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

다. 이런 점에서 다음에서 기술하는 한국의 성장과 시장에 관한 경험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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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60년대와 70년대, 성장과 시장의 관계에 대한 한국의 경험

한국경제가 직면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정치경제적 고려에 의하여 반시장경제적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노동과 자본

시장은 정부의 성장정책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게 마련하여 기업과 가계

도 가격구조의 변화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정책과 시장의 동태적 변화는 경

제발전의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960년대 초 군사정부는 정치권력과 경제적 의사결정의 중앙집중화를 통하

여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 하였다. 정부는 5개년 개발계획을 도입하였

으며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각종 지원을 통한 수출촉진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었다. 권력의 중앙집중화로 이해단체와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하

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행정부도 통제되었다. 

이러한 강력한 정부 하에서는 자원배분이 왜곡될 수 있는데 한국의 경우 다

른 개도국에 비해서 왜곡의 정도가 제한적이고 시장도 작동하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1960년대에는 노동이 초과공급상태에 있었으므로 노동시장의 임금

이 통제되지 않았으며 노동이동에 대한 규제도 없었다. 반면에 자본시장은 

초과수요 상태에 있었으므로 통제되었다. 정부는 앞서 기술한대로 금리와 환

율을 통제하였다. 

한국경제는 1970년을 전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1966-69년간의 고도성장으로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

되면서 경제성장도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3선 개헌으

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조성되었다. 게다가 1969년의 주한

미군의 부분 철군을 시사하는 닉슨의 괌 선언이 발표되고, 국제통화제도가 

브레톤 우즈체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고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되는 등 대

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직면하여 정부는 농업부문, 수출, 중화학공

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3차 5개년 계획(1972-76)을 입안하였다. 동 계획

은 가격안정과 지역과 산업부문간 균형발전을 강조하였지만 실제로는 가격

과 금리에 대한 통제로 고도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을 이어갔다. 1972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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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긴급조치를 발동하여 기업의 사채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도록 했

으며, 1973년에는 가격상승에 3% 상한선을 부과하였다. 동시에 1973년에는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통제금융에 의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생산의 규모경제

와 노동의 신축적 공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히게 되었다. 우선 중화학 산업은 미약한 전후방연관효과와 

국내외 수요부족으로 규모의 경제를 거둘 수 없었다. 다음으로 중화학공업화

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숙련공에 대

한 임금이 급등하였다. 1971-73년 중 평균 임금상승률은 연 15%였으나 

1974-80년 기간에는 연평균 31%로 높아졌다. 직종과 교육정도에 따른 임금격

차도 현저하게 확대되었다.

중화학공업화는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오일 쇼크의 충격 속에서도 한국

의 고도성장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지만 미시적으로는 자원배분의 왜곡과 

중화학공업의 과잉생산능력, 거시적으로는 고인플레, 경상적자 및 외채 증대

의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1979-80년 중에는 박 대통령의 서거에 

따른 정치경제적 위기로 중화학공업화가 후퇴하게 되었다. 이어서 제 5차 5

개년 계획(1982-86)에서는 시장경제와 물가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

다. 경합기반 경쟁

한국의 경험은 시장이 불완전할 때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은행은 경합기반 경쟁 개념을 도입하여 동아시아 고도성

장의 시장친화적 접근법을 설명한 바 있다. 개도국에서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협조와 정보교환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하여 시

장협조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비대칭적 정보문제를 안고 있는 자본시장

에서는 자본은 평가와 선정 작업을 통해서 분배될 수밖에 없으며, 투자의 규

모경제와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개입하여 높은 수익률을 거

둘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협조적 기능은 종종 정부와 기업간의 담합으

로 변질된다. 이러한 기능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신용

배분과 같은 경제적 보상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경합기반 경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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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진 경합은 수출금융을 얻으려는 기업간의 경쟁이다. 이 경우 수출실

적은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며 높은 수출 실적은 국제시장에서의 기업

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경합적 경쟁이 성공하려

면 프로젝트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양질의 공무원들이 있어야 한

다. 따라서 협조와 경쟁의 장점을 결합하기 위해 경합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

은 시장경쟁에 의존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경합이 성공하려면 보상, 규칙 및 심사의 세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상

은 참여와 경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며, 규칙은 경합자들이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유능하고 공평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서 경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제도적 특징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의 공무원들은 능력이 있었으

며 덜 부패되었다. 경제 기술관료는 정치가나 이해집단의 로비로부터 유리되

었으며 경합의 성과가 좋지 않을 때에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려는 탄력적 태

도를 보였다. 

7. 정책제안 요약

우즈베키스탄의 양호한 경제성과는 대외여건의 호조와 건전한 정책집행에 

연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다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므

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며 생산효율

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도 시장개혁을 

통하여 현재의 원자재 중심 생산 구조에서 고부가가치 생산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장기산업발전 계획에 따르면 GDP 중 

제조업 비중을 2010년에는 신흥공업국 수준인 30%로 높일 계획이다.

가. 성장 목표

투자와 성장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5개년 계획과 같은 종합적

이고 일관성 있는 중기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의 5개년 계획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동 계획은 성장과 투표목표 하

의 거시경제전망과 재원조달계획을 담고 있었다. 저축과 투자 및 해외자금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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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계획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우 구체적인 

정책과 거시전망 및 자금조달계획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계획수립을 통하여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점검하게 되고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5개년 계획은 경제의 여러 부문에 걸친 정책의 일관성과 균형을 점검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규제된 가격에서 정부가 자원을 배분하는 사회주의

적 중앙정부 계획과 크게 다르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시장이 발달하

지 않았으므로 정부가 자주 시장에 개입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부개

입에 의한 시장왜곡을 최소화하려 노력하였으며 시장기능이 작동되도록 하

였다. 예를 들면, 1960년대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은 초과공급상태에 있었으

므로 노동이동을 제한하거나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

나 자본시장은 초과수요 상태에 있었으므로 금리를 통제하여 효율적 자원배

분을 이루고자 하였다.

나. 투자정책

성장과 투자목표 설정은 적극적 투자정책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환율, 조세, 

신용배분 정책 등을 통하여 투자유인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정책

은 사회간접투자와 인적자본의 투자와 같이 투자의 외부효과가 매우 크거나 

시장실패가 있을 때 정당화된다. 게다가 투자의 불확실성과 비가역성도 대기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투자유인의 제공을 정당화한다.

동아시아 성장모형은 시장경제적 표준 모형과는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성장

모형에서는 정부가 자원배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정부와 기업간의 관

계가 매우 밀접하였다. 정부는 금융시장을 통제하고 대부분의 업스트림 산업

을 소유하였다. 국제자본이동은 90년대에 들어서야 자유화되기 시작하였다. 

다. 저축, 투자, 성장 간 선순환 구축

고도성장을 지속하려면 저축, 투자, 성장 간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의 경험을 들어 투자가 성장을 높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한국의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은 투자가 성장에 반응하였으며 성장이 저축

을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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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축정책은 주로 고투자 고성장 정책이었으며 출산제한과 같은 인구

정책이었다. 그러나 저축이 증대하려면 건전한 통화재정정책으로 물가안정을 

이루어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로 자금이 은행권으로 이동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문제로 금융시장 발전이 지연될 때에는 기업저축을 

높여서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장이 저축이 주요 결정요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장, 저축, 투자간 선순환을 

이루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투자를 증대한다고 반드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험은 고투자가 자동적으로 저축과 성장을 높이게 

되었음을 시사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험은 일관되고 세련된 정책 집행을 통

하여 선순환을 이루었음을 나타낸다.

라. 금융시장 발전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제도가 발전되어야 한

다. 우즈베키스탄의 은행제도는 한국과 매우 다르다. 우즈베키스탄은 많은 

소규모 상업은행을 가지고 있으나 한국은 경제개발초기부터 몇 개의 상업은

행만을 가지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겸업은행체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특화금융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경제개발초기에 

농업금융, 중소기업금융, 서민금융, 주택금융, 외환업무에 특화하는 특수은행

을 설립하였다. 양국간 금융제도의 차이가 어떠했던 간에 현재 우즈베키스탄

의 금융중개는 경제개발 초기 한국에 비해 활발하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은행대출의 70%가 정부보증 해외차입이어서 은행들이 

국내 민간저축에 의해 축적된 금융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처럼 예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현금인출

에 대한 각종 규제 등으로 가계의 은행예금은 GDP의 2% 정도에 그치고 있

다. 1960년대 한국의 경우 예금과 대출이 각각 은행 총자산의 75%와 60%를 

차지하였다. 해외차입은 1960년에 외자도입법을 제정하고 외자도입체제를 정

비하면서 1960년대 후반 들어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우즈베키스

탄과 1960년대 한국의 금융발전을 비교하면 우즈베키스탄의 금융중개기능이 

낙후되어 있어서 금융중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이 매

우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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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정부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신용배분에 깊숙이 관여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금과 대출금리를 시장금리 이하로 유지하여 마이너스 

실질금리를 시현하였다. 이러한 마이너스 실질금리로 은행대출에 대한 초과

수요와 금융위험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금융억압은 시장실패에 의

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는 은행들이 가장 높은 금리를 

지불하려는 곳에 대출하기가 어렵고 현재의 금리수준에서 대출상환의 위험

이 없는 곳에 대출하려 한다. 비대칭적 정보 하에서는 금융억압과 신용배분

이 은행부도의 위험을 낮추고 대출의 사회적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장기간 지속되면 투자가 과도

하게 되고 금융저축도 줄어들게 된다.

마. 시장친화적 접근법의 지식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정부 계획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고 있으며 한

국이 경제개발 초기 당면한 여건과 매우 다른 여건에 놓여 있다. 우즈베키스

탄이 한국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으려면 이러한 여건의 차이를 심각하게 고

려해야 한다. 한국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시장은 발달하지 않았으며 잘 작

동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한국의 성장정책이 매우 시장친화적

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투자를 하였으며, 민간기업

들의 경쟁 여건을 마련해 주고 대외무역을 개방하였다. 아울러 거시경제안정

을 도모하였다. 

체제전환국의 성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구조개혁과 경쟁압력이 투자환경

조성과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경제개발에 있

어서 가격구조를 정상화할 것을 강조하는 신고전파적 접근법은 통상적으로 

사유재산의 보호, 시장기반 경쟁, 적절한 유인 제공, 건전한 통화정책 등을 

강조한다. 국제금융기구들의 우즈베키스탄의 대한 정책권고도 대체로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외환제도의 자유화. 대외무역의 보호장벽 제

거, 가격의 신축적 조정, 은행 개혁, 민간 투자와 민간 기업활동의 장려, 투

명성 등을 권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체제전환과정에 있음을 감안할 때 위의 정책권고는 수용되

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책운용은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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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실제 운용에 있어서는 보다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된

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성장과 시장에 관한 경험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한국의 경험은 시장이 불완전할 때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은행은 경합기반 경쟁 개념을 도입하여 동아시아 고도성

장의 시장친화적 접근법을 설명한 바 있다. 개도국에서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을 때에는 정부가 협조와 정보교환을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하여 시

장협조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비대칭적 정보문제를 안고 있는 자본시장

에서는 자본은 평가와 선정 작업을 통해서 분배될 수밖에 없으며, 투자의 규

모경제와 외부경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개입하여 높은 수익률을 거

둘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시장협조적 기능은 종종 정부와 기업간의 담합으

로 변질된다. 이러한 기능변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신용

배분과 같은 경제적 보상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였는데 이를 ‘경합기반 경쟁’이라고 한다. 

협조와 경쟁의 장점을 결합하기 위해 경합의 무대를 마련하는 것은 시장경

쟁에 의존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경합이 성공하려면 보상, 규칙 및 심

사의 세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상은 참여와 경쟁을 촉발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하며, 규칙은 경합자들이 누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능력있고 공평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 동북아시아에

서 경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독특한 제도적 특징 때문이

다. 동북아시아의 공무원들은 능력이 있었으며 덜 부패하였다. 경제 기술관

료는 정치가나 이해집단의 로비로부터 유리되었으며 경합의 성과가 좋지 않

을 때에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려는 탄력적 태도를 보였다. 

바.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의 교훈

한국의 중화학공업화는 한국이 1970년대 초에 처한 특별한 여건 속에서 추

진되었다. 1966-69년간의 고도성장으로 임금과 물가가 상승하고 경상수지 적

자가 확대되면서 경제성장도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3

선 개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 조성되었다. 게다가 1969

년의 주한미군의 부분 철군을 시사하는 닉슨의 괌 선언이 발표되고, 국제통

화제도가 브레톤 우즈체제에서 변동환율제로 바뀌고 보호주의 경향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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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등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에 직

면하여 정부는 농업부문, 수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제 3차 5

개년 계획(1972-76)을 입안하였다. 

정부의 통제금융에 의한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생산의 규모경제

와 노동의 신축적 공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에 부딪히게 되었다. 우선 중화학 산업은 미약한 전후방연관효과와 

국내외 수요부족으로 규모의 경제를 거둘 수 없었다. 다음으로 중화학공업화

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 숙련공에 대

한 임금이 급등하면서 1970년대 말 한국은 잉여노동 경제가 아님을 보여주

었다. 

정부 주도의 주요 투자 프로젝트의 수행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었지만 중화

학 공업화가 고도성장과 함께 경제불안을 조성하였으므로 중화학 공업화 전

반에 걸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고투자정책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절한 산업을 선택하여 적당량의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수출은 투자의 효율

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지만 경제사회적 변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로 투자주

도 성장이 한계에 부딪치고 말았다.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불만

이 늘어가면서 제 5차 5개년 계획(1982-86)은 무역과 금융자유화를 포함하는 

시장기능 제고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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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한국의 사례로 분석한 우즈베키스탄의 재정 개혁

1. 서론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론들이 

있으나 정부주도의 수출 주도형이며, 불균형성장으로 보는 것이 대다수의 의

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성장전략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

한 해답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이들 국가들이 무

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모든 성장전략이 합리적이었는가? 환언하면, 한국이 다른 

조건 없이 특정 개발도상국의 경제체제의 모범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한국은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다른 어떤 나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한국과 같은 경로를 그대로 반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첫째, 

각 개발도상국의 경제, 사회, 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 둘째, 한국이 채택한 

전략 중 초기에는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더라도 후일 오히려 국민경제에 문

제가 될 수 있는 원인이 된 것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국가가 한국

의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하는데 각별한 주의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거 경험 중에서도 재정시스템 및 정책에 관련된 사

항들을 재검토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발전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

다. 재정은 국가의 모든 경제 활동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

으며 예산과 조세의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있다. 재정의 지출요소인 예

산은 단지 정부지출의 기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적 목표와 목적의 

경제적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는 특정부문에 대한 예산지출의 배

정에 의해 자원배분을 실시하고 경제성장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재정

의 수입측면인 조세는 재원의 민간으로부터의 공공부문에 대한 강제적 전환

인 바, 이 역시 자원배분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준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많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결과

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것 역



304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재정은 본질적으로 경제성장 과

정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견해

도 있는 바, 이러한 견해는 전체적인 공공부문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으므

로 재정의 기여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재정부문의 정책제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의 재

정의 역할 및 그 효과를 설명･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기간은 경제개발이 태동한 1960년대 초반부터 주요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

진 1980년대 초까지의 기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것이고 필요한 경우 그 

시기 이후에 채택된 다른 정책들도 또한 논의될 것이다.

이 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재정을 설명하고 비

판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다. 제 3장에서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체계에 

대해 논의하고, 제 4장에서는 이전의 분석들을 근거로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이 제시된다. 

2. 한국의 재정

가. 한국의 예산 체계

이 장에서는 한국의 예산 체계를 그 규모와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선 예산의 범위와 절차, 기관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예산 기관과 절차

예산 절차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단계 ―행정부의 예산 편성과 국회제출, 

국회의 승인, 집행, 예산의 결산― 로 나누어진다. 정부 예산의 편성, 집행 

그리고 결산이 포함된 일련의 예산 절차들은 과거의 경제기획원(현재 기획예

산처) 가 담당한다. 이 부처의 예산실은 각각의 정부기관에서 제안된 예산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며,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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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담당한다. 경제기획원은 60년대 초 경제개발의 주요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장관은 한 서열이 높은 부총리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예

산실장의 서열 역시 경제기획원의 설립과 함께 격상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얼마나 예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국회는 국가예산 법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감사원이 제출한 수입과 지출계

정의 결산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차기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30일 전

에 국회는 예산을 가결하여야 한다. 만일 예산이 결정되고 난 후 상황의 변

화가 발생하여 예산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수정된 보완예산안을 준비

하고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된 예산안은 초기의 예산편성 절

차와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51)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구조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예산

과정에 있어 감사원의 역할은 수입과 지출 계정의 결산 내역을 감독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된다. 아울러 부적절한 지출에 대한 

수정 명령권과 위반자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고 있다.

2) 공공부문의 범위52)

한국에서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를 포함하는 다양한 특별 회

계, 그리고 기금들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공기금의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라고 

불리어 지는 일반회계는 외교, 국방, 치안, 교육, 복지와 경제개발과 같은 정

부의 주요한 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를 말한다. 모든 국세는 농어촌 특별

세와 교육세와 같이 따로 부과되는 몇 가지 세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의 수

입을 충당하고 있다. 

51) 예산이 정해진 이후에 관련 절차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예산이 결정되었을 때, 중앙정부의 관련기관

장은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장에게 예산 및 수입과 계속되는 소비지출을 포함하는 예산의 분기별 할

당 요구, 정부부채를 초래한 계약들에 대한 승인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경제기획원(기획예산처)장은 분기별 예산 할당계획을 준비하고 월별 자금조달 계획을 함께 자문위원

회에 제출한다. 이러한 계획은 대통령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장관은 이러한 계획과 일치하는 수준에

서 각 중앙정부기관의 자금을 할당하고 감사원에 보고한다.

52) 범위를 나누는 체계가 많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체제를 기준으로 설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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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회계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별도의 수입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수입 부족분이 생긴 경

우에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경제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특별회계들은 설립되거나 폐기되었는데 그 수는 1948년 첫 

회계연도에 2개만 존재하다가 1970년 29개로 증가되었으며, 그 이후 줄어들

기 시작하여 현재 재정융자특별회계, 5개의 기업특별회계, 그리고 6개의 기

타특별회계를 포함한 22개의 특별회계가 있다.

기금은 특별한 정부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일정 금액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 현재 51개의 기금들이 있다. 이전에는 기금에 대한 국회

의 심의절차가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만한 운용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

다. 그러나 현재는 국회의 사전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부처는 30% 한도 

내에서 재량이 있음)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

나 아직까지도 많은 기금과 특별회계의 존재는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방정부는 9개의 도, 6개의 광역시, 그리고 시, 군, 면과 같은 하위 지방 행

정 단위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 교육특별회계 그

리고 수자원공급, 의료행정과 도로수송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특별

회계를 포함하고 있다.

3) 재정정책

가) 정부지출의 추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제성장은 정부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통

상 이러한 경우에 GDP 혹은 GNP에서 정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상 크

거나 계속 증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이 

비중은 대략 20% 정도이거나 25%를 넘지 않는 수준이었다.

특히 1950년대 초반 이 비중은 매우 낮았는바 예를 들어 1953년부터 1955년, 

평균 GNP의 약 12%에 불과했다. 이 기간의 낮은 정부부담은 주로 전근대적

인 조세제도, 비효율적 조세징수, 해외 원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비중은 군사정권의 부양정책에 의해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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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까지 도달하였으나 이러한 정책에 의해 야기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후 일반 정부지출의 증가율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이후 이 비중은 다시 급속하게 증가하여 1967년부터 

1969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평균 19%를 차지하였다. 세금의 징수를 담당하

는 국세청은 조세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였으며, 광범위한 

개인 소득세 체제가 도입되었고, 해외원조의 의존을 감소시켰으며 정부 저축

률을 상당수준 증가시켰다. 1970년대 전 기간동안 GNP에 대한 일반 정부지

출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대략 16~18%이었고 1990년대 20% 정

도로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현재는 대략 22%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지출의 

추이는 <표 3-4-1>에 요약된 바와 같다.

이와 같이, GNP에서 차지하는 정부지출의 비중은 최대 22~23%의 비율로 낮

은 수준이었다. 전통적으로 정부지출이 높은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물론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한국의 경우는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다.

<표 3-4-1> 일반정부지출의 대 GNP 비중

연도 비중 연도 비중

1953
1955
1960
1961
1965
1966

 9.3
12.4
19.8
21.9
14.5
1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8.3
17.6
19.1
20.7
21.9
25.4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과도하게 많다는 사실을 고려할 경

우 의외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감안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즉, 개발연대에 사회복지처럼 특정분야에 대한 정부지출은 

극도로 억제되었으며, 보조금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면서도 실제 정부

지출의 크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조세 유인들이 과도히 활용되었다. 물론 조

세유인은 정부지출 규모를 실제보다도 더 작은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한 것

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이지만 정부지

출규모를 실제수준보다 작게 보이도록 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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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지출의 규모만 고려할 경우, 한국에서의 재정정책은 급속한 경제성

장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점에는 좀 더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낮은 조세부담 비율에 의한 낮은 초

과부담과 성장에 대한 조세 유인제도들의 기여 등을 고려하면 그 반대의 결

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나) 재정수지

재정 규모와 아울러 재정수지도 중요한 재정지표이며 이는 거시 경제정책의 

척도로서도 중요하다. 한국 정부는 지난 40년 이상 엄격한 지출통제정책을 

유지해왔다. 모든 정부기관들은 국회가 설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적합한 절

차에 따라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정부의 차입활동들은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이루어졌다. 중앙정부의 일반 회계는 이처럼 엄격한 통제의 덕

분에 재정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참조: 표 3-4-2).

<표 3-4-2> 재정수지 추이

연도
일반회계 통합재정 

GDP2)
% of GDP % of GDP

1972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39

882

3,192

-472

2,126

11,119

5,138

0.6%

0.9%

0.8%

-0.1%

0.1%

0.3%

0.1%

-1,925

-4,661

-11,737

-7,133

-15,782

12,415

65,270

-4.6%

-4.5%

-3.1%

-0.9%

-0.9%

0.3%

 1.3%

42,119

102,955

381,484

820,621

1,787,968

3,773,498

5,219,592

(단위 : 1억원)

반면 통합재정수지의 경우, 그 상황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와 198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중앙정부 통합재정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었으며, 그 비중은 평균적으로 GDP의 3%에 달했다. 다만 최근에는 이 비

중도 많이 축소되었거나 흑자로 전환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이 비록 통합

재정수지에서는 적자가 시현되었어도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세입 내 세출이라는 원칙을 유지한 것에 기인하며 이와 같이 

재정수지의 균형에 가까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것이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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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공지출의 구조적 특성

규모나 수지와 아울러 일국의 예산구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지출구

조이다. 한국의 경우 지출구조상에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제한된 공적 자원의 배분은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이라는 특수상황에 의해 

왜곡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은 1950년대 후반 이래로 

정부예산의 약 25~30%를 차지했으나 1990년 이래로 점진적으로 낮아져 국방

예산은 16%까지 낮아졌다.

196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 중의 하나는 SOC

의 부족이었다. 따라서 다양한 공공 투자들이 그 시기동안 이루어졌다. 1970

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육성전략 하에서 철강, 조선, 기계 그리고 전자산업과 

같이 선택된 몇 개의 산업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직접적 지

출에 부가하여, 많은 조세유인들 역시 이러한 부문에 부여되었다. 조세유인

에 대한 더 세부적인 분석은 다음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1980년대 초반에 있었

으며 이에 따라 지출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1982~1986년에는 엄

격한 예산통제가 있었으며, 1989년 예산(제6공화국 첫 번째 예산)부터 지출구

조의 큰 변화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국방비 부담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감

소하였고 반면 사회개발을 위한 부담이 5.5% 정도 증가하였다. 반면 국민건

강, 사회 안정, 복지에 대한 지출 부담은 1988년과 1989년 사이에는 거의 변

하지 않았다 (표 3-4-3 참조).

<표 3-4-3> 정부지출의 기능적 분류 (중앙정부)

연도 일반행정 방위비 사회개발a) 교육 경제개발 기타b) 총계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20.0
 8.5

  9.4
 8.5
10.0
3.7

31.4
28.0
27.5
20.0
15.9
11.1

 7.3
 9.9
12.4
20.4
18.6
27.4 

13.1
14.6
16.6
17.0
18.3
14.9

30.3
26.0
21.9
20.3
25.3
27.5

 2.2
10.4
13.2
13.7
11.9
15.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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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er와 Diamond (1990)가 연구한 예산구조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 역시 

위와 같은 특징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우선 예상했던 바와 같이, 그들의 결

과는 한국의 공공지출구조가 국제적 평균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주로 과중한 국방비 부담과 작은 예산 규모 때문에 사회, 경제개발과 

같은 부문의 지출은 국제평균과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던 것이 확

인되고 있다.

나. 한국의 조세제도

어떻게 조세제도가 합리적이면서도 정부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

도록 설계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많은 국가의 경제정책에 있어 중심에 있

다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 외에도 조세 그 자체가 급속한 경

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여야 하는 것이 요구된

다. 다시 말하면, 조세의 원칙인 효율성, 형평성, 간편성을 만족시키면서 적

절한 재원의 확보를 하면서, 이와 동시에 조세유인 제도 등을 통해 경제성장

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한국의 조세제도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1) 조세 구조와 기관53)

한국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내국세, 관세, 교육

세, 교통세, 농어촌 특별세로 나누어진다. 전체적으로 관세를 포함한 14개의 

국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17개가 있다. 

조세 정책은 재정경제부에 의해, 징세는 국세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재정경

제부의 세제실은 조세정책을 계획하고 세법을 제정하는 반면 국세청은 조세 

행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1975년 4월 1일 재무부산하에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조세 쟁송의 일차적 판결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서 현재 재정경제부에 소속되어 있다.

53) 실제 많은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설명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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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 수입

이미 지적했던 것과 같이, 조세의 주요기능은 재정지출에 충당할 수 있는 충

분한 자금의 안정적 확보인데 한국의 경우 세수입을 증대하기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의 결과로서 조세부담률이 1950년대 중반의 6~7%에서 1990년대에

는 20~21%로 증가하였다(표 <3-4-4> 참조). 조세부담률은 1977년 경제위기 

이후에 감소하기도 했으나, 최근에 21~22%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한국

의 전체 조세부담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부담률은 1960년대 초반에는 오히려 완만하

나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광범위한 조세 유인제도의 

활용에 의한 조세수입의 감소, 개인과 법인소득세율의 하락, 공제수준의 증

가 등에 기인한 것이다. 아울러 1960년대 초반의 부진한 경제성과가 그 원인

의 하나가 되고 있다.

<표 3-4-4> 조세부담률 추이

Year Year
1955

1960

1961

1965

1966

1967

1971

1972

1973

1975

6.2

10.3

9.7

8.6

10.7

12.0

14.4

12.5

12.1

15.3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17.9

17.3

19.7

20.7

21.3

21.3

22.9

19.5

18.7

20.7

자료 : 통계청, 한국경제의 주요지표, 1998.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02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72~1973년 동안 조세부담의 감소를 제외하고는 국

세청의 설립이후 반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세제개혁과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소위 8.3 특별조치라고 부른다)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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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국세청의 설립은 한국 조세 행정의 역사상 커다란 전환점이라 할 수 있고 

조세 수입의 증대도 가져왔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심한 경기하강 국면

에서 조차도 조세부담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Cooper(1994)는 이것이 국세청

이 채택한 세수목표제 (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의 강화 등 합법적 징세노력을 강화하는 것)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경기하강으로 인해 예상되는 조세수입의 하락이 있다고 

해도 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더 엄격한 노력을 경주하였다는 것이다.

3) 성장에의 영향: 종합적 효과

재정 정책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개발

도상국가의 경우, 정부는 신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축, 자본형

성, 수출촉진 등의 조세유인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한국의 경우 조세 

유인제도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세제가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세제가 과연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를 하였

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한국 세제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 분석은 드물며, 거의 유일한 것이 

Trella & Whalley(1991,1992)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하면, 한국의 

세제는 “아마도 고도성장을 촉진 했다기보다는 일부 기여한 정도”라는 것이

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실증분석 결과에 근거하고 있는데 한국의 조세제

도는 1962년과 1972년 사이에 3.6%, 1962년과 1982년 사이에 3.0%에서 4.2%

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62~1982년의 기간 

0.26%포인트의 성장률 기여와 동등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세제가 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는 실제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데 예를 들어 

Krueger(1992)는 이들의 논문에 대한 비평에서 0.26%포인트는 다른 개발도상

국 동기간 평균성장률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임으로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 결과는 조세의 추가적인 영향력을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서 예를 들어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거나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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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차적으로 발생한 다른 영

향을 제외하고 조세만 국한된 직접적 영향은 작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하

였다. 다시 말해 Trella & Whalley의 결론과는 반대로 조세가 한국의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조세의 진정한 영향력을 분석하는 일

은 매우 어렵다. 다만 세제의 주요한 기능이 공공재를 위한 자금의 공급이라

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 조세가 성장의 수단으로서 특별한 제한이 있다는 사

실은 받아 들일만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장에의 직접적인 효과를 

계측하는 것 보다는 조세가 다른 정책 수단들 보다 경제 성장에 더 기여하

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세유인의 영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다음의 소절

에서 논의된다.

4) 성장에의 영향: 조세유인

가) 조세유인의 개관 

많은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한국 역시 매우 많은 조세유인을 활용해 왔

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특별 감가상각, 투자세액공제, 그리고 조세

휴일 등을 들 수 있다. 각각의 조세유인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한국의 주요

한 조세유인정책들을 역사적 순서로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의 경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조세 유인정책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확대될 수 있다

는 이유로 기업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제한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966년 국세청이 설립되고 징수기법이 현대화되면

서 감면 즉, 조세유인 역시 그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반 이후 조세유인 정책의 초점은 수출산업 지원으로부터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지원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이는 이른 바 중화학 공업 선언 

이후 한국 산업정책 및 경제정책의 기조가 중화학 육성으로 변화된 데에 기

인한다. 이 기간동안 자원의 직접적 배분 및 지원이 중요한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기구의 작동이 활발해지면서 조세유인과 같은 간접적 지원의 

중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74년의 세제개편에서는  조세감면 규

제법의 “주력산업을 위한 조세 특례”라는 이름아래 각종 조세유인제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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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되었다.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조세유인 제도가 다소 남용되었다는 인식하에 이전

에 비해 축소되었다. 우선, 몇 개의 산업들이 조세유인의 수혜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60% 특별감각상각 제도는 완전하게 폐지되었다. 조세휴일 역시 완전

히 폐지되었으며 투자세액공제는 단지 기계 및 전자산업에 국한되어 적용되

었다. 동시에 투자세액공제율은 8%에서 6%로 감소하였다. 이는 1983년부터 

법인세율의 하락에 따라 다시 절반인 3%(국내자본재를 사용하는 투자의 경

우는 5%)로 하락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와 이에 따른 WTO의 출범 이후 앞에서 기술한 조세유인제도

의 감소 경향은 더욱 가속화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세유

인제도가 현재에도 존속되고 있는데 이에는 중소기업의 투자 준비금, 투자세

액 공제,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조세 유인제도들이 있다. 이제 

이 중 주요한 조세유인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나) 조세휴일

조세휴일은 1949년 법인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당시에는 두개의 산

업 그룹에 각각 다른 기간별 세금 감면 제도가 적용되었다. 원유정제, 조선, 

철강, 제철, 구리제련, 시멘트 제조 및 화학비료 산업과 같은 첫 번째 그룹에

서는 5년 동안 100%의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었으며, 대부분의 광업, 평판유

리산업 등이 포함되는 두 번째 그룹은 3년 동안 100%의 법인세가 감면되었

다. 이 제도는 여러 차례 수정되며 운영되다가 1981년에 폐지되었다.

다) 투자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67년 세제개혁의 일환으로 1968년 처음 도입되었다.  

이 때에는 조선, 철강, 제철, 화학비료, 합성섬유, 자동차, 선반, 펄프, 식품가

공, 석유화학제품, 전기설비, 전기기계제품, 건설 그리고 일부 광산업을 대상

으로 6%의 세액공제가 허용되었다. 1970년대부터 기계 및 장비투자를 위한 

6~10% 투자세액공제가 기계, 장비 철강과 제철 산업에 적용되었다. 이 후 대

상산업, 공제율 등에 많은 수정을 거치며 운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R & D 

등에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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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출증대를 위한 유인: 지불준비금 및 특별상각

지불준비금 제도는 수출 산업에서의 손실과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두 가지

로 구별되었다. 해외시장 개척 지불준비금은 실제 1969년에 도입 1973년까지 

이 제도는 공개 기업, 상장기업, 그리고 정부가 성실납부를 인정한 기업들을 

포함한 기업 등 “녹색 신고” 기업들로만 그 대상이 제한되었다. 1973년에 이

러한 제한이 해제됨으로써 해외 수출사업에 관련된 모든 기업이 적용을 받

게 되었다. 한편 수출 손실유보제도는 1973년에 도입되었다.

또한 특별 감가상각제도 역시 수출촉진을 위한 유인으로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외화 획득 활동에 의해 직접 사용된 기계 및 장치들은 상응하는 법적 

감가상각율 보다 30% 높은 비율로 감가상각 되었다.

마) 조세유인제도의 효과

이러한 조세유인제도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조세유인제도가 의도했던 것

만큼 실제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지도 부

정적이지도 않다. 한국에서의 자본비용과 유효한계세율에 대한 거의 모든 연

구들에 의하면 조세유인제도가 다소 효과는 있으나,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Kwack & Yoo (1994)와 Yoo (1998) 참조). 유일호(1995)

는 그 중에서도 투자세액공제와 가속감가상각이 가장 큰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한편 정책금융 (특정산업에 대해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이 조세유인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도 있다 (조윤제･김준경 (1994) 참조).

5) 형평성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세의 공평성은 수평적･수직적 

양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수직적 형평

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조세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큰 

특징은 부가가치세가 한국에서 가장 큰 단일 세목이라는 점 (2000년 전체 국

세 수입의 25.9%를 차지)이며 국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 즉, 간접세의 

비중이 과도할 정도로 크다. 예를 들어 1980년 중앙정부의 총 조세 수입의 

52.4%를 간접세가 차지(2000년에는 실제 3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1980

년대에는 총 조세수입의 60% 이상이 (2000년에는 48.7%로 감소) 간접세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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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징수된 것이다. 반면 1975년 소득과 이윤에 부과된 세금은 전체 국세수입

에서 불과 24.3%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간접세가 직접세 보다 더 역진적

이라는 인식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조세제도가 여전히 수직적

으로 불평등한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54). 

한편 한국의 조세제도는 수평적 불공평 역시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

히,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사이의 조세부담의 불공정성은 심각하다. 조세회

피 및 탈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일반 근로자의 소득은 거의 완전한 수준

으로 포착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 중 상당부분은 포착되지 않는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참조: Yoo(1997)).

6) 효율성과 단순성

어떤 조세가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으냐의 평가는 심도 있는 실증분석 그 중

에서도 특히 초과부담(혹은 사중손실)에 대한 연구에 의해 가능한데 이러한 

연구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다른 여러 현상에 의한 효율성 평가에 국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우선 자본비용과 한계유효세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조세

유인제도에서 기인한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한국의 조세제도는 외부불경제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미흡하다는 사

실이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환경세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고 주세 및 

담배소비세는 음주나 흡연이 초래하는 외부성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

히 높지는 않다.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 또한 교통정체와 환경오염의 문제를 

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 역시 잘 알려진 바 있다. 특히, 경유와 

휘발유 사이의 특별소비세율 격차가 크다는 사실 역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한국의 조세제도는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그 이유로

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세목이 너무 많다는 것 (이전 장에서 

논의한 31가지) 둘째, 일반 대중이 세법의 용어들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셋째, 수혜자들조차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조세 유인제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등이다. 이러한 복잡성은 

54) 실제로 한국의 대부분의 세부담 귀착에 대한 연구들은 간접세는 다소 역진적인 반면에 직접세는 약

한 누진성을 띤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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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비용과 납세순응비용 양자를 증대시키며 또한 이는 탈세와 조세회피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7) 세무행정

아무리 이론적으로 잘 정비된 조세제도일지라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세무

행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원활히 작동할 수가 없다. 이러한 세무행정의 중요

성을 지적한 연구도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한국의 경우 1966년 국세청

의 설립이 세무행정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은 이미 지적

한 바와 같으며 이후 한국의 세무행정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 왔다. 그러

나 아직 한국의 세무행정에 있어 개선될 점이 많다는 것 역시 사실이라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문제점 중 가장 특징적인 두 가지인 징세비용, 

체납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가) 한국 세무행정의 변천

1966년 국세청이 설립된 이후 초창기의 국세청의 목표는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세수를 걷어 들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납세자의 편의와 

같은 서비스에 관한 인식은 적었으며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등이 과도

하게 사용된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6,70년대에는 세수목표 달성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었으나 징세를 위한 소득파악 등이 “과학적”이지 못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하는 바가 많아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간의 세금

부담 격차로 대표되는 여러가지 문제를 초래하였으며 전술한 바와 같은 세

무조사의 과용 등은 세무행정이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수평적 불공평의 문제는 최근까지도 

한국의 세무행정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청은 설립 이래 본청, 지방청, 일선 세무서의 3개 계층 구조를 유지하여 

왔다. 본청과 지방청은 주로 세무행정 관련 정책방향의 정립, 그리고 세무행

정의 평가 등을 담당하며 일선세무서는 납세자를 직접 상대하여 징수, 세무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당시의 조직은 본청, 4개 지방청, 44개 세

무서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 납세 인구가 많아지고 세무행정이 

복잡해지면서 그 수가 점점 늘어나 1997년에는 지방청이 7개, 세무서가 136

개로 증가되었다. 아울러 세무서 조직도 세목별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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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바, 이는 1999년의 대폭적 국세청 개혁과 함께 변화되었다.

1999년 국세청 개혁의 핵심은 납세자 개인의 자기 평가 (self-assessment)에 

의한 자발적 세무협력의 확립이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조직도 전술한 세목

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또한, 소득, 지출 등 각 납

세자의 세무정보는 국세청의 통합 전산망에 개인별 파일로 통합되게 되었다. 

세무행정에 있어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조하기 위해 국세청의 영문 명

칭을 National Tax Service 로 개칭한 것도 이때이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국세행정의 효율화와 납세자로부터의 신뢰회복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도 세무행정상의 여러 문

제점이 노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 세무행정 비용

한국의 징세비용을 살펴보면, 세수 100원의 징수에 소용되는 비용(즉, 국세청 

예산의 전체 세수에 대한 비율)은 1999년의 개혁 이전까지는 0.90~0.99원의 

범위 내에 있다. 이 비용은 1999년 이후 0.8원 대로 떨어졌으며 이는 한국의 

세무행정 역사상 최저수준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세무행정은 매우 

효율적으로 진화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징세비용의 OECD 평균은 

1~1.5% 수준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에 대해서도 유

보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징세비용 통계가 단순히 국세청 예산 

대비 세수의 비율이므로 다른 이유에 의한 세수의 비약적 증가가 있는 연도

에는 이 비율이 급격히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9년, 2000년의 

두 해는 외환위기의 충격에서 반등하여 고도성장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세수

도 비약적으로 증가한 바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징세비용의 감소만으로 한국의 세무행정이 효율적으

로 개선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더구나 세무행정 

비용의 다른 측면인 세무협력비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추정치가 없는 현실

에서는 더욱 그렇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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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세금의 체납은 현재 한국의 세무행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내내 체납세액은 결정세액의 약 8% 수준에 달하고 있

으며, 도산 등의 이유로 인해 체납세액의 48% 정도가 징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아울러 더 큰 문제는 체납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

렇게 세무행정비용 및 체납의 양 측면에서 볼 때, 세무행정에 있어 아직도 

많은 발전이 요구된다는 주장은 유효하다 할 것이다.

3. 우즈베키스탄 재정제도의 개관

가. 예산제도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제도는 효율성이나 투명성의 측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

지가 많다는 것이 IMF와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예를 들어 기금이 남발되어 있다던가 재정운용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

다던가 하는 것이 그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수치측면에서는 최근 건전성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 축소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러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 3-4-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반정부 비중이 

GDP의 32~35%에 달해 개발도상국의 경우로는 꽤 큰 편이다. 이는 주로 사

회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이 큰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3-4-5> 우즈베키스탄의 일반정부 지출 추이(%, GDP 대비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수입 36.8 34.5 35.7 33.1 32.3

총지출 38.9 36.0 37.2 33.9 32.0

재정수지 -2.5 -1.3 -1.9 0.1 0.4

자료 : 우즈베키스탄 정부자료, IMF 추정치

그러나 이러한 재정수지의 균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서 90년대에만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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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의 폭이 매우 컸던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재정규모의 축소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관해 세계은행의 권고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4-1> 재정적자, 1996-2003

세계은행은 2004년의 긴축적인 재정운용에 걸맞게 2005년 역시 우즈베키스

탄 정부가 재정 지출의 규모 결정에 신중할 것을 권고한다. 한편 국고집중

제, 중기재정제도의 도입 등의 방향으로 재정제도를 개혁해 나가는 것에 세

계은행은 고무되고 있다. 또한 전기료 인상에 의해 에너지 부문에 대한 준재

정지출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

며 다만 이러한 변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

일 필요가 있다. 세계은행은 적립방식의 연금제도 도입 역시 환영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제도를 운영할 역량을 갖추고 기금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장

치를 갖추어야할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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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지출구조에 있어서는 교육 및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

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한 국가의 적정복지지출 비중에 대한 사전적 기준

은 없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성장을 위해서는 SOC 등 경제개발 지출비

중을 좀 더 제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경제개발지출의 비중은 총지출의 30%에 가까울 정도로 그 비준이 상대적으

로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다음의 표에 제시

된 바와 같이 경제와 정부투자를 다 합쳐도 25%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투자도 상당부분 교육, 국민의료, 농업 등 통상의 SOC 범주에 들지 못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중은 훨씬 낮다고 보아야 한다.

<표 3-4-6> 우즈베키스탄 정부지출구조 (%, GDP 대비 비율)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지출 29.5 27.0 25.8 24.6 22.9

사회정책 10.4 10.2 9.8 9.3 9.1

사회부조 2.3 2.1 2.0 2.1 1.8

경제지출 3.0 2.3 2.3 3.0 3.1

정부투자 6.0 5.0 4.7 3.3 2.7

일반행정,사법 0.6 0.6 0.5 0.5 0.6

기타 7.2 6.8 6.5 6.4 5.6

우즈베키스탄의 지출구조에 있어 주목해야 할 것의 하나는 교육에 대한 지

출이다. <표 3-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교육관련 지출은 그 

비중이 매우 높아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보다도 높다. 이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경제성장에 있어 인적자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이

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투자가 있어야 한다. 한국이 별다른 자원이 없이 

고도성장을 이룬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양질의 인적자원이라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이런 저만 감안한다면 높은 교육투자는 일견 올바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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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편 교육투자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이

는 개발초기의 성장잠재력 향상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

과하면 않된다. 예를 들어 시급한 SOC 투자보다 교육투자가 항상 우선 순위

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는 장･단기 정책목표가 조화되어 결정된 상

대적 비중의 적정성으로 귀결되는 문제이다. 더구나 교육에 대한 공공부분의 

과도한 투자가 교육수준의 향상에 항상 효과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교육투자의 상대적 비중은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4-7> 교육지출의 비교 (우즈베키스탄과 OECD 평균)

국가 %, GDP 대비 %, 총지출 대비

우즈베키스탄 8.4 22

OECD 평균 5.1 13

<표 3-4-8> 우즈베키스탄의 교육지출 추이

지속적 투자 신규 투자 외국투자 총지출

1995 7.4 0.4 0.0 7.8

1996 7.4 0.1 0.0 7.5

1997 7.1 0.3 0.0 7.4

1998 7.6 0.3 0.0 7.9

1999 7.5 1.8 0.0 9.3

2000 6.7 2.5 0.1 9.4

2001 6.8 1.0 0.3 8.1

2002 6.7 1.9 0.2 8.8

2003 6.5 1.8 0.2 8.4

나. 조세제도

우즈베키스탄의 조세제도는 이른바 “현대세제”의 모습을 외형상 갖추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세로는 법인세,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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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천연자원사용세, 수자원 사용세 등 7개가 있으며, 지방세로는 재산세, 토지

세, 사회간접자본 개발세, 유류소비세, 무역권 허가세, 면허세 등 6개가 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의 세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재산세, 토지세 등 여러 세목의 세율이 의회가 아니라 내각에 의해 결

정된다. 둘째, 소득세 세율구간의 기본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다. 셋째, 

천연자원 사용세, 수자원 사용세 등은 조세라기보다는 사용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 3-4-9> 우즈베키스탄 소득 세율 구조

소득 한계세율

최저임금의 5배 이하 13%

최저임금의 5배에서 10배 22%

최저임금의 10배 이상 32%

아울러 세입구조에 있어서는 과거 한국과 같이 간접세의 비중이 높다는 특

징이 있다 (<표 3-4-10 > 참조). 이미 한국의 경우를 설명할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직･간접세간의 적정비율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우즈베키스탄의 세입구

조를 이 비율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이미 지적한 바

와 같이 현대 세제의 흐름이 과거보다는 간접세 위주로 나아간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다만, 간접세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것은 세제의 형

평성에는 확실히 부정적이다라는 점은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표 3-4-10> 우즈베키스탄 세입구조 (% 대 GDP)

2000 2001 2002 2003 2004

총수입 28.5 26.0 25.2 24.2 22.5

직접세 7.5 7.4 6.8 6.4 6.0

간접세 16.0 13.5 13.8 14.0 13.8

재산세 2.8 2.4 1.9 2.3 2.6

사회간접자본 개발세 0.3 0.3 0.5 0.4 0.4

기타 1.9 2.4 2.2 1.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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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세무행정 역시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세징수의 기능이 국가세무위원회 (State Tax Committee)에 유효하게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는 형편이다. 특히 민간 상업은행이 조세

의 강제징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잡한 세

법규정과 함께 납세순응비용을 높여 체납과 탈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

적되며 이에 따라 세무행정에 대한 불만도 높은 편이다. 아울러 통계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연구를 위한 인터뷰의 결과 자영업자와 봉급생활자 간의 

세부담 격차, 즉 수평적 공평성에 대한 불만 역시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정책제안

우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본고에서 제시되는 정책제안은 기본적으로 성장

을 촉진할 수 있는 재정 및 세제의 개선방안에 국한된 것이지, 우즈베키스탄

의 재정 및 세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 이런 인식하에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한국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예산제도의 개혁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재정제도는 효율성이나 투명성의 측

면에서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IMF와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기구

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특히 예산배분의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요인에 

의해 예산제도의 투명성이 낮고 기금의 남발 등에 의해 예산제도의 효율성

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의 효율성, 투명성이 낮으면 

국민의 세금에 의해 조성된 한정된 자금이 국가 정책목표에 부합되도록 운

영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국가적 비효율 (즉, 성장의 저해)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의 대폭 축소와 의회에 의한 통제 강화가 필요하며 예산배분의 

원칙도 확립되어야 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산을 담당하는 독

립적인 기구 (예산실 혹은 기획예산처)의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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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출구조의 개선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과거 개발연대 한국의 재정지출 구조는 국방비의 과

중한 부담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중점적 지출로 특징 지워지는 반면 우즈

베키스탄은 복지지출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점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복지지출의 비중을 줄임으

로써 한국의 과거와 유사한 구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며 반드시 바람

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우선, 복지지출이란 수급권 등에 의해 확정된 지출

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축소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한국의 예가 최선이었

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도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과거 한국의 

복지정책은 고도성장을 위해 희생된 측면이 있기 때문이며, 한국의 경우 그

의 비용을 후일 치렀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규모의 축소가 어

려울지라도 현 수준 이상의 증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같은 비용으로 더 많

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복지체계의 개선에 시급히 착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개발에 있어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은 과소평가 될 수 없다. 따라

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사회간접자본 지출비중의 확대가 필요하다. 경

제가 성장하면서 지출규모의 절대액은 증가할 것이며 이렇게 증가된 부분을 

사회간접자본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복지지출규모를 줄이지 않으면서도 사회

간접자본 지출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전체적인 재정건전

성을 훼손하지 않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다. 세제 및 세정개혁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의 세제와 세정에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존재하는 바 이는 성장을 위해서 뿐 아니라 장기적 효율성 제고라

는 관점에서도 개혁되어야 한다.

먼저, 기왕에 낮추어진 조세부담률은 그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개발도상의 경제에 있어 민간부문에 너무 많은 부담이 집중되는 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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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세율은 법률에 의해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내각이 일부 세율을 정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셋째, 천연자원 사용세, 수자원 사용세 등은 조세라기보다는 부담금 또는 사

용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들은 부담금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소득세 관세 구간이 최저임금에 연동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

다. 즉, 최저임금이 매년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안정적인 세수추계가 어렵고 

또한 세제에 불필요한 복잡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를 다른 나라에서와 같

이 확정된 소득에 연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업은행이 세금의 강제징수권을 갖지 않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세정혁신이 필요하다.

라. 조세 유인

우즈베키스탄 세법에는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많은 조세 유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조세 유인이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를 참조하더라도 성장촉진을 위해 조세 유인을 많이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조세 유인은 정책의

도와 달리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조세유인에 의한 자원배분 왜

곡이 예상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유인의 적극적 활용도 중요

하지만 남용의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둘째, 많은 조세유인들이 WTO 체제 

하에서는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이 많이 활용

했던 조세휴일, 지불준비금 등은 현재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즈

베키스탄은 WTO에 가입을 준비 중이므로 조세 유인 활용에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한국이 많이 사용했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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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조세 유인의 적극적인 활용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소

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유인 역시 활용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성장모형은 정부주도의 “불균형” 성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출산업이나 중화학 부

문 등 선도부문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금융･재정정책, 규제 등 가능한 모

든 정책 역시 이들 부문의 육성에 집중되어 운영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부

문은 이른바 “희생”되는 측면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통상 이런 경우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GDP 또는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거나 지

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이미 살펴본 바와 같

이 이 규모는 별로 크지 않았다. 그러면 이러한 규모에 대한 관찰만으로 재

정의 역할이 매우 작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속단도 하기 

힘든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재정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경제 주체들의 행위 변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에서

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정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에 의해서만 구명될 

수 있는 것이며, 재정정책의 실제효과는 그 규모에 의해 추측되는 것보다 훨

씬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고도성장기의 한국 정부의 역할은 특정부문 지출에만 국한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중한 국방비 부담 하에서 비교적 작은 정부지출 즉, 

비교적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했다는 것 자체가 고도성장을 위한 재정의 

기여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할 정도로 조세유인을 많이 사용

한 것도 실제보다는 명목상의 지출규모를 작게 보이게 한 측면도 있다.

조세제도에 관하여는 세수규모, 효율성, 형평성, 간편성 등의 측면에서 아직

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조세지출 등을 

통해 성장에 기여한 측면도 결코 작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기여의 범위에

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한국의 경험에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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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선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이 처해 있는 경제･사

회적 상황이 45년 전 한국의 상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찾아내는 

것이 용이하지만은 않다. 그럼에도 I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즈베키스탄 

재정 전반에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위한 정책대

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재정의 건전성 유지, 

현재의 재정지출 및 조세부담률 수준의 유지, 기금의 정비 등 예산구조의 개

혁, 사회간접자본 지출 비중의 증대 등 지출구조의 합리화, 소득세제 등 세

제의 개편, 세무행정의 전반적 개혁, 조세유인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 등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즉 정부의 금전적 활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는 비교적 작은 정부

이나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바 있

다. 세계은행 등의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현

저히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그와 같은 관찰에 

동의한다. 규제, 지시 등 정부의 개입은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개발

초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면 민간 또는 시장의 활

력을 저해하여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한국의 경험에

서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우즈베키스탄의 개발전략에 있어서도 이에 대

한 세심한 고려가 있어 정부의 시장개입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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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산업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의 조화전략

1. 한국정부의 경험 및 정책적 영향

가. GATT 회원 가입 및 수입제한조치

1) 한국의 GATT 회원 가입

해방이후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1950

년 최초로 GATT에 가입하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한국정부는 대표단을 영국 

Torquay로 파견하여 GATT 회원가입 협상을 끝내고 관련 문서에 모두 서명

하였다. 그러나 1950-1953년 한국전쟁을 치루는 동안 국내 비준절차를 통과

시키지 못함으로서 한국은 결국 GATT에 가맹하지 못하였다. 

GATT내 개도국에 대한 호의적인 상황과 더불어 경제개발정책의 주요인으로

서 수출증대 노력이 한창일 때 한국정부는 1965년 GATT 가맹 노력을 재개

하였다. GATT 협정 개정 결과 제4부가 포함되어 개발문제를 포괄하기로 한 

것 역시 당시 한국정부가 GATT 가맹을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잠재

적인 경제적 기회 및 비용에 대한 많은 내부 논의 결과, 한국 정부는 결국 

1966년 5월 20일 GATT 사무국에 가맹지원서를 제출하였고 1966년 9월부터 

12월 2일에 이르기까지 12개 협상대상국들과 관세협상을 진행하였다. 

이후, GATT 제 33조에 의거하여 한국은 1967년 공식적으로 GATT의 정회원

국으로 가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966년 12월 16일 한국정부는 GATT 

대표이사회에 가맹지원서를 제출하여 국내비준절차를 거친 후 1967년 4월 

14일 “한국의 GATT 가맹 의정서”가 공식 발효하였다. 한국정부는 동시에 

쿠바, 체코, 폴란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GATT 비적용을 위해 제 35조를 

발동하였으나, 이는 모두 1971년 9월 동시에 해제되었다. 

한국은 도쿄라운드에서 비록 저개발회원국이었지만 GATT 가입국으로서 공

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결국 한국은 소위 4개의 Side Code, 즉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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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장벽, 관세평가 및 반덤핑협정에 가입하였다. 

반면 한국은 쇠고기, 낙농제품 및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부문별 협정에 가입하

거나 수입허가절차협정 등과 같은 복수국간 협정에 가입한 적은 없다. 한편, 

한국은 우루과이라운드 (UR)에서 정부조달협정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199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협

정은 홍콩을 제외한 다른 모든 가입국들에 대해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

용되었다. 

2) GATT 제 XVIII:B조 규정에 의거한 수입제한조치

1967년 GATT 가맹 이후 한국은 GATT 제 18조 B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수

지규정에 관한 양해에 따라 여러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해 왔다. 실제로 바로 

이 국제수지목적의 양해규정 때문에 한국정부가 수입자유화에 대한 우려에

도 불구하고 GATT 가입을 결심하게 된 것이었다. 1988년 현재 한국정부는 

쇠고기를 포함하여 358개 품목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여전히 적용하고 있

다.

한국은 1976년부터 쇠고기 수입을 시작했으며 1979년 이후부터는 20%의 양

허세율을 적용해왔다. 1984년 10월 국내 쇠고기 가격이 급락하게 되자 한국 

정부는 국내 쇠고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시장에서의 상업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였고 이에 따라 1985년 5월~1988년 8월에는 사실상 쇠고기의 

상업적 수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연하게도 한국은 1986년 이후 역

사상 처음으로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1990년에 적자로 반전되었다. 

1988년 2월 16일, 미국육류협회는 미국통상법 301조를 발동하였고 미 무역대

표부(USTR)는 1988년 3월 18일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호주, 뉴질랜드와 

미국은 한국에 대해 GATT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3개의 

패널이 별도로 구성되었다. 한국정부는 3개의 패널 절차에 각각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동시에 3개 제소국을 모두 상대하는 것보다 각각 대응하

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흥미롭게도 한국정부는 외국인 

민간인 변호사가 패널 절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국제수지위원회(BOP Committee)의 협의와 IMF의 의견을 바탕으로 패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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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입제한조치가 GATT 규정에 위배되며 제 18조 B항의 국제수지 목

적의 양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패널은 본 현안이 분쟁해결패

널이 아닌 국제수지위원회의 소관사항이라는 한국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패널은 쇠고기에 대한 한국의 수입제한조치를 철폐할 것과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국제수지상의 이유로 부과된 쇠고기 수입제

한조치의 철폐 이행계획을 작성할 것을 권고했다. 패널보고서는 1989년 5월 

24일 GATT 체약국들에게 발행되었다. 한국은 1989년 6월 22일-23일, 7월 19

일과 10월 11일 개최된 후속 위원회 회의에서 패널보고서의 채택에 대해 일

부 패널 판결 및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세우며 반복적으로 반대하였다. 

특히 한국은 위원회가 국제수지 목적으로 취해진 무역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패널이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3-5-1> 한국의 국제수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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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989년 9월 USTR은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조치가 301조에 위배된다

는 결론을 내렸으며 11월 중순까지 실질적 해결 움직임이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보복명단이 발행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301조 보복 위협에 대한 반응

으로 결국 한국은 1989년 11월 7일 위원회 회의에서 패널 보고서를 수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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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0년 1월 1일까지 GATT 제 18조 B 

규정의 적용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1990년 3월 1일, 한국은 미국과 쇠고기 

수입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고 1990년 4월 26일 공식서한을 주고

받음에 따라 결국 301조 조사는 종결되었다. 국제수지위원회는 나머지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농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철폐하

거나 1997년 7월 1일까지 GATT 규정에 준수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

다. 그러나 본 이행 기간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훗날 UR의 농업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Agriculture)에 의해 번복되기에 이른다. 

미국에 의한 한국 쇠고기 분쟁(Korea-Beef I)의 결과는 한국에서의 수입자유

화에 대한 일종의 법적 결론에 이르게 하였다. 비록 일부 수입제한조치, 특

히 일본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겨냥했던 수입선다변화제도가 계속 이행되

고 있긴 했지만 더 이상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보장되지 못하

였다. 한편, 1999년 6월 30일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한국정부는 

수입제한에 대한 모든 법적 및 실질적 기반을 제거하였다.  

3) 수입선다변화제도

1967년 GATT 가입국이 되긴 하였지만 한국정부는 국제수지 보호를 위해 여

러 수입제한조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1973년부터 시작된 중화학산업 진

흥정책으로 인해 심화되었던 만성적인 대외채무 문제와 1974년의 1차 석유

파동은 사실상 수입제한조치를 강화하게 만들었다. 수출총액이 $100억을넘어

선 1977년이 되어서야 수입자유화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진행되었다. 그리

하여 1978년 5월, 7월 및 9월에 3대 주요 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1978년 5월 한국정부는 수입자유화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의 

일환으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도입하여 1977년 7개 품목에 대해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개정, 제 21조 3항이 추가됨에 따라 한

국이 무역역조를 겪고 있는 특정국가에 대해서는 수입품목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수입선다변화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훗날 대외

무역법 제 19조 2항으로 대체되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 35조 5항은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법적 근거로 적용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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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선다변화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을 겨냥한 것이었

다. 1945년 일본의 식민지제도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국은 1965년이 되어서야 

일본과 경제적인 관계를 재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양자 무역은 한

국에 심각한 무역역조 현상을 야기했고 이는 식민지배의 역사를 근거로 정

치적 긴장감을 종종 상승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수입선다변화제는 일본 수입

제품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이었던 한국의 무역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의

도에서 수립된 것이었다. 1982년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최대 무역역조를 

겪게 되자 1983년 수입선다변화제가 개정되어 최근 5년간 무역흑자를 발생

한 국가에 대해 적용하도록 변경되었다. 이는 유일하게 일본을 겨냥하기 위

해 개정된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일본 외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수입

선다변화제도의 적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표 3-5-1> 수입선다변화제도 해당 품목 수

연도
품목 수

자유화 비율
CCCN 4 level CCCN 8 level CCCN 10 level

1980 195 69.3

1982 209 913 76.6

1984 168 590 84.9

1986 159 414 91.5

1988 344 94.8

1990 268 96.3

1991 258 97.2

1992 258 97.7

1993 258 98.1

1994 230 98.6

1995 204 99.0

1996 162 99.3

1997 127 99.9

1998 88 99.9

출처: 산업자원부

비록 수입선다변화제도가 1977년 7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면서 시작되었지만 

곧 1978년 5월 100개의 추가 대상품목이 선정되었고 1978년 말에는 107개 

추가품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문제는 중간재와 기기류에 대한 

적용으로 인해 국내 제조업계의 경쟁력 저하에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제도의 



334  개도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식공유사업

적용을 받는 품목은 최종 소비재에 국한되었고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중간재

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한국정부는 또한 본 제도에 대한 다양한 

예외적용을 허용하였다. 특히 생산시설, 외국인투자공업단지와 관련된 부품, 

국내생산을 위한 견본재 및 수출재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은 예외로 인정되었

다. 또한 이 제도는 다양한 수입대체정책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적용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수입선다변화제는 실제로 무역역조에 대처하기 위한 기

능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대상품목 수는 198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1999년 6월까지 모두 단계적

으로 해제되었다.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마지막 16개 품목 - VCR, 이동전화, 

칼라TV, 자동차, 카메라 등 - 이 해제되면서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일본정부는 GATT 규정 위반 (특히 제 1조, 11조 및 13조)을 이유로 들면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폐지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실제로 한국정부가 

1990년 수입제한조치 발동을 위한 제 18조 B 규정의 발동을 해제하면서 수

입선다변화제도의 GATT 규정상 합법성은 의문시 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일

본정부는 GATT 분쟁해결기구에 공식적으로 제소를 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

정부는 정치적 외교적 채널을 동원하였는데 특히 장관급 회의에서 다수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표 3-5-2> IMF 프로그램에 의한 수입선다변화제도 자율화 이행계획

자율화 대상 품목 
(1997년 12월 18일 현재 

113개 품목 )
이행일 

25 12/30/1997

40 7/31/1998

32 12/31/1998

16 6/30/1999

양자 경제관계 개선 및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바탕으로 성립된 새로운 무

역제도에 대한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1994년부터 5년간 수입제

한품목 258가지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하였다. 1993년 12월 수립된 수입

선다변화제도는 1999년 제도개선을 위한 향후 작업을 위해 미완성의 상태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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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6년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은 1999년 말까지 수입선다변화제도

를 폐지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의 OECD가입 협상은 1995년 11월과 1996

년 7월 사이에 진행되었으며 7개 평가분야와 4개 정책검토 분야에 대해 이

루어졌다. 정책검토 분야의 한 부분으로 무역현안이 논의대상으로 올랐으며 

이에 따라 수입선다변화제를 1999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결정하

였다.

나. WTO 체제하 한국정부의 경험

1) 무역 분쟁

GATT체제하에서의 한국정부의 무역분쟁 경험은 꽤 제한된 것이었다. 한국

은 1988년 유일하게 GATT 제 23조에 의거하여 제소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1992년 동경라운드 반덤핑 코드에 의거 한 차례 더 제소된 적이 있을 뿐이

었다. 반면 Korea - Restrictions on Imports of Beef (‘Korea – Beef I’) 사건

은 한국의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제 18조 B 양해규정을 폐지하게끔 한 것으

로서 한국의 무역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Polyacetal Resins from the United States (‘Korea – 

Polyacetal Resins’) 사건 역시 한국의 불완전한 무역구제제도에 중요한 선례

를 마련해 주었다.  

1978년 한국은 EC의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제 23조를 적용

하여 WTO에 처음으로 제소를 하였다. EC - Article XIX Action on Imports 

into the U.K. of Television Sets from Korea 사건은 한국이 EC와 수출자율

규제 (VER)를 부과하기로 합의하고 1979년에 제소건을 철회함으로서 실제 

판결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은 제 3국으로서 GATT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중 첫 번째는 EC가 미국의 차별적 특허보호제도에 대해 제소한 

US -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에 관한 건이었다. 당시 캐나다, 일본 및 

스위스도 제 3국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GATT 분쟁해결체제 아래 미국의 지

적재산권 제도가 제소되었을 당시에도 한국은 미국 저작물에 대한 지재권 

보호 미흡을 이유로 미 통상법 제 301조의 보복위협을 받은 직후였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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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정부는 제3국으로서 참여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두 번째 

경우는 EEC - Regulation on Imports of Parts and Components 사건으로서 

일본이 특정 제조품에 대한 EC의 반우회덤핑에 대해 제소를 한 것이었다. 

한국은 호주, 캐나다, 홍콩, 싱가폴과 미국과 더불어 제3국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정부 관리들이 GATT 분쟁해결패널에 참여하는 경우도 때로 있었다. 

1973년 UK - Import Restrictions on Cotton Textiles 분쟁해결패널과 EEC - 

UK Application of EEC Directives to Imports of Poultry from the US 사건 

패널에 한국 공무원들이 패널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림 3-5-2> 한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1960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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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체제하에서 일본은 법치주의를 옹호하는 다른 국가, 특히 미국에 비

해, 실용주의를 선호하는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보다 더 

실용적이었다. 한국정부는 가능한 한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나 소송에 관여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국이 GATT의 분쟁해결절차를 거의 활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GATT 체제하에서 한국이 외국의 무역장벽 문제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의미는 

아니다. <표 3-6-3>에서 볼 수 있듯이 GATT 체제 하에서 한국산 수출제품은 

특히 미국, EC, 캐나다와 호주 등의 GATT 체약국들로부터 통상적인 무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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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치의 대상이 되어왔다. 1960년부터 1994년 사이에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최소 291개의 외국의 무역구제조치가 보고되었으며 이중 94%는 앞서 언급된 

국가들로부터 발동된 것이었다. 1975년부터 1994년 말까지 발동된 301조 관

련 98건 중에서 10건은 한국이 피제소국 자격으로 관련된 것이었다.

이처럼 혼란스러운 경험과 역사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한국정부는 만성적

인 대외무역장벽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GATT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었다. 부분적인 이유는 한국정부에는 GATT 분쟁해결제도

가 요구하는 법률적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들이 부재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법적 충돌은 외교적 정상관계가 붕괴되었을 시 고려되는 방안이라는 법률적 

문화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한국

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통상적으로 발동시키는 국가들과 무역흑자를 기록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에 따라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상당한 무역흑

자 규모는 GATT 체제하에서 법적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정치적 입장에 처

하게 한 것이다. 또한 한국과의 무역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기

록해온 일본이 특히 1980년 이후 한국산 수출품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거

의 발동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를 충분히 뒷받침해준다. 

<표 3-5-3>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

1960 1970‐74 1975‐79 1980‐84 1985‐89 1990‐94 총계

미국 1 2 8 29 39 17 96

캐나다 1 2 4 12 11 3 33

EC 2 10 22 7 19 12 72

호주 0 0 3 36 14 19 72

일본 1 4 4 2 2 0 13

기타 0 0 0 0 0 5 5

총계 5 18 41 86 85 56 29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GATT의 분쟁해결체제를 실질적으로 강화시켰는데, 

특히 항소절차의 도입 및 제도의 단일화를 통해 일부 제도적 문제가 수정되

었다. 일반적으로 새로 도입된 WTO 분쟁해결제도는 현재까지는 회원국들의 

무역분쟁 해결에 보다 효과적이며 의지할 수 있는 제도인 듯하다. 2003년 3

월 31일 현재, 286건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되었으며 그중 69개의 패

널과 항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고, 40건은 상호합의로 해결되었고 24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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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국간 협의로 해결되었다.

WTO 체제하에서 한국정부는 분쟁을 회피하고자 했던 태도를 바꾸고 분쟁해

결절차를 통해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우연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무역흑자가 적자로 많이 반전되었다. 예를 

들어 한국은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과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는데 1997

년에는 그 규몬가 약 $ 85억에 달했다. 이러한 추세는 1998년 외화위기로 수

입이 급감하면서 반전되었다. 그러나 비록 미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다소 

변화가 많았지만 다른 나라와의 무역수지동향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2003

년 3월까지 한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7건을 제소하였고 12건에 대해서는 

피제소 되었다. 이들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기로 한다.

가) 피제소국으로서의 한국

<표 12-4>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3월 까지 한국은 9개의 별도 사항과 관

련하여 12건의 피제소를 받았다. 한국에 대한 대부분의 제소는 미국과 EC에 

의한 것이었으며 나머지는 호주와 캐나다로부터 제소된 것이었다. 한국의 주

세 관련 WTO에 제소된 분쟁을 시작으로 한국정부는 최소한 상대국으로부터 

제소를 당한 경우 분쟁해결제도의 모든 절차를 활용하고자 노력했다.

(1) 당사국간 협의에 의한 해결: 소송 준비 미흡

한국은 WTO 분쟁해결제도 도입 초기에 제소되어 그다지 친숙하지 않았던  

SPS 및 TBT 협정의 의무규정에 처음 접하게 되었다. 미국은 1995년 4월 6일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했으며 (DS3) 1996년 5월 24일 유사 사항에 대해 협의

를 재요청하였다 (DS41). 두 개의 건 모두 미국이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로 유예되었다. 

1995년 5월 5일, 미국은 제품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의

를 요청했다 (DS5). 이 사례는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로 해결되었다. 또한 제

품 유효기관과 생수의 살균처리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캐나다가 한국에 

협의를 요청한 사례들 또한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로 해결되었다 (DS20). 이

들 4건의 제소 사례는 GATT 규정 외에 SPS 협정 및 TBT 협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이었으며 즉각 해결된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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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4> 한국이 피제소국인 WTO 분쟁사례

WTO 분쟁사례 명 제소국 사건번호 

Korea - Measures Concerning the Testing and 
Insp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미국 DS3 및 DS41

Korea - Measures Concerning the Shelf-Life of 
Products

미국 DS5

Korea - Measures Concerning Bottled Water 캐나다 DS20

Korea -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s in the 
Telecommunications Procurement Sector

EC DS40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Korea - 
Soju)

EC, 미국 DS75 및 DS84

Korea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Korea - 

Dairy Product) 
EC DS98

Korea - 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Fresh, 
Chilled and Frozen Beef (Korea - Beef II)

미국, 호주 DS161 및 DS169

Korea - Measures Affecting Government 
Procurement

미국 DS163

Korea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EC DS273

Korea -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ertain Paper from Indonesia

인도네시아 DS312

1996년 5월 9일, EC는 한국의 통신부문에 대한 정부조달 관행이 외국업체에 

대해 차별적이며 미국과의 양자합의가 우대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협

의를 요청하였다(DS40). 양 당사국은 협의 과정에서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처음 제기된 5개의 제소건에 대해서는 실제 소송절

차까지 밟는 대신 협의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

였다. 부분적인 이유는 이들 분쟁의 조기해결로 인해 유리한 점이 분명했고 

경제적으로도 그다지 큰 타격을 주는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더군다

나 한국정부는 새로 도입된 WTO 분쟁해결절차를 충분히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SPS 및 TBT 협정 관련 법적 문제를 실질적인 차

원에서 능숙하게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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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절차: 최후까지의 투쟁

한국이 처음으로 WTO의 분쟁해결절차의 모든 소송절차를 경험한 것은 

Korea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DS75, DS84)에서였다. EC와 미국은 

위스키에 대해서는 100%, 소주에 대해서는 35%의 주세를 부과하는 한국의 

주세규정이 GATT 제 3조의 내국민대우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 분쟁은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DS8, DS10, DS11)을 다시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일본의 주세제도가 일본소주에 

비해 수입주류에 대해서 차별대우를 하고 있어 GATT 제3조에 위배되는 것

으로 판정된 바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소주 사례와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정부는 소주와 위스키간의 큰 가격 차이는 반독점법상 

해당제품에 대한 반경쟁적 관계의 차원에서 설정된 점을 강조하기 위해 패

널절차에서 보다 많은 반독점법 원칙과 전문가를 투입하고자 했었다. 

패널과 항소기구에서는 한국의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주세는 차별적인 것이

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분쟁해결기구(DSB)는 1999년 2월 17일 판

정결과를 채택하였다. 판결결과에 따른 이행기간은 11개월 2주, 즉 1999년 2

월 17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한국은 주세법과 교육세법

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각각 72% 및 30%의 주세 및 교육세를 2000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사항은 만기일보다 한 

달 일찍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다.

이 사건은 WTO 분쟁해결제도의 역할과 파급효과에 대해 한국 국민들을 일

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방송과 언론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절차 - 

협의요청, 패널절차 및 항소기구의 판결절차를 긴밀히 보도하였다. 이는 한

국에 있어 첫 번째 WTO 분쟁해결 사건이었다는 사실에도 이유가 있었지만 

국내 그 어떤 제품보다 소주라는 제품이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이

었다. 일반대중 뿐 아니라 소주 제조업체들로부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소주에 대한 부과수준만큼 위스키에 대한 주세를 낮추는 대신 소주

에 대한 주세를 크게 올리는 방향으로 주세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WTO규정에 위배되는 세금규정을 철폐하고 국민보건문제와 이에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 결과 2000년에는 

주세로 인한 소득이 $17.2억에 달해 총세수의 2.4%에 달했다. 소주로 인한 

세금소득은 1999년 17.3%에서 23.2%로 증가한 반면 위스키로 인한 세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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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0.8%에서 8.3%로 감소했다. WTO 분쟁해결 판결을 가장 일상적인 생활

의 차원에서 경험하게 만든 이 사건은 한국국민들의 WTO에 대한 인식을 증

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이 사건은 분쟁해결절차, 특히 패널절차에서 민간인 변호사를 허용하는 

절차상 관행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정부는 아직 복잡한 WTO 소

송을 다룰 만한 충분한 능력이 미흡했고 외국인 민간인 변호사의 도움에 적

극적으로 의지하고자 했다. 이미 항소기구에서는 항소절차에서의 민간인 변

호사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판결을 내렸으며,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분쟁사례

의 경우에서도 패널이 1997년 12월 3일 예비판결 절차에 민간인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1997년 12월 5일 설치된 한국 소주 분

쟁해결 패널은 한국정부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다. 한국 소주 분쟁 사건 이

후 민간인 변호사의 참여는 WTO 제도 분쟁해결관행의 일부분이 되었다.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과 관련하여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

된 분쟁해결 사례는 한국의 유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한 분쟁이었

다 (DS98). 1997년 8월 12일, EC는 세이프가드 쿼타에 대해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패널과 항소기구는 한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세이프가드 협정

의 의무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분쟁해결기구는 2000년 1월 12일 판

결을 채택하였고 2000년 5월 20일까지의 이행기간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행

정절차를 통해 2000년 5월 20일부로 유제품 수입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를 실질적으로 폐지하였다.

무역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1987년부터 1994년까지 무역위원회는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반덤핑 조치보다는 긴급

수입제한조치에 더 많이 의존해왔었다. 1987년~1994년 기간 동안 무역위원회

는 25건의 세이프가드 및 12건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여 16건의 세이프가

드 및 8건의 반덤핑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 조치의 활용을 현저히 줄이고 대신 반덤핑 조치를 

훨씬 많이 적용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997년~2002년 기간 동안 세이프가드 

조사는 4건에 그쳤던 반면 반덤핑 조사는 46건에 달했다. 결국 WTO 분쟁해

결제도에 의해 무역위원회에 의한 세이프가드 조치 활용이 상당히 통제된 

것이다. 이후 한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은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새로운 

법과 규정이 도입되면서 체계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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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유제품에 대한 수입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행되던 기간에는 약 $7천

만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 결과는 한국 유제품 분쟁과 거의 

동 시기에 진행되었던 Argentina -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Footwear의 분쟁해결 결과와 함께 WTO 세이프가드 제도에 대한 중요한 제

도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Korea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Dairy Products 에서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에 따라 불

법 세이프가드 조치가 해제되었는데 이는 원래 세이프가드 조치의 만료기간 

9개월 전에 시행된 것이었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신발류 분쟁사례의 경우에

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에 따른 세이프가드 철폐조치의 이행일자가 원래 세

이프가드 조치 해지일자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초기의 세

이프가드 관련 분쟁에서의 경험은 분쟁해결절차의 보다 조속한 이행의 시급

성 문제를 제기하게 하였다.

1999년 2월 1일,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에 대한 이중적 유통체제에 대해 한국

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Korea - Beef II’ 분쟁; DS161). 1999년 4월 13일 

호주 또한 같은 사안으로 한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다 (DS169). 2001년 1월 

10일 분쟁해결기구는 한국이 취한 조치가 WTO 의무규정에 위배된다는 패널

과 항소기구의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분쟁 당사국들은 8개월의 합리적인 이

행기간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가축류 판매조직에 의해 운영되던 기존 쇠고기수입제도를 폐지하

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 9월 10일 한국정부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중적 

유통구조를 완전히 철폐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한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정책이행 차원에서 한국 쇠고기 II 분쟁사례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한 국내

법 규정과 실질적 적용을 재조명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매우 다른 세율 적용

을 통해 차별대우가 상대적으로 분명했던 한국의 소주 사례와는 달리 이번 

경우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대한 보다 넓은 범위의 적용에 대해, 특히 국내법 

규정에 의해 차별되는 유통판매제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정부조달협정(GPA)과 관련된 유일한 분쟁해결 사례는 Korea - 

Measures Affecting Government Procurement (DS163)이다. 1999년 2월 16일 

미국은 신공항건설공단 (KOACA)의 특정 조달관행과 관련하여 한국에 협의

를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패널은 신공항건설공단은 한국의 정부조달협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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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서 I의 적용을 받는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은 항소하지 

않았으며 패널 보고서는 2000년 6월 19일 채택되었다. 이 사건에서의 중요한 

교훈은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정부의 조직체계와 GPA협정에 명시된 ‘정부기

관’에 의거한 WTO의 양해관행간의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의 정부조직

법은 사실상 특정계급의 직위를 일컫는 다양한 정부기관을 명시할 뿐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한국정부는 종종 특별한 임무수행을 목적으로 특별 ‘전

담반’, ‘그룹’ 및 ‘위원회’ 등을 설립하는데 이들의 법적 근거는 사실 불분명

하다. 따라서 새로 설립된 정부조직에 대해 양해 대상기관의 적용범위를 어

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는 정부조달협정과 관련하여 보다 더 정교한 접근방식

이 필요하다.

2000년 10월 24일 유럽조선협회(CESA)는 한국의 조선 보조금과 관련된 무역

장벽규정(TBR)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다. 협회는 비록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한국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 감안을 하더라도 일부 기업구조조정 프로

그램과 조선업에 대한 세제상의 보조는 WTO 보조금상계관세 협정 (SCM 협

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양 당사국은 2002년 8월과 9월 두 

차례의 양자협상을 거쳐 2002년 10월 21일 EC에 의해 한국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가 요청되었다.

이 사건은 한국정부가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했던 IMF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앞으로 제기될 더 많은 

무역분쟁의 시작에 불과했다. 2002년 7월 25일 EC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

체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출자전환 및 부채상환 등은 불법 보조금 행위에 해

당된다며 이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였다. 한국정부에 대한 EC의 조

치 외에도 미국 또한 한국의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프로그램에서의 한국정

부의 역할에 대해 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에 대한 기

업구조조정 프로그램 관련하여 미국은 2002년 11월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하

여 예비판정 결과 57.73%의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2003년 3

월 21일 EC 또한 같은 사안에 대해 한국에 대해 예비판정 결과 30-3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두 주요시장에서 동시에 취해진 이 조치는 

최종판정까지 이어질 경우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반도체 제조국의 운명 전

체를 위협할 정도였다. 더욱이 이들 조치의 법적 타당성 여부는 몇 년간 

IMF 프로그램 이행을 위해 유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행해 온 한국의 

산업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IMF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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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이행을 위해 채택해야 했던 제도적 및 구조적 조치의 법적 타당성을 입

증하기 위해서라도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분쟁과 관련된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은 WTO의 

판결기록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전체적 의견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지금까지 제소국으로서 겪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국정부는 평균적인 WTO 회원으로서의 일반적 반응을 보여 온 듯하다. 제소

된 건 중 절반의 경우 한국은 법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당사국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경험도 축적되고 WTO 법체계가 더욱 발달

되면서 한국은 제소된 사건에 대해 보다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WTO의 법절차에 의거할 경우 한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를 모두 준수하고

자 노력했다. 한국이 WTO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는 판결이 나온 3건 

모두에서 한국은 세금 및 농업 부문과 같이 정치적으로 타협이 어려운 분야

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또는 합의된 이행기간 내에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를 

이행하였다. 또한 한국은 패널이 WTO 규정 위배판결을 내린 3 건 모두에 

대해서 항소기구에 항소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대국들이 한국에 대해 제소했

던 분야들은 위생검역조치(SPS) 및 기술적무역장벽(TBT) 뿐 아니라 정부조

달, 긴급수입제한조치, 국내세 및 유통구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이는 대부분 반덤핑 조치에 관해 제소를 했던 한국의 경우와는 매우 달랐다. 

전반적으로 한국이 WTO 체제 속에서 제소국으로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겪게 된 경험은 경제활동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자간 무역의 중요성에 대

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시킨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나) 제소국으로서의 한국 

2001년까지 WTO 분쟁해결제도 안에서 한국이 제소한 사건들은 대부분 미국

의 반덤핑 조치에 국한된 것이었다. 총 6건 중 5건은 반덤핑과 관련된 것이

었으며 5건은 미국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나머지 한 건은 필리핀을 대상으

로 한 것이었고 한 건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2001

년까지 한국이 WTO 분쟁해결체제에서 제소한 사건 모두 미국의 반덤핑 조

치에 의해 야기된 문제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는 데에 집중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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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명 피제소국 사건 번호
United States -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on 

Imports of Color Television Receivers from Korea 
미국 DS89

United States - Anti-Dumping Duty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of 

One Megabit or Above from Korea
미국 DS99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an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from Korea
미국 DS179

고 요약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동향은 변하게 되었다. 2002년 한국은 다른 7개국과 함께 제소국

으로서 미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관련 WTO 분쟁에 참여하

였다. 2003년 한국은 미국과 EC에 대해 하이닉스가 제조한 반도체에 대해 

부과된 상계관세 관련 제소를 하였다. 조선 보조금 관련 EC의 제소를 당한 

이후 한국은 EC에 대해 ‘일시적 방위 조치’라는 명목하에 조선산업을 보호하

기 위한 EC정부의 프로그램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2004년 한국은 

EC의 조선 보조금 정책에 대해 EC와의 협의를 재요청했다.

한국은 WTO 분쟁해결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소를 받아왔던 반면 다른 WTO 

회원국을 상대로 제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저해온 듯하다. 1997년 7

월 이후 한국은 제소국으로서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한

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한 첫 번째 사건은 삼성 컬러TV 수신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한국은 덤핑조치를 더 이상 취하

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난 12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고 주장하면서 1997년 7월 10일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1997년 12월 19

일 미국은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하라는 예비판정을 내렸고 이에 대응

하여 한국도 패널설치 요청을 철회하였다. 1998년 8월 27일 미국은 1984년부

터 삼성의 컬러TV 수신기에 대해 부과했던 반덤핑관세 조치를 철회하라는 

최종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998년 9월 22일의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한

국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철회에 따라 패널설치 요청을 완전 철회한다

고 발표하였다. 

<표 3-5-5> 한국이 제소국인 WTO 분쟁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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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명 피제소국 사건 번호
United State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from Korea (US - Line Pipe)

미국 DS202

Philippines - Anti-Dumping Measures regarding 
Polypropylene Resins from Korea

필리핀 DS215

United States -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미국 DS217

United States - Definitive Safeguar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teel Products

미국 DS251

United States - Countervailing Duty Investigation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Semiconductors 

(DRAMS) from Korea
미국 DS296

European Communities - Countervailing Measures on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Chips from Korea

EC DS299

European Communities - Measures Affecting Trade in 
Commercial Vessels

EC DS301

European Communities - Aid for Commercial Vessels EC DS307

Japan - Import Quota on Dried Laver and Seasoned 
Laver

일본 DS323

 

그러나 미국은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조치를 신속히 철회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1997년 11월 6일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1998년 1월 16일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설치 후 한국은 제소국으로서 첫 패널절차에 참여하게 

되었다.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WTO 반덤핑협정의 제 11조 2항에 위배된다

고 판결하였고 미국은 항소하지 않으면서 1999년 3월 19일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패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우연하게도 미국의 DRAM 분쟁에서 거둔 한국의 첫 승소는 한국의 소주 분

쟁에서 피제소국으로서 패소한 후 11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와 같이 

절묘한 시기에 WTO 분쟁사례에서 승소를 거둔 덕분에 WTO의 분쟁해결제

도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거부감을 다소 완화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

다.

양 당사국은 8개월간의 이행 기간에 합의했으며 2000년 1월 27일 분쟁해결

기구 회의에서 미국은 해당 미상무부의 규정을 개정함으로서 분쟁해결기구

의 권고사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무부는 1999년 11월 4일 제 3차 

행정검토에서 최종판정결과를 발표하며 덤핑행위가 재개될 우려 때문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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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세 부과명령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000년 4월 6

일 한국은 DSU 제 21조 5항에 따라 원패널에 문제를 회부할 것을 요청했으

며 EC는 제3국으로서 참여하였다. 2000년 9월 19일 한국은 패널에 작업중지 

요청을 하였으며 양 당사국은 미 상무부에 의한 반덤핑명령의 철회와 관련

하여 당사국간에 상호만족할 만한 합의로 인해 해결되었다고 분쟁해결기구

에 통보하였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GATT/WTO체제 내에서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였다. 미

국이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데에 1년 반 이상이 걸렸지

만 주요 무역상대국과의 만성적인 무역장벽과 관련된 WTO 분쟁에서의 첫 

승소는 새로 출범한 WTO 분쟁해결제도에서 한국정부가 새로운 자신감을 얻

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불행하게도 패널절차 이후 미국의 소홀한 이행으

로 인해 WTO 분쟁해결기구의 효과와 공정성에 다소 흠이 생기게 되었다. 

어찌되었든 미국의 DRAM 사례는 한국정부로 하여금 WTO 분쟁해결체제를 

보다 법적으로 접근하게끔 하였고 본 건에서 한국정부가 얻게 된 경험과 자

신감은 훗날 다른 무역분쟁을 다루는데 있어 적극적으로 법을 활용하는 방

향으로 유도하게 되었다.

United States - Anti-Dumping Measures on Stainless Steel Plate in Coils 

an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from Korea (한국 스테인레스 철강 분

쟁)은 스테인레스 철강후판과 철강박판에 대한 두 개의 별도 반덤핑 조치에 

관한 것이었다. 후판에 대한 반덤핑 사례와 관련 미 상무부는 1997년 1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기간으로 정하였다. 미 상무부는 조사 결과 포스

코를 포함한 한국의 철강수출업체들에 대해 2.77%의 예비덤핑마진을 발표했

으며 그 후 16.26%의 최종덤핑마진을 발표하였다. 박판과 관련 조사는 1997

년 4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 실시되었고 미 상무부는 대한철강에 

대해 58.79%, 포스코를 비롯한 다른 한국 철강수출업체들에 대해 12.35%의 

예비덤핑마진을 설정하였다. 포스코에 대한 최종덤핑마진은 잘못된 계산방법

으로 인하여 3.92%로 수정되었다. 그러나 상무부는 대한철강에 대해 58.79%, 

포스코와 다른 철강업체들에 대해서는 12.12%의 최종덤핑마진을 부과하였다. 

이들 반덤핑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1999년 7월 30일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하였고 1999년 10월 14일 패널이 설치되었다. EC와 일본은 제3국으로서 

패널에 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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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설정된 조사기간은 외환위기로 인한 

전례가 없었던 환율변동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원화의 가치는 3개월 만에 

절반으로 하락하였다. WTO 패널은 미 상무부가 이용한 이중환산방법과 다

중기간 가중평균 방식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이 항소

를 하지 않음으로서 분쟁해결기구는 패널보고서를 2001년 2월 1일 채택하였

다. 양국은 2001년 9월 1일까지 7개월간의 이행기간에 합의했다. 2001년 8월 

28일 미상무부의 ITA는 해당 반덤핑조치에 대한 ‘최종판정 개정통보(Notice 

of Amendment of Final Determinations)’를 발행하면서 덤핑마진의 재계산

을 통해 반덤핑관세는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2001년 9월 10일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미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했음을 발표하였고 한국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수출업체들이 얼

마나 취약한지 드러나게 되었다. 불안정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덤핑마진의 계

산방법이 왜곡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는 특히 개도국의 수출

업체들로 하여금 환율변동 뿐 아니라 이를 수반하는 반덤핑 조치로 인한 여

러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 이제 WTO 회원국들은 최소한 잠재적으로 계산방법상의 오차를 

반영하는 덤핑마진에 대해서는 반덤핑조치를 유예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도 있을 것이다.

2000년 6월 13일 한국은 미국의 탄소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

여 WTO에 네 번째로 제소를 하였다. 2000년 2월 11일 미 대통령에 의해 부

과된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의해 권고된 것보

다 더욱 심한 것으로서 한국의 철강수출업체들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었다.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이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됨으로서 한국이 미국에 대해 세 번째로 가장 큰 철강수출국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절차 및 판정 모두 세이프가드 협정과 

GATT 협정에 위배된다고 간주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23일 패널이 

설치되었고 호주, 캐나다, EC, 일본, 멕시코는 제3국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2001년 10월 29일 발행된 패널보고서에서 패널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부과방

식이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였다. 항소기구에서는 세이프가드의 허

용 가능 범위에 대한 한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현재까지 WTO체제 내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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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가드 규정에 대한 주요 판결기록으로 남겨져 있다.

또한 이번 항소절차는 한국정부의 공무원들이 전적으로 다루었던 첫 번째 

분쟁해결 사건으로 의미가 있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변호사들이 한국의 

WTO 소송 관련해서 주 역할을 해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한국으로서는 WTO 

분쟁해결 능력증진에 있어 상당한 발전이었던 것이다.

양국은 2002년 9월 1일까지의 이행기간에 합의하였고 미국정부는 2003년 3

월 1일까지 적용될 수입 쿼타를 17,500 톤까지 늘리고 세이프가드 관세를 

11%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2003년 2월 24일 세이프가드 조치가 원

래 해제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WTO 분쟁해결 결과, 쿼타 규모

는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만 9,000톤에서 

17,500톤으로 늘리는 효과에 지나지 않았다.

2000년 12월 15일 한국은 폴리프로필렌 합성수지에 대한 필리핀의 덤핑판정

에 대해 필리핀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해당 반덤핑 조치는 필리핀이 한국에 

대해 실질적으로 처음 부과했던 것으로서 필리핀의 관세위원회는 한국산 폴

리프로필렌 합성수지에 대해 4.20% - 40.53%의 잠정적 반덤핑 관세를 부과

하였다. 2001년 1월 19일 협의 결과, 필리핀은 2001년 11월 8일 반덤핑 조치

를 철회하고 한국은 더 이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한국이 개도국을 상대로 공식적인 분쟁해결을 추진했던 현재까지 유일한 분

쟁사례이다.

미국에 대해 한국이 제소했던 다섯 번째 WTO 분쟁은 역시 반덤핑과 관련된 

것이었다. 2000년 12월 21일 한국은 호주, 브라질, 칠레, EC, 인도, 인도네시

아, 일본, 태국과 함께 미국의 ‘지속적인 덤핑, 보조금 상쇄법 (Continued 

Dumping and Subsidy Offset Act of 2000)’ (‘버드 수정안’)과 관련하여 미국

과의 협의를 요청했다.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자국 업체들에게 분배함으로서 

버드 수정안은 무역구제조치를 유도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미국시장

이 자주 겨냥하는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대상이었던 한국의 수출업체들은 이

번 사건의 결과에 크게 주목하고 있었다.

9개 회원국의 요청으로 설치된 패널은 추후에 캐나다와 멕시코가 요청했던 

패널과 통합되었다. 패널과 항소기구의 판정 결과, 버드 수정안은 반덤핑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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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보조금상계관세(SCM)협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패널은 미국이 버드수

정안을 폐지함으로서 WTO 규정에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 권고사항의 이행

기간은 11개월이 주어졌으며 이에 따라 이행은 2003년 12월 27일까지 완료

되어야 했다. 미국은 추후 태국, 호주, 인도네시아와 각각 합의하여 이행기간

을 2004년 12월 27일까지 조정하기로 하였다. 2004년 1월 15일 브라질, 칠레, 

EC, 인도, 일본, 한국, 캐나다와 멕시코는 분쟁해결기구에 DSU 제 22조 2항

에 따라 양해사항을 유예할 것을 요청했고 현재에도 제 22조 6항에 의한 중

재가 진행 중이다.

모순적인 것은 한국의 한 제조업체의 자회사가 버드 수정안에 따라 상당한  

지급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LG 전자의 자회사였던 Zenith Electronics사는 

미국이 일본 TV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로 벌어들인 소득에서 2001년

에는 $ 2,430만, 2002년에는 $ 900만 을 지급받았던 것이다. 

2002년 3월 20일 한국은 미국의 1974년 통상법 제 201조와 북미자유무역협

정 이행법 (NAFTA Implementation Act) 제 311조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

의를 요청했다. 201조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세이프가드 협정의 제 8조에 

의거하여 최초의 무역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미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배상금 규모에 합의하지 않자 EC, 일본, 노르웨이, 중국과 스위스는 이를 상

품통상위원회(Council for Trade in Goods)에 통보하였다. 반면 한국은 상품

통상위원회에 세이프가드 협정의 제 8조 2항과 GATT 협정의 제 14조 3항 

(a)에 규정되어 있는 90일의 기간이 2005년 3월 19일에 종료될 것이라 통보

했다. 즉, 한국정부는 분쟁해결기구의 승인 없이 주요 무역상대국을 대상으

로 실질적인 양허사항을 유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동시에 세이프가드 협

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는 정치적 제스쳐를 보여주고

자 했던 것이다.

패널은 미국의 모든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 

항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뒷받침했으며 2003년 12월 4일 미 대통령은 해당 

분쟁과 관련된 모든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폐하였다.

현재에도 한국은 외환위기 동안의 정부개입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주요 

WTO 분쟁에 제소국으로서 대처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국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여러 경제적 구조조정 조치는 회원국들로부터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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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보조금 규정에 위배된다는 도전을 받아왔다. 특히 세계에서 세 번째

로 큰 반도체 제조회사인 하이닉스는 미국시장에서 44.29%, EC 시장에서는 

34.8%의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었다. 한국정부는 이들 조치에 대해 제소하였

고, 또한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로 EC로부터 제소를 당한 보복조치로서 

한국정부는 EC에 대해 WTO에 두 건을 제소한 바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행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WTO 분쟁해결체제 아래에서 2001년까지 한국은 

거의 대부분 미국의 반덤핑 제소를 받았는데 이는 다소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1995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29일의 기간 동안 한국산 제

품에 대해 가장 많은 반덤핑 조사를 실시했던 국가는 다름 아닌 바로 EC 국

가들이었으며 실제 반덤핑 조치를 가장 많이 부과했던 국가는 남아프리카와 

인도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시장이 한국에게 있어 상당한 경제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듯하다. 또한 현재 한국은 도하개발

아젠다에서 반덤핑협정 개정 의제가 채택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외환위기가 통상에 미친 영향 

1997년 아시아의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한국과 태국을 비룻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심각한 경제적 파동을 야기했다. 그동안 전례가 없었던 거시경제

적 문제들은 비교적 단기간에 안정되었고 IMF를 비룻한 여러 국제기구로부

터의 지원 프로그램과 여러 정부정책들이 추진되었다. 

비록 이들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거시경제적 문제와 자본수지 위기를 성공적

으로 극복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통상 측면에서 본 위기의 파급효과는 

최근 몇 년간 WTO 체제 아래에서 통상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보다 뚜렷해졌

다.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통상문제는 크게 반덤핑과 반보조

금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외환위기의 타격이 

컸던 국가들의 수출행위는 반덤핑 조치에 더욱 취약했다. 또한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추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주요 무역상대국들로부터 반보조금 조

치를 발동하게끔 하였다. 

<그림 3-5-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을 상대로 한 반덤핑 조치는 1997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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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이후 상당히 증가했다. 2003년 한국에 대한 182건의 반덤핑 조사 중에서 

27건은 인도에 의한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미국 (22건), EC (21건), 중국 (16

건), 호주 (15건), 남아프리카 (13건) 이었다. 반면 한국에 대해 실제로 반덤핑 

조치를 취한 국가는 인도 (19건), 남아프리카 (14건), 미국 (12건), EC (11건), 

중국 (10건), 그리고 아르헨티나 (9건) 였다. 

<그림 3-5-3>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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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3-5-4>에서 나타나듯,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도 외환위기 이

후 크게 증가했다. 실제로 외환위기 전에는 한국의 수출품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가 한 번도 취해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1998년과 1999년에는 각각 5건 

및 4건의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되었고, 총 13건의 상계관세 조사 중 미국과 

EC가 각각 6건씩 발동하였고 1건은 남아프리카에 의한 것이었다. 

<그림 3-5-4> 한국에 대한 상계관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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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국 진행 현황

칠레 2004년 4월 1일 효력 발생

싱가폴 2005년 4월 16일 체결됨

일본 2005년 말까지 체결 예정

EFTA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겐슈타인, 아이슬랜드)

2006년 말까지 체결 예정

이와 같은 무역갈등 상황은 한국과 관련된 WTO 통상 분쟁을 증대시키는 데

에 일조하였다. 외환위기 당시 급격한 환율변동과 관련된 미국의 반덤핑 조

치를 상대로 제소된 분쟁 중 한 건은 한국에 의한 것이었다. 2002년 10월에

는 외환위기 당시 조선 보조금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해 EC가 이

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한국의 주요 반도체 제조회사인 하이닉스를 살리기 위한 채무단의 조

치는 미국과 EC 시장에서 각각 44.29%, 34.85%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게끔 하

였다. 한국은 이 2건 모두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였다.  

다. 추가적인 무역 자유화: FTA 정책

FTA 협정은 결국 비회원 국가에 대해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수출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동안 FTA에 대해 호의

적인 입장은 아니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마

지막 몇 개국 중 하나였다. FTA에 대해 비록 적대적이진 않았지만 소극적인 

자세는 크게 바뀌어 이제 한국정부는 가능한 한 많은 FTA를 체결하고자 하

고 있다. <표 3-5-6>에서 잘 나타나듯, 한국정부는 현재 약 20여 개국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예비 공동연구를 마친 상태이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4개의 FTA 관련 업무전담 팀을 설립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정부의 통상정책

으로서 양자간 또는 FTA 정책을 다자간 통상정책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3-5-6> 2005년 6월 현재 FTA 협상 진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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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상대국 진행 현황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 
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안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2006년 말까지 체결 예정

캐나다 2005년 6월 1일 FTA 협상 개시 합의

인도 2005년 말까지 FTA 공동연구 완료 예정

멕시코 2005년 말까지 FTA 공동연구 완료 예정

MERCO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FTA 공동연구 시작

중국 FTA 공동연구 개시 작업 중

미국 FTA 공동연구 개시 작업 중

러시아 FTA 공동연구 개시 작업 중

한국정부의 FTA 정책은 소위 “동시다발적 FTA 협상”전략이라 할 수 있겠

다. 다시 말해, 한국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FTA를 체결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체결된 - 또는 협상중인 - FTA 대상국은 일본, 캐나다에서 

칠레, ASEAN 등 개도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칠레, 멕시코와 같은 

역외국가 뿐 아니라 일본, 싱가폴과 같은 역내국가들을 포괄하고 있다. 한국

의 FTA 정책은 원칙적으로는 FTA 후발주자로서 한국의 위치를 보완하는데

에 목표가 있다. 이 전략은 언제든 다른 잠재적 FTA 대상국으로 관심을 돌

릴 수 있는 한국의 입지를 이용하여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비록 FTA 협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FTA 협상

은 순차적인 형태로 체결되며 이행된다. 따라서 FTA협상의 순차적 체결과 

이행은 FTA 협정의 체결 순서와 시기에 따라서 각각의 산업부문에 다른 경

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농업부문은 특히 우루과이라운

드 체결 이후 오랜 기간동안 고통스러운 산업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사회적 및 재정적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일본과의 

FTA 협상은 다른 FTA와는 달리 농업부문이 한국에 유리한 부문이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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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구조조정 절차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어려운 질문

을 낳는다. 이 문제는 FTA의 체결과 이행이 단기간에 가능하게 되면 해결될 

문제일 것이다.

또 다른 특징은 한국정부가 FTA협상에 대해 소위 “WTO 플러스” 전략을 활

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FTA 상대국에 대해 다양한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 뿐 아니라 특히 통신서비스, 지재권 보호, 과학기술 협력 등의 서비스 

부문에서의 투자와 무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는 보다 범위

가 넓은 자유화정책 도입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체적인 통상정책상의 태도변화는 향후 양자간 무역자유화 뿐 아니라 다자

간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 FTA 협상과 관련하여 매우 논쟁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바로 

FTA의 맥락에서 한국과 북한간의 “역내 무역”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남북한간 역내무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에 최근의 FTA 

협상은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싱가폴 FTA는 처음으로 남북한

간 “역내무역”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본 현안에 대해 일부 국가들이 

제기하는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싱가폴 FTA는 한국이 참여하는 FTA

협상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제도적 개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개발정책의 이행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및 법적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비록 한국정부의 경험이 정책수립 차원에서 

유용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근본적 경제적 상황은 특히 국제무역시스템에 

있어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세계

무역기구(WTO)의 설립을 통해 각 정부의 통상 관련 정책을 국제기준에 맞

추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우즈베키스탄 정부

도 이제는 한국정부가 1970년대 및 80년대의 개발 시기에 겪었던 것보다 훨

씬 더 복잡하고 규칙에 의거한 국제통상제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군다나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현재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통상정책 관련 한국정부의 경험 중 많은 부분은 WTO에 대처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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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수입대체정책 도입의 위험요인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의 경우 특히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수출진흥

보다는 수입대체를 지원하는 통상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수출진흥정

책의 경우 민간업계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성공적일 수 있기 때

문에 정부는 수입대체정책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쉽게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수입대체정책의 경우 국내시장내의 경쟁이 완화되

고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업계로부터

의 저항이 적으며 더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무역장벽을 통해 정부

는 관세수입 증대의 효과를 보게 되지만 수출진흥정책은 수출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게 있어 수입대체정책은 보다 재정적 

부담이 적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대체정책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수립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을 유도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정 산업부문에 대

한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은 한번 이행된 이상 정부는 다른 업계의 보호 요구

에 쉽게 굴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쇄적 행위는 결국 국가의 경쟁력을 떨

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입대체정책보다는 수출진흥정책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경우 바로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한국정부는 국내생산과 외

화자금의 증진을 통해 원유, 철강, 기계류 등의 주요 경제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초기에는 수입대체 위주의 통상정책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

에서 생산된 제품을 모두 소비하기에는 한국시장이 너무 좁다는 인식을 곧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수입대체에서 수출진흥으로 정책을 전환

시키기에 이르렀다. 

수출진흥정책의 주요 효과는 국내시장으로 유입되는 수입경쟁을 차단하는 

대신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도록 국내경제의 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수입대체는 품질의 개선 없이도 가능하지만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개선 및 가격절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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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수출진흥정책은 불필요한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 구

축을 위한 시스템의 구조조정 등 다양한 무역원활화 수단이 동원된다. 따라

서 통상정책의 제 1차적 목표는 중장기 경제개발을 위해서라도 수입대체가 

아닌 수출진흥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나. 법제도의 개선

제도적 개선은 국내 산업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WTO가입을 통해 시장자유화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제

도적 개선은 다음의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법제도의 구축 

및 개선 2)통상정책 이행을 위한 조직의 구조조정 등이다. 

1) 무역구제제도의 강화

통상정책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역구제제도 (trade remedy 

systems)의 강화를 통해 WTO 원칙에 맞게 수입시장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는 수입경쟁에 대

비하기 위한 일정 기간의 확보를 통해 국내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

해 오늘날에도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반덤핑조사는 최근 몇 년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가) 법규제의 정교화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관련 법과 규제는 WTO 협정에 의거하여 구

체적으로 제정하여 투명한 절차 및 광범위한 법제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경우 무역구제법은 단순히 WTO협정을 자

국어로 번역해 옮겨 놓은 것들이다. 따라서 해당 정부당국이 실제로 활용하

기에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들 국

가가 취하고 있는 많은 수의 무역구제조치가 투명성 부재로 인해 WTO 규칙

에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무역

구제제도의 법규정이 광범위하게 제정될 뿐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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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및 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덤핑 협정, 보조금 협정, 세이프가드 협정의 해석에 관한 WTO의 법체계는 

이미 상당히 광범위하다. 따라서 무역구제제도의 이행에 관한 WTO 분쟁해

결제도의 정교한 규칙 및 기준을 검토하여 법규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행정당국의 이행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조직적 지원제도의 개선

법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무역구제조사를 담당하는 특화된 조직이 조기에 구

축되어야 한다. 이는 무역구제절차의 관리 및 이행이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

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WTO회원국 중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WTO 무역

구제제도의 복잡한 절차적 요구사항을 다루기에 충분히 정교화된 조직기관

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두 가지 모델 중 한 가지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미국식 모델로서 덤핑마진

의 계산과 피해판정을 분리하여 이행하는 방법과 EC 모델로서 하나의 정부

기관 아래에 위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통합한 경우이다. 미국에서는 덤핑마

진의 계산은 상무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피해판정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서 이행하고 있다. 이 방식은 오늘날 중국 상무성 하에 두 기능이 모두 통합

되기 이전에는 중국에서도 활용된 바 있다. 반면 EC의 경우 EC무역위원회에

서 두 기능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 한국의 무역위원회 역시 비록 초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분리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EC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무역구제제도의 이행을 위한 특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 즉 무역구제절차는 여러 해당 부처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임시조직 운영의 최대 

맹점은 무역구제제도의 관리와 관련된 전문적 경험을 축적할 수 없다는 점

에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우 권고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비록 일본과 같은 나라들의 경우 무역구제조치를 발동한 경

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임시조직을 통해 무역구제제도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은 수입시장을 보

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역구제제도에 의존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구

제제도를 전담하는 특화된 조직을 설립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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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역원활화조치의 도입

지리적 위치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교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역원활

화조치의 도입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무역원활화조치의 이

행을 위해서는 세관당국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가) 세관절차의 원활화

우선 품목분류, 심사 및 확인 등의 통관절차가 원활화되어야 한다. 일반적으

로 세관의 품목분류는 국경지역에서의 임의적 정책이행을 야기함으로써 안

정적인 무역관계를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심지어 선진국의 통관

절차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세관의 심사절차 역시 임의적이며 부당

한 정책이행이 전형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다. 

국경지대의 세관절차 개선의 방안으로서 차등 관세제도와 대비되는 일괄 관

세제도의 이행에 따른 행정적 이점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의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관세소득을 주요한 정부수입원으로 간주하고 있으

며 관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복잡한 차등적인 관세제도를 채

택하고 있다. 특히 수입수요가 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제품에 대해 높

은 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차등적인 제도는 종종 임의적인세관

절차의 수립을 동반하여 안정적인 무역관계를 해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무

역원활화를 위한 방안으로 1984년 일괄관세제도가 채택되었다. 

나)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국제무역 특히 수출입 과 관련한 나머지 법규제는 무역관련 행정비용의 절

감을 위해 간소화되어야 한다. 비록 최근의 경제개혁 조치들이 국제교류를 

위한 행정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킨 바 있지만 여러 규제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의 국제교류행위

가 불편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 세관행정 및 국경절차의 비용절감

세관행정 및 국경절차 비용은 국제무역을 위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절감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상당히 많은 운

송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제품에 대한 가격적불이익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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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기타 국경절차상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한다. 

3) 원산지규정제도의 이행

제 3국의 수출 우회를 통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야기시키지 않

으면서 다른 CIS 국가와의 여러 경제협력관계 협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서는 구체적인 원산지규정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CIS국가들은 다양한 업종

별 및 지역별 경제협력관계 협정에 의거하여 역내에서 수입제품에 대한 무

관세 또는 관세우대를 통해 기존의 경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

한 원산지규정제도 없이는 이들 협정 역시 우회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

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 및 기타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즈베키스탄은 CIS 비회원국을 포

괄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국가를 잠정적 지역무역협정(RTA) 파트너국으로서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일례로 우즈베키스탄에게 있어 한국은 산업적 및 무역

구조가 자국과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에 좋은 FTA 파트너국가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나라가 FTA 협상을 타결하게 될 경우 원산지규정제도의 존

재여부는 FTA의 효과적 이행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원산지규정제도는 여전히 개별 국가의 선택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비록 

WTO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협정"을 통해 개별국가들의 원산지규정제도

를 조화시키고자 하고 있지만 WTO의 후원 하에 이와 같은 노력은 아직 성

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기간에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의 현황 점검을 통해 포괄적인 원산지

규정제도가 특히 주요산업부문에 있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산지규정제도는 무역상대국의 산업적 특성과 무역구조에 따라 

모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전 산업에 걸쳐 일괄적으

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반면 취약한 국내산업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원

산지규정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경우 섬유 

및 의류산업의 비교우위를 감안할 때 해당 산업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타 업

종에 대한 원산지규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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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상정책 관련 정부조직 개편

통상정책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정부구조에 대해 정해진 원칙은 없다. 각

국은 각기 다른 정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성과물 역시 각기 다른 국가적 

제도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정책 관련 세 가지 정부구조가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통상과 산업정책 모두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를 두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통상

산업성은 이 방식을 따르고 있으며 한국 또한 예전에는 이와 같은 방식을 

적용했었다. 또 다른 경우는 통상과 외교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를 두는 것이

다. 호주의 외교통상부가 전형적인 예이다. 현재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대부

분의 통상협상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은 매우 독특한 형태의 통상정책전담기

구인 무역대표부(USTR)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통상협상기능이 미 무역대표

부에 회부되고 있지만 미국의 국내통상정책에 관한 사항은 미 상무성과 국

제무역위원회(ITC)에서 관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통상과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를 두는 첫번째 모델은 통상정

책과 산업진흥정책을 매우 긴밀하게 동시에 추구하는 정부의 경우 매우 효

과적이다. 이 모델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 주로 채택된다. 두번째 모델은 

통상정책의 초점이 산업진흥에서 통상협상으로 전환될 때 주로 채택되는 방

식이다. 

1) 관할권 및 권한의 명시

가) 정책조율 메커니즘 

통상정책 관련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각기 다른 정부기관의 관할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요구된다. WTO의 영역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통상

정책과 관련된 사항들은 종종복수의 부처가 관련되어 최종결정의 조율이 어

려운 상황으로 번지게 된다. 더욱이 통상정책의 범위가 크게 늘어난 경우 정

책이행 역시복잡한 정책조율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통상정책

으로 인해 혜택을 입은 부문과 불이익을 입은 부문간의 갈등도 야기된다. 따

라서 보다 효과적인 통상정책의 이행을 위해서는 통상정책 관련 조직 및 기

관의 관할권 및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요구된다. 또한 부처간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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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정책조율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책조율의 문제는 물론 경제개혁이 진행되면서 더 심화되겠지만 

현재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과도기 경제의 경우에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까지는 통상정책 관련 정

책조율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빈틈없는 경제개발계획과 강력한 정

치지도력 하에 부처간의 정책적 갈등 발생 즉시 상명하복식 명령에 의거하

여 해결되곤 했다. 반면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과 민간부문 경제의 확대가 이

루어지게 되면서 정책갈등에 대한 일방적 지시로 인한 해결은 어렵게 된다. 

우즈베키스탄 현 정권의 발전단계를 감안할 때 정책조율의 문제는 아직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WTO 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

로는 정책조율의 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특히 광범위한 시장개방을 앞둔 상

황에서 정책조율의 문제가 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의사결정 절차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보다 많은 과도기적 경제개혁 조치를 추구하게 되는 

과정에서 통상정책은 민간부문 뿐 아니라 정부부처간의 이해관계 문제를 포

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최종 의사결정은 정치적 리더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겠지만 보다 제도화된 의사결정 절차가 구축되면 정치적으로 민감하면서

도 경제적 이득을 동반하는 정책의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통상정책 관련 의사결정 절차 수립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다양한경제적 이

해관계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

부분의 경우 정부는 기업부문의 각기 다른 의견과 요구사항으로 인해 업계

의 입장 및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기 않다. 따라서 업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결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제도는 통상정

책 이행을 위한 유용한 관리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또 다른 주요 요인은 최종결정권자에게 결정에 대

한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종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종결정권자

는 특정한 정치지도자를 민감한 통상정책 관련 사안에 노출시키는 정치적 

위험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어떤 면에서 한국

은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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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실무자 능력개발 프로그램

지속적으로 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능력개발 프로그램

이 필요하다.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국내의 미흡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자원의 활용이 요구된다. 또한 내부시스템의 필수적인 일부분으로

서 능력개발 메커니즘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정부공무원을 위

한 외국연수제도는 특히 정책입안자들의 세계 경제환경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통상정책 분야에 있어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통상정책 시행단계에서의 검토사항

가. WTO가입 관련 사항

1) 국제수지(BOP) 예외조항 원용가능성 검토

우선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한 예외규정은 우즈베키스탄의 수입시장을 위

한 일시적 보호막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간주된다. 국제수지 불균형의 잠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GATT 제 28조 B항의 '국제수지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경제정책상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양한 수입제

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WTO회원이 스스로 발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제수지위원회(Committee on the Balance of Paymen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국의 국제수지 상황은 위원회에 의해 해당국

이 더 이상 예외조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기적으로 또는 매년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 지위

두 번째로, 비시장경제 지위를 이용하여 반덤핑행위와 관련된 불리한 대우를 

우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비시장경제 지

위는 러시아의 WTO가입 협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러시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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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장경제 지위로 WTO에 가입한다 해도 본 합의사항은 재검토 대상이 될 

것이다. 현재 중국은 WTO에 비시장경제 지위로 가입하기 위해 쌍무적 합의 

및 압력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최소한 미국 시장에서는 비시장경제로부터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규정에 의거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

다. 

3) 과도기경제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혜택

셋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가입협상 과정에서 과도기경제국으로서 얼만큼의 

혜택을 보장 받고자 하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과도기경제국으로서의 

지위는 특히 보조금정책 및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비록 과도기경제국이긴 하지만 보조금협정에 의거한 

특별대우규정의 적용여부 및 적용규모는 확실하지 않다. 우즈베키스탄이 

WTO 가입 초기부터 보조금협정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면 향후 7년간 

수출보조금 및 수입대체보조금을 공식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

면 최빈국으로 인정되는 경우 우즈베키스탄은 1인당 GNP $1,000 수준을 달

성할 수 있을 때까지 수출보조금 정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산물시장

협상에 있어서도 도하협상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면화에 대한 

특별규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4) 무역조정지원(TAA)제도

마지막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무역조정지원(TAA)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WTO가입과 경제개혁정책으로 인한 시장개방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업계의 소외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이 소외된 사회부문의 반대를 완

화하기 위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피해규모가 아닌 해당 업계의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야 한다. 피해업계에 대한 보상은 심각한정치적 갈등을 야기하여 정부는 종

종 부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도 한다. 적절하게 구상된 무역조정

지원제도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개발을 위해 필요한 통상정책수단이 야기하

는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제3부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과 수출 촉진 방안  365

나. 정부의 수출지원제도 시행시 고려사항

1) 수출금융지원

정부의 수출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금융지원제도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신용과 수출금융보증을 제공

하는 업무를 행함에 있어 수출입은행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메커니즘이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체와 초기단계 기업을 위한 수출지원을 통해 수출입은행

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및 기타 수출지원 프로

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WTO 보조금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

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면세조항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국내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금면제조치는 

또 다른 전형적인 통상정책수단이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진흥

을 위한 방안으로 세금감면 또는 면세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면세조치를 이행하기에 앞서 WTO 보조금협정의 법적 의무사항을 검토

해 보아야 한다. 

3) 수출자유지역

마지막으로, 유리한 대외상황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모

여 있는 기업들이 위치해 있는 수출자유지역은 수출진흥을 위한 경제환경 

개선에 효과적인 정책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

은 정책은 보조금협정의 어떠한 조항이나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WTO 원칙에도 준수하는 방안이다. 또한 관련 기업들간의 경쟁적 관

계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당 정부의 보조금정책의 임의적 이행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정책은 강력한 

이해단체들로 하여금 경제적 입지 공유를 통해 향후 추가적인 시장개방정책

을 지원하거나 국내시장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수단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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